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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은 규모 및 범위

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볼 수

있다. 종전에는 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이 대부분이었으며 합병

의 규모나 건수에 있어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

나 1 9 9 7년 말의외환위기에서비롯된 IMF 구제금

융시대 이후기업의구조조정이강요되는상황에서

종전과는달리합병이 활발하게이루어졌고앞으로

도 합병이 기업구조조정의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합병에대한 과세는 기업의 구조조

정비용의상승을초래하여원활한구조조정을방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합병에 대하

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면 합병을 통하여 조세를 회

피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합병세제는 바람직한

경제적 효과를 실현하는거래를 촉진시키고조세회

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

행해야한다.

현행법인세법상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의

합병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가급적 조세부담이없

도록함으로써기업이구조조정하는데 장애가되지

않도록하고있으며여기서이러한요건을충족하는

합병을 과세특례합병이라고칭하기로 한다. 과세특

례합병에 대하여는 인격승계설적인 관점에서 유상

양도가 없었다고 보고 과세특례를 적용

하는것이다. 즉과세특례합병에있어서

는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에 대하여 과세

를 유예하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을 합병법인의합병후 소득에서제한적

으로공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피

합병법인의 잔존 감면기간 및 세액공제

액이합병법인에게승계된다. 또한피합병법인의청

산소득및 피합병법인의주주에대한의제배당을계

산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인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

으로하도록 함으로써가급적 청산소득과의제배당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특례합

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조세부담이거의발생하지

않는다고할 수있다. 

과세특례합병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경우의합병을말한다(법인세법제4 4조 제1

항). 첫째, 합병등기일현재1년이상계속하여사업

을 영위하던법인간의합병이어야한다. 둘째, 피합

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95% 이상이어야한다. 셋째, 합

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을 계속영

위하여야한다.

그런데 이들 과세특례합병의 세 가지 요건은 조

세회피의목적으로합병을 하는경우에도충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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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별 어려움이없어보인다. 즉첫째요건은피합병

법인이 최근1년 이상사업을 영위하였으면충족되

므로 신규로 설립한 법인을 합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장애가 되지 않으며 둘째 요건의 경우

합병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합병대가로 교부하고

합병후 피합병법인의종전주주들은교부받은주식

을 시장에서처분하거나합병법인이재매입하여소

각하면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피합병법인

의 주주들은대가를현금화할수 있다. 또한셋째요

건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 사업을 1년 남

짓 유지하면충족되며극단적으로사업연도 종료일

직전에합병하는경우며칠간만승계받은사업을유

지하여도과세특례의요건을충족할수있게 된다.

이렇게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서 조세회피만

을 목적으로 합병을 이용할 가능성은 여러가지 사

례를 통하여 들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부동산과 이

월결손금의 매매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우선

부동산의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

로 합병을이용할가능성이있다. 즉부동산의매매

당사자가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에대한과세를 회피하고합병대가

의 조정을통하여합병당사법인이그 이익을분배하

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월결손금이있는 법인이

공제시한 내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경우 소

득이발생하는법인과합병하여사용가능성이없는

이월결손금을상대방 법인에게사용하도록하고그

로 인한세액절감효과를합병대가의조정을 통하여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을 제

한없이 이용하려면이월결손금이있는법인을 합병

법인으로하여야하며합병후 상호를합병전 피합

병법인의상호로변경하면된다. 현행법인세법에는

이러한합병을규제하기위한규정이존재하지만특

수관계에 있는법인에 대하여만적용하므로특수관

계가없는법인간에이월결손금으로인한세액절감

효과를매매하는경우에는규제할수 없다.

현행 합병세제하에서의 과세특례합병에 해당되

기 위한세 가지요건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너무

형식적이어서현물출자의성격을 가진합병을 과세

특례합병에해당되도록하여조세회피하는것이용

이하다는문제점이있다. 이에따라과세특례요건을

다음과같이강화할필요가있다.

첫째, 일년이상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간의합병

이라는 사업목적에대한요건을 강화하여조세회피

가 아닌진정한사업목적이있음을입증하는거증책

임을합병당사법인들에게지우는것이필요하다. 즉

합병을통하여시너지효과가어떻게실현될것인지

에 대한입증자료를과세당국에게제출하도록하여

야 한다. 이경우사업목적합병의판단은그 성격상

명확하지않을수 있으나판단기준을합리적으로설

정하는것은입법자의향후과제이다. 

둘째, 주식 교환을 통한소유권의 계속성이일정

기간유지되도록규제하여야한다. 상장법인의경우

피합병법인의주주가 교부받은주식의 처분을 규제

하는것은바람직하지아니한측면이있으나비상장

법인의경우교부받은주식을즉시합병법인의주주

들에게 처분하여현금화하는것은인격승계의개념

과는거리가있는것이기때문이다.

셋째, 사업의계속성 유지에 관한 요건도 강화되

어야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을합

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만 유지하

면 된다는요건은조세회피를규제하는역할을수행

할 수 없다. 따라서승계사업을유지해야하는기간

을 늘리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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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3 0년간산업화에따른인구이동이급격하게진전됨에따라우리나라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의인구비중은1 9 7 0년 전국인구의2 9 . 5 %에서2 0 0 0년에는4 8 . 2 %를 차지할정

도로크게증가하였다. 인구의집중현상은수도권에서특히심하게나타나고있는데, 서울시

를 둘러싼경기도의인구가지난3 0년 동안3 2 0만명에서8 9 0만명으로증가하여수도권인

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1 9 7 0년의2 6 %에서현재는4 0 %에 달한다. 이른바一

極經濟의문제가우리나라처럼심각한곳으로알려져있는일본의경우, 도쿄광역권에전체

인구의2 5 %가 살고있고, 3대도시권(도쿄, 오사카, 나고야)에전체인구의4 9 %가 살고있

어 우리보다는수도권인구집중문제가덜심각한편이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함께자본, 산업, 문화, 교육, 공공시설역시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지

게 관찰되는데, 제조업의57%, 금융의66%, 공공청사의85%, 대학의42%, 중앙정부기관

의 69.4%, 정부투자기관의83.3%, 100대기업본사의 95%, 예금비중의65.9%, 대출비

중의61.5%, 기업부설연구소의7 0 . 2 %가 수도권에집중되어있다.

정부는이러한수도권인구집중에대하여지금까지지속적으로인구분산정책및 지역균

형발전정책을수립·집행하여왔다. 그러나, 경제의집적( a g g l o m e r a t i o n )과 같은강력한동

력을정부정책으로억제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또한자본과노동의집적은상호작용을통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金 正 勳 연구위원( j u n k i m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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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규모의경제를발생시키기때문에수도권의경제력집중현상이반드시국가경쟁력이나

국민들의후생을저해한다고보기힘든면도있다.

반면, 인구와경제력집적으로인하여발생하는교통및 환경의사회적비용의증가가정부

정책이나시장기능에의하여효과적으로억제되지못하고있고, 또한수도권주민들이막대

한 주거비용을부담하고있기때문에정부가국토의효율적이용을위한적절한정책수단들

을발굴할 경우국가경쟁력을저하시키지않으면서국민후생을증대시킬수있는 지역균형발

전정책을집행하는것이불가능한것은아니다. 외국의경우를참고할경우, 일본, 프랑스, 영

국처럼수도권집중이심한국가들은다양한형태의지역균형발전정책을추진하여왔다.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지역균형발전정책은토지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등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역시 동 정책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원이다.

따라서 저소득 지역을 위한정부간 이전재원, 즉지방재정조정제도가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적인요소인데, 이러한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형평성과효율성 양 측면에서제시할 수

있다. 다만, 효율성측면에서의 지역간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은 경제집적의 긍정적 효과

로 인하여논란의여지가많이있다. 그러나수도권의경제력집중이효율성측면에서크게

우려할 만한것이아니라고할지라도, 지역간격차는 저소득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증대

시키기때문에 국가전체적인통합차원에서지역균형발전정책이채택되는경우가흔히관

찰된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유럽국가들의 통합이 가시화된 1 9 8 0년대 후반부

터 통합정책(Cohesion policy)의 일환으로 저소득 국가 및 지역에 보조금( S t r u c t u r a l

Fund, Cohesion Fund)을지원하고있는데, 그표면적이유는낙후지역에대한원조이지

만 보다근본적인목적은유럽전체를정치적, 사회적, 심리적으로통합하는것이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정책은이론적, 현실적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수단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답은 쉽

지 않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목표를 위하여 집행되고 있는 각종의 지역정책현황

을 살펴보고, 어떠한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할 것인가를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수도권의경제력집중이효율성측면에서크게우려할만한것이 아니라고할지라도, 지역간격차

는 저소득 지역의상대적박탈감을증대시키기때문에국가전체적인통합차원에서지역균형발

전정책이채택되는경우가흔히관찰된다. 

지역균형발전의현황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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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균형발전정책의현황

1. 지역균형발전정책의모호한 범위

우리나라에서저소득지역및 저개발지역에대한지원정책은수 없이많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소득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지역을보다많이발전시키고자하는정책이라고정의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관련된 중앙정부정책의대부분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이라볼 수 있

다. 따라서지역균형발전정책이과연무엇인가를정의하는것은쉽지않고이 용어를사용하

는 사람들에따라서그 의미는각양각색이다. 예를들어, 지역균형발전을수도권과비수도권

간 격차를해소하는정책이라고정의할경우경기도북부지역같은수도권의낙후지역은지

역균형발전의대상이아닌가하는반문이제기될수 있다. 법체계내에서도「주택건설촉진

법시행규칙」에는비수도권이서울·경기이외지역으로정의되어있고, 「조세특례제한법시

행령」에는비수도권이경기도내에서파주시, 광주시, 강화군, 옹진군전 지역과용인시, 평

택시, 김포시, 포천군, 양주군, 화성군의일부지역을포함하는것으로되어있을정도로수

도권의정의는 모호하다. 또한비수도권이라하더라도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에 따라

낙후도는크게다르기때문에비수도권이라는단일기준으로지역균형발전정책을정의하는

것도어렵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의지역적대상을 잘 정의한다고하더라도지방자치단체와관련된 다양

한 중앙부처의업무중 어디까지를‘지역균형발전정책’이라고볼 것인가또한모호하다. 경

제적낙후도를균형발전대상의주된기준으로삼는다면농촌지역이지역균형발전정책의주

대상이될 터인데, 이경우국고보조금중 매우큰 비중을차지하는경지정리, 농공단지조

성, 더나아가서는최근4 0여 조원을투입하였던농업구조조정개선사업들이모두지역균형

발전정책이라볼 수있을것이다. 

지금까지오랜세월동안수도권 집중완화정책이추진되어 왔지만 어디까지를지역균형

발전정책의범주안에포함시킬것인가가명확하게규정되지않은것은지역균형발전정책의

큰 문제점이라볼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이효율성을증대시키는경우에는별 문제가없

지만대개의경우효율성비용(efficiency cost)을지불하면서저소득 지역의발전을 도모하

는것이기 때문에효율성비용의규모를제어하기위해서는정부가시행하는다양한정책중

어떠한것들이지역균형발전정책인가를파악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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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균형발전정책의중복성

지역균형발전정책은개념과범위가모호한반면이에대한막연한욕구는강하고, 또한이

러한정책이야기하는효율성비용에대한인지도는낮기때문에각 부처별로지역균형발전

을 목표로하는다양한정책이중복적으로개발되기쉬운성격을지닌다. 최근의경우를예

로 들면산업자원부는1 9 9 9년에「공업발전법」을「산업발전법」으로 대체하였는데, 본법의

목적중 하나는토지계획중심의지역발전정책을탈피하여산업과소프트웨어중심의지역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것으로 되어있다
1 )

. 「산업발전법」에 따른지역산업발전의구체적 사

업계획은현재마련중에있는데, 재원과발전계획측면에서재정경제부가작년에추진한바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내용이 깊게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추진은 별도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받게된다
2 )

. 

각 부처가 지역균형발전을표방하지 않더라도 그 성격이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은<표1 >과 <표2 >와 같이매우다양한데이러한정책들이예산편성과정에서나름

대로의기준을가지고결정되었겠지만, 그종류가워낙다양하기때문에지역균형발전과관

련된사업들을범부처적으로관리할필요성이제기될수 있다. 특히<표1 >에 있는낙후지역

계획의경우지역균형발전및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정비법, 접

경지역지원법등 매우다양한법률에 의하여그 계획이집행되고있는데, 사업의내용이지

방양여금법이나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등과상당부분중복되어있을가능성

이 높다. 또한<표2 >에서볼 수 있듯이 행정자치부의주거환경개선사업, 도서개발사업, 건

설교통부의 산업단지 개발, 유통단지 개발,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 과학기술부의대

학·공공연구기관보유기술기업이전촉진, 교육부의지방교육환경개선, 정보통신부의지

지역균형발전정책은개념과범위가모호한반면이에대한막연한욕구는강하고, 또한이러한정

책이야기하는효율성비용에대한인지도는낮기때문에각 부처별로지역균형발전을목표로하

는다양한정책이중복적으로개발되기쉬운성격을지닌다.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등에의한지역개발계획이토지공간의효율적활용방안을중점적으로다루는데비해, 지역산업진흥계
획은지역발전의핵심적요소인산업진흥의관점에서지역발전을추진”(‘시·도별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 산업자원부산업
배치과보도자료, 1999. 4)

2) 「중·장기지역산업발전계획」, 산업연구원공청회자료, 20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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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각종개발계획 수립현황

계획명 주요내용

종합
계획

일부
지역
계획

낙후
지역
계획

국토종합계획( 2 0 0 0∼` 2 0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도개발계획( 2 0 0 0∼` 2 0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시·군개발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 ̀ 1 9 9 7∼` 2 0 1 1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주도개발특별법)
특정지역개발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광역개발계획
(지역균형발전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
(관광진흥법)
유교문화권개발계획
(관광진흥법)
전주권종합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지역균형발전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도서종합개발계획
(도서개발촉진법)
오지종합개발계획
(오지개발촉진법)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농어촌정비법)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
(접경지역지원법)

–전국단위계획
–현재제4차국토종합계획시행
–도단위계획
–현재7개도(제주도, 수도권제외)에대해수립
–도농통합시및군단위계획
–현재도계획에기초하여작성하며현재미수립상태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및경기도일원)
–현재제2차수도권정비계획수립·추진중
–제주도지역을대상으로함
–현재제1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 1 9 9 4∼`2001) 추진중
*1 9 6 3년도입이후 1 2개지역을지정한바있으나 ` 9 4년「지역

균형발전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정으로광역권 및 개발
촉진지구제도로개편되어현재는2개사업만추진중

–현재통일동산조성사업( 1 9 9 0∼`2001) 추진중
–경기파주지역을대상으로함
–현재백제문화권개발사업( 1 9 9 3∼2005) 추진중
–충남,전북지역을대상으로함
–현재8대광역개발계획수립·시행중이며중부내륙권, 제주도

광역개발계획수립예정
–8대광역권: 부산·경남권, 아산만권, 광주·목포권, 대전·청

주권, 광양만·진주권, 대구·포항권, 군산·장항권, 강원·동
해안권

–부산광역시, 남해안인접1 0개시및 1 2개군대상
–현재개발계획( 2 0 0 0∼`09) 수립·추진중
–경북북부지역1 1개시·군을대상으로함
–현재개발계획( 2 0 0 0∼`10) 수립·추진중
–전북지역을대상으로함
–현재전주권종합개발2단계사업( 1 9 8 9∼20`02) 추진중
–개촉지구로지정된지역에대해서수립
–`2001.3 현재2 2개지구개발계획시행중
–현재까지지구지정은총3 5개( 5차까지지정)
–전국의도서면을대상으로수립(면단위계획)
–제2차도서종합개발계획( 1 9 9 8∼`2007) 추진중
–전국총3 9 9개오지면에대해서수립(면단위계획)
–현재제2차오지종합개발계획( 2 0 0 0∼`04) 추진중
–도서면·오지면을제외한전국의일반면을대상으로수립(면단

위계획)
–` 2 0 0 1년까지전국면을대상으로개발계획수립할계획
–인천, 경기, 강원3개시도1 5시군9 8읍·면·동을대상으로함.
–현황개발계획( ̀ 2 0 0 2∼` 1 1 )수립을위한지침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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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지역균형발전관련각 부처별일반회계 사업현황( 2 0 0 1년)

자료: 재정경제부내부자료, 2001.

행자부 자전거이용시설확충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반회계

국토가꾸기사업 국가시책사업 일반회계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 일반회계

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도서개발사업 도서개발촉진법 일반회계

건교부 제주도종합개발 제주도개발특별법 일반회계(교특회계)

산업단지개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반회계(교특회계)

유통단지개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반회계(교특회계)

내륙화물기지건설 화물유통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일반회계(교특회계)

민간투자법

산자부 지역산업진흥 산업발전법 일반회계(산업발전기금)

(부산신발, 광주광, 경남기계산업)

섬유산업육성(대구섬유산업) 산업발전법 일반회계(산업발전기금)

외국인투자유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반회계

과기부 지역전략·특화기술개발 과학기술기본법등 일반회계

지자체과학기술자문관활용사업 과학기술기본법등 일반회계

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일반회계

대학,공공연구기관보유기술기업이전촉진 기술이전촉진법 일반회계

지방기술인력양성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일반회계

과학기술기본법

교육부 지역특성화고교육성 산업교육진흥법 일반회계

지방대학육성 지방대학육성대책( 2 0 0 0 . 1 2 ) 일반회계

고유향토산업기반거점전문대학육성 – 일반회계

공립전문대학운영비지원 – 일반회계

전국지역평생교육센터운영지원 평생교육법 일반회계

지방교육환경개선 – 일반회계

정통부 정보접근시설확충 – 정보화촉진기금

지역주민정보이용능력제고 – 정보화촉진기금

지방중소기업에대한정보화기반구축 S/W 산업진흥법 정보화촉진기금

S / W지원센터운영지원 S/W 산업진흥법 정보화촉진기금

문광부 남해안관광벨트 관광진흥법 일반회계

유교문화권 관광진흥법 일반회계

소관부처 사업명 근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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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정보이용능력제고, 문화관광부의남해안 관광벨트등 많은지역발전정책들도상호

연관성을가지고있다.

3. 각종지역균형발전정책의유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의유형을크게분류하면다음과같다. ①기업이전지원정책: 수도권기

업을지방으로이전하기 위한각종금융·세제지원정책 ② 수도권 입지정책: 중과세제도,

과밀부담금제도,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등에입각하여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기업이나공장, 공공기관이들어서는것을어렵게 하는정책③ 계획개발정책: 수도권정비

계획, 특정지역육성계획, 광역발전계획, 지역특화산업육성정책, 지역산업진흥계획등 ④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정적지원을통하여지방을돕는정책

가. 기업이전지원정책

수도권기업의 이전을위한정부의노력은 오랜기간동안계속되어왔으나 특히1 9 9 9년

‘기업의지방이전촉진대책’을 정부가발표하여지방이전기업들에게세제·금융면에서다

각도의지원이제공되고있다. 이대책에따르면, 기업이전에따라발생하는양도소득세·법

인세등 각종세금이 감면되고, 이전소요비용을산업은행등 금융기관에서장기저리로융

자해주고있다. 또한토지공사에서이전기업의종전부지를매입해주고, 특히지방이전대

기업에게는 도시개발권이부여되어 본사나 공장시설뿐아니라 아파트·상가·문화시설등

생활에필요한시설이입주할수있는 배후도시개발도지원하고있다.

나. 수도권입지정책

1) 중과세제도

1 9 7 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의기업활동에 대한중과세정책이집행되어 왔다. 중과세제도

가 도입된1 9 7 0년대중반부터최근까지공장신·증설의경우취득세와등록세의5배를중

과하였고1 9 9 8년부터는중과비율을5배에서3배로낮추었다. 그러나외국인기업이수도권

에투자할때에는중과를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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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밀부담금제도

서울특별시에소재한면적합계가2 5 , 0 0 0㎡ 이상인업무용건축물및 업무·판매복합용

건축물, 면적합계가1 5 , 0 0 0㎡ 이상인판매용건축물, 그리고면적합계가1 , 0 0 0㎡ 이상인

공공청사에대하여과밀부담금이부과되고있다. 과밀부담금은과밀억제권역안에서서울특

별시에만적용되고있는데, 1990년대이후에는서울시에비하여경기도의과밀화현상이두

드러지기때문에과밀부담금의적용지역이불합리하게설정되었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

징수된부담금의세입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공유하는데세입의5 0 %는 토지관리및지역

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귀속되고, 50%는 부담금

을 징수한건축물이소재하는시·도(서울특별시)에귀속된다. 세입의규모를보면2 0 0 0년

의 경우징수된과밀부담금은6 8 0억원이고중앙정부의토특회계에귀속되는재원이3 4 0억

원에불과하기 때문에 과밀부담금은 지역균형발전재원으로서의실질적인 역할보다는상징

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볼수 있다.

3)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는1 9 9 0년부터 시행되어왔는데 그 목적은 토지관리

의 원활화와지역균형개발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것으로되어있다. 본법에서수행하

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은지방양여금사업과중복된것들이많이있다(도로사업, 상하수도시

설사업 및 오수·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 지방하천및 준용하천의개축·보수사업, 관광

지및 관광단지조성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소규모어항시설사업등) .

다. 계획개발정책

1)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책은크게국토이용에대한규제정책과비수도권에대한재원지원정책두 축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은규제정책의가장중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수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는각종금융·세제지원을 통한기업이전지원정책, 수도권지역에 새로

운 기업등이들어서는것을어렵게하는수도권 입지정책, 계획개발정책, 지방재정조정제도등

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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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정비계획법은1 9 8 4년에제정되었는데, 이때에는 수도권을 이전촉진지역, 제한정비권

역, 개발유도권역, 개발유보권역, 자연보전권역등으로나누어서권역별로차등적개발과개

발 규제를 모색하였다. 그러나수도권정비계획은그 목표가 전혀달성되지않은 채 오히려

난개발을유도한정책적실패로평가되었다. 이에따라1 9 9 4년「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하였는데, 새로운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하면 수도권 관리를위한기존의 5개 권역을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라는3개의권역으로축소하였다. 

2) 권역별전략사업

산업자원부는신산업을중심으로지역산업의균형발전을추진하는정책의일환으로각 권

역별로 2∼3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기술혁신 거점을

형성하는정책을펼치고있다(부산신발산업, 대구·경북섬유산업, 광주광산업, 경남기계

산업등) .

3) 지역산업진흥계획

산업자원부는또한1 9 9 9년 공업발전법을산업발전법으로바꾸어시·도별지역산업진흥

계획을수립하였다. 이계획에따르면각 시·도는2 0 0 1년 9월까지지역특성및 여건에적

합한지역산업진흥5개년계획( 2 0 0 0∼2 0 0 4 )을 수립·추진하고정부는산업정책등 국가추

진 시책과의 연계및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동 계획을 조정하고 지원하는것으로 되어있

다. 현재 산업자원부가 추진중에 있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은재정경제부가 최근 입안하려한

바 있는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시각이 비슷하기때문에내용을 자세히 살펴볼필요가 있는

데, 그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①지금까지의국토건설종합계획법등에의한지역개발계

획은토지공간의효율적 활용방안을중점적으로다루는 데 비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은지역

발전의핵심적 요소인 산업진흥의관점에서지역발전을추진한다. ②종래지방자치단체의

1 0∼2 0년 단위의 장기지역발전계획은중앙정부와의연계가 없어청사진에그치고 마는경

우가대부분인반면지역산업진흥계획은지역공무원과관련주민이주도적으로참여하고중

앙정부시책과 연계되는 지원수단을강구함으로써실질적인계획을 마련한다. ③시·도별

로 다양한지역의특성및 여건을반영한체계적인산업진흥계획을수립하고입지여건, 발전

잠재력, 가용투자재원등의분석을 토대로 계획기간동안의 지역산업발전비전과 정책목표

를 도출하며이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정책수단을제시한다. ④중기재정계획, 국토건설

종합계획, 공업배치기본계획, 광역개발사업계획등 중앙정부의중·장기계획은주어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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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간주하고그 범위내에서최적의산업진흥계획을수립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은

S O C에 대한투자를 중심으로하는하드웨어적접근방법보다는지방자치단체중심의 개발

계획을 중시하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는점에서 재정경제부가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

전방안과내용이상당히비슷하다.

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지역균형발전을위한중앙정부의정책은다양하지만, 그중에서가장강력한지원정책은

지방정부에대한이전재원(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지방정부의일반

행정에대한재정적지원금으로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등이있고, 지방교육재

정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지방교육국고지원금등이 있

다. 2001년지방재정조정제도의규모를 보면일반재정과교육재정을합한총규모가약 4 2

조원이어서다른어떠한지역균형발전정책보다도핵심적인역할을본 제도가수행하고있다

고평가할수 있다.

1)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상대적으로 저개발지역인 군에 그 지원액이 집중되어 있고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상당수의지방자치단체들이동 재원을 받지않기때문에지방교부세액의증가는비

수도권에대한이전재원의지원을집중시키는효과를발휘한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공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와

는 달리지방자치단체별로필요한특별수요에대응하여배분하는임의적(discretionary) 교

부금이다. 특별교부세대상사업은시책사업수요(30%), 재정보전수요(20%), 재해대책수요

(10%), 지역개발수요(20%), 특정현안수요( 2 0 % )로 구분되는데, 대상사업들이지방양여금

이나 국고보조금에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전체적인

통합·재조정이가능하다면특별교부세의비중을현재보다대폭줄일수 있다.

산업자원부가추진하고있는지역산업진흥계획은S O C에대한 투자를중심으로하는하드웨어적

접근방법보다는지방자치단체중심의개발계획을중시하는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는점에서재정

경제부가추진하고있는지역균형발전방안과내용이상당히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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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양여금

지방양여금은1 9 9 1년에도입된 이전재원인데제1조에나타난 목적은‘국세의지방세 이

양’과‘지역균형발전’이다. 지방양여금은최근들어그 규모가크게증가하고있는데, 1995

년 총액이 약 1조8천억원이었으나2 0 0 0년에는 그 두 배인3조 6천억원이었고, 2001년에

는4조8천억원(예산기준)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지방양여금은도입당시에는포괄보조금적성격을살리기위하여객관적통계지표에의한

배분을지향하였으나결국국고보조금과유사하게운영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 지방양

여금제도의도입에따라국고보조금사업이사실상지방양여금사업으로전환되어지방양여

금사업에 지방비부담이따르는등 포괄보조금보다조건부보조금의성격을더 많이갖게되

었다. 대상사업의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세부적인 기준(도로의경우 광역시도, 지방도·군

도, 시의 국도, 시의 시도, 농어촌도로등)에 따라배분액이 결정되고, 또한최종적인 배정

금액이객관적 통계지표가아닌심사에 따라결정되는경향이 있다. 지방양여금은제1조에

지역균형발전재원임을표방하고있기때문에이를포괄보조금으로전환하여국가적차원에

서 각 부처가추진하는다양한지역균형발전정책의재원으로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활

[그림1] 1인당교부세와인구의상관관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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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수있게 할 경우동재원의활용도가제고될가능성이높다.

3)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대상사업에는국가적으로필요한사업, 즉지역적으로누출효과( s p i l l - o v e r )가

있어서국가의장려가필요한사업보다는순수지역사업이많다. 또한국가사무를지방에위

임하여처리하는대가로국고보조금이지원되는경우도많이있다. 국고보조금은1 9 9 0년대

중반이후부터그 규모가크게증가하여왔는데그러한이유때문에국고보조금의규모억제

와 함께 운영방식의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의규모를

축소하는대신포괄보조금과같은제도를도입하여지방정부의우선순위에따른사업지출을

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주장이많이제기된다. 

국고보조금의외국사례를보더라도국고보조금을축소하고자하는노력을대부분의국가

가 기울이고있고, 유럽이나일본과는달리정부간이전재원에서특정재원의비중이매우높

은 미국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포괄보조금을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국고보조금을합리화하는방안은크게두 가지로요약할수 있다. 첫째는매우세부적으로

지원되고있는유사한단위사업들은서로통합하여항목간전용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두 번째는진정한의미의포괄보조금을도입하는것으로, 통계지표에입각한공식에따라각

지방자치단체에배분되는금액을확정해주고사전적심사보다는사후적평가를통하여세출

의 효율성을향상시키는것이다. 포괄보조금의목적은다양하게설정할수 있으나E U나 미

국의경우 가장많이활용되는 분야가 지역간 균형발전이고, 또우리나라에서도1 9 9 1년에

포괄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도입된 지방양여금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중심으로하되, 국고보조금중 유사한성격을갖는사업들을함께묶어지역균형발전포

괄보조금을신설하는것이하나의대안으로고려될수있다.

지역균형발전을위한가장강력한지원정책인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지방정부의일반행정에대

한 재정적지원금으로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등이있고, 지방교육재정에대한지원

금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지방교육국고지원금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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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균형발전을위한 정책과제

1.  지역균형발전정책의본질에 대한이해

지역균형발전의추진이정치·경제·사회적인측면에서불가피하다고보았을때 우리가고

민하여야할첫번째 문제는지역균형발전을위한인구·자본의지역간분산이경제적효율성

을 저해할것인가, 아니면제고시킬것인가이다. 만약인구·자본의지역간분산이경제적효

율을제고한다면지역균형발전정책은효율성과형평성을동시에달성하는이른바윈-윈( w i n -

win) 정책이될 것이므로과연이러한정책이현실적으로존재하며, 가능한가를먼저파악하

여야한다.

반면에인구·자본의지역간분산이국가경쟁력을저하시키는경우, 또는국가경쟁력제

고에도움이되는지역균형발전정책이있더라도현실적으로반영이어렵다면정책대안으로

남는것은효율성손실을감수하더라도지역간형평성을추구하는수단들이다. 이경우어느

정도의효율성손실을감수하면서지역균형발전이라는정책목표를추구해야하는가에대한

판단이필요하다. 인구·자본의분산효과가미미하면서효율성손실가능성이뚜렷한정책

들은지역균형발전정책의수단에서제외되어야할 것이다. 반면지방재정조정제도처럼중앙

과 지방간관계에서있어서그 위치가확고부동한정책들은정책목표를보다명확하게하여

지역균형발전에이바지하는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정책은각

부처별로상호연계성없이, 또는중복적으로진행되는경향이있기때문에지역균형발전정

책의우선순위를범부처적으로조율하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2.  지방교육인프라의 구축

지역균형발전과관련된연구결과에의하면지역의발전에가장큰 원동력이되는것은지

역의인적자산이고, 이인적자산을둘러싸고각종의자본이유입될때 지역발전이장기적성

공으로이어진다고한다. 이러한이유때문에연구기능이우수한대학들이지역에분산되어

있는것은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 절대적으로필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대학은

산업시설이나공공시설이 한 곳에 몰려 있음으로써 향유하는 전방효과(Forward linkage)

와 후방효과(Backward linkage)를필요로 하지않기 때문에 수도권에만우수한 대학들이

몰려있을이유는별로없다. 외국의경우우수한연구대학들이비수도권에위치하는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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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찾아볼수 있는현상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지역균형발전정책을위하여가장먼

저 추진해야할 과제는수도권이창출하는규모의경제효과를절대적으로필요로하는생산

활동의지방이전보다는수도권에위치한우수한연구대학의지역분산이다.

3. 시장실패의내재화

지역균형발전정책이효율성을제고할수 있는또 한 가지중요한방법은수도권집중으로

인하여발생하는시장의 실패를 내재화할수 있는정책을 우선적으로수립·집행하는것이

다. 이론적으로, 수도권의인구증가는 경제집적으로인한규모의경제가창출하는혜택보

다 거주비용, 교통, 환경에대한부담이높을때 멈춘다. 그런데, 거주, 교통, 환경등에대하

여 수도권주민이부담하는비용이사회적비용을충분히반영하지않는다면수도권집중으

로 인한혜택보다 사회적 부담이 더 많음에도불구하고 인구·자본집중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정부가 거주, 교통, 환경등에대한개인부담을사회적 부담으로전환시키는적절한

주택정책, 교통정책, 환경정책등을펼치는것이경제적효율을제고하면서동시에지역균형

발전도도모하는방안이다.

수도권인구팽창이유발하는환경, 교통문제에도불구하고신도시개발은계속되고있는

데, 이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수도권 주민이 모두부담하는 것이지역균형발전에도움이

되고또한효율성 제고의 관점에서바람직하다. 그러나현재그러한 정책은 수립되고 있다

고 보기어렵다. 신도시건설에드는막대한비용은국가예산에서지원되고있기때문에한

편으로는 수도권 거주비용에대한 낮은가격신호를보내어 주민들을 수도권으로유입시키

면서한편으로는지역분산을위한정책을수립하는비일관적정책이집행되고있다. 지역공

공재의 부담을 지역주민이 진다는 관점에서는혼잡비용의내재화를 위하여 수도권 도로의

이용비용을 현재보다훨씬더 높이고 그 재원으로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효율성, 형평성, 지역균형발전정책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이다. 그러나대도시 지하

철의경우막대한재원을국가가지원하였고, 지방채를통한지방자치단체부담분도궁극적

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우수한 연구대학들은지역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신도시건설및 관련인프라의비용을수도권주민들이부담하도록하며, 수도권에서발생하는도

로·환경과관련된사회적비용역시수도권주민들이부담하도록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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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국가부담이될 가능성을배제할수 없는데, 이역시수도권주민들에게수도권거주에

따른사회적비용보다낮은가격신호를보내비효율적으로수도권을비대하게만들고있다.

지방주민들보다수도권주민들이훨씬더 많은혜택을보는신공항건설이나고속전철의경

우에도그 비용은수도권주민들이더 많이부담하는것이비용-편익분석의관점에서보다

타당하다
3 )

.

4. 지역균형발전정책의비효율성 인식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우수한 연구대학들은 지역으로 분산하고,

수도권신도시건설및 관련인프라의비용을수도권주민들이부담하도록하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도로·환경과관련된사회적비용역시수도권주민들이부담하도록하는것이다.

이경우 지역균형발전정책은효과도클 뿐만아니라토지와인적자원의효율적배분에도기

여할것이다. 실효성있고효율적인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지금까지공공시설의이전, 우수

대학의 이전, 지방대학및 지방교육의 획기적 개선, 수도권에서의혼잡과세 및 토지과세의

강화와 같은 정책들이 지난 3 0여 년간 지속적으로거론되어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정도로강력하고실효성 있는정책들이집행되지는못하였고앞으로도그럴가능성은희박

한 것으로보인다. 만약이러한의미있는대안들이현실적으로실현되기어렵다고본다면우

리에게지역균형발전을위한남은수단은그렇게많지않다. 이러한환경하에서지역균형발

전정책을위하여지엽적이라고밖에볼 수 없는각종세제, 금융, 산업, 그리고규제관련정책

들을수립·집행하는것은수도권집중을 유발하는왜곡을 직접적으로수정하는것이아니

고그 왜곡에다른왜곡을추가하는것이므로비효율성만을증대시킬가능성이높다.

효율성을제고하면서지역균형발전을도모할수 있는근본적이고효율적인정책들이이론

적으로는존재하지만현실적인대안이될 수 없다면, 그밖에우리가채택하는각종정책들

은 지역균형발전에크게도움이되지는않으면서경제적비효율성을키울가능성이높기때

문에다음과같은점을인식하면서지역균형발전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①지역균형발

전정책을위한원천적인대안들이봉쇄되고있는상황에서는나머지정책들의효과는 그다

지 크지않을것이다. ② 지역균형발전정책은기본적으로형평성을 위한것이고 그 대가로

3) 경부고속전철의경우서울주민들의동시설에대한이용률이부산주민들의동시설에대한이용률보다높은것을가정한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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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비용을지불하는것인데, 그로인한인구분산효과는미미하기때문에재원만이낭비

될 가능성을십분이해할필요가있다
4 )

.

이러한 관점에서본다면 지역균형발전정책을위하여 우리가 해야할 고민은 어떻게 재원

을 더욱확보하여추가적인지역균형발전정책을개발할것인가가아니라현재존재하는지

역균형발전정책들중 효과가전혀없으면서자원배분의낭비만을초래하는정책들을과감히

정리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실효성은없으면서지역균형발전정책에대한막연한 기대로

인하여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대한

범정부적인관리가필요하다.

5. 지역균형발전정책과지방재정조정제도의연계

재원을더욱확보하여추가적인지역균형발전정책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면이

미 존재하는지역균형발전정책의효과를최대한제고하는노력이필요한데, 이를위한가장

적절한수단은그 규모가2 0조원을넘어서지역균형발전을위한재원으로충분히활용될수

있는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지방교부세는지방재정이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보다많은재원이투입되는제도인

데, 이는지역이균등하게잘 살경우, 즉지역이균형적으로발전되어있을경우에는존재할

이유가없다는점에서지역균형발전을위한가장중요한재원이라고할수 있다. 지방양여금

은 제1조에그 목적이지역간균형발전을위한것임을천명하고있다. 국고보조금은지역의

특수성과국가목표를 감안하여예산에서지원되고있는제도이기때문에전부는 아닐지라

도 상당부분암묵적으로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집행되고있는재원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가지역균형발전정책의핵심적수단이라는점은외국의경우를볼 때 더

지역균형발전정책을위하여우리가해야할 고민은어떻게재원을더욱확보하여추가적인지역

균형발전정책을개발할것인가가아니라현재존재하는지역균형발전정책들중 효과가전혀없으

면서자원배분의낭비만을초래하는정책들을과감히정리하는것이필요하다.

4) 재원의낭비에는규제를통한자원배분의왜곡비용도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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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뚜렷하게드러난다. 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잘 알려진 프랑스의D ATA R

가하는 역할은중앙정부가지방의투자계획에필요한재원의일정비율을계약을통하여지

원하는것이라는점에서궁극적으로국고보조금이다. 최근영국에서도입된R D A는 광역차

원의투자계획이필요하다는점, 중앙정부주도가아닌지방정부및 민간단체중심의투자

계획이필요하다는점에서창설된地域廳의특성을가지고있는데, 그예산은중앙정부가지

원한다는점에서광역자치단체중심의국고보조금집행방안이라고볼 수 있다. 유럽연합이

현재집행하고있는구조조정기금(Structural Fund)과통합기금(Cohesion Fund)은전체

적인재원의 결정이지방교부세와비슷하고재원배분방식및 사후심사의관점에서는포괄

보조금과국고보조금의방식을혼합한것이다. 미국의경우대도시내 낙후지역지원을위하

여 지역발전포괄보조금인CDBG(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를운영하고있

는데, 지난3 0년간지역발전에이바지한성과가상당히크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지방재정조정제도가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고, 현실적으로마땅한다른지역균형발전정책이없다는점을감안한다면지역균형발

전정책의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방안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개편하여 2 0조원에

달하는이재원이현재보다는더지역발전에 이바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

6. 지역균형발전포괄보조금의도입

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전체적인 골격을 개편하는 작업은 중·장기

적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고, 지방교부세의경우는 특히이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일반재

원, 또는 권한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편을 단기간에 추진하기는어려울 것이다.

그러나재원의목적이지역균형발전이라고천명되고있으면서도도로개설의전국적평준화

를 주된목표로삼고있는지방양여금의경우에는이를지역균형발전포괄보조금으로전환하

고 또한지역적성격이강한국고보조금도여기에포함시키는것이동 재원들을지역발전을

위하여좀더실효성있게활용하는방안이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등 다양한부처가지역균형발전정책을수립·집행하

고있는데 각종정책의범부처적조율을위하여대상사업과전체재원의규모와같은중요한

사안들은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하는것이바람

직하다. 제도의연속성 관점에서본다면지방재정조정제도의일부를 지역균형발전포괄보조

금으로전환시킬경우이에대한관리는지역네트워크를잘 활용할수 있고지방재정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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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현재운영하고있는행정자치부가담당하는것이적합하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정책

이 효율성비용을지불하기때문에전체적인규모와종류를일정수준으로제한하는것이필

요하다는점을본고에서여러번 강조하였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범부처적성격을단일부처가관리하는것이그다지바람직하지않다. 따라서다양한부처가

수립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들의상호 연관성을 심사하고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주요권한을 범부처적위원회에 주는것이목표없는사격처럼 이루어지고있는각종

지역균형발전정책을정리하여 동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가지역균형발전정책의핵심이고, 현실적으로마땅한다른지역균형발전정책이

없다는점을감안한다면지역균형발전정책의효율성을최대한제고할수 있는방안은지방재정조

정제도를개편하여2 0조원에달하는이 재원이현재보다는더 지역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방

안을모색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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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G AT T와 WTO 체제아래수차례에걸친다자간협상으로전통적인무역장벽인관세등은

크게낮아졌다. 그러나국가간 상이한 통관절차와통관서류제출등 통관체계의복잡성 및

투명성부족등이국가간교역에또 다른장애요인으로대두되고있다. 예를들어하나의무

역거래를위해2 7∼3 0번의개인또는기관을거치며, 최소한4 0장의문서와2 0 0개 이상의

자료가 요구되고이들자료중 6 0∼7 0 %가 한 번 이상다시입력되며심지어 1 5 %는 최고

3 0번까지도입력된다고조사되었다
1 )

.

더욱이 최근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민간기업의J u s t - I n - Time(JIT) 제조및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한 무역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무역 원활화( t r a d e

f a c i l i t a t i o n )에 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이에 많은 국제기구에서무역 및 통관절차의단순화를 위한 분석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1 9 9 9년『세관절차의간소화및 조

화에관한국제협약(Kyoto Convention)』을 체결하였으며, G7 국가를중심으로『국가간통

관자료의I n t e r f a c e화』도 추진하고있다. 이밖에U N무역개발위원회( U N C TAD), 유럽경제

이사회(UN/ECE), APEC, ASEM 등에서도무역원활화논의가진행중에있다. 이와같이

WTO 무역 원활화 논의에 대비하여

鄭 在 皓 전문연구위원( j c h e u n g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OECD(1999), TD/TC/WP(99)1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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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국제기구에서무역원활화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면서W T O에서도무역원활화에대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WTO는 제1차 싱가포르 각료회의( 1 9 9 6년)에서 무역 원활화를

WTO 차원에서논의하기로합의하여그 동안상품이사회에서무역원활화와관련된논의들

을 검토하고정리하여왔다. 2001년11월에개최된제4차도하(Doha) 각료회의에서는제5

차 각료회의( 2 0 0 3년 예정)에서무역원활화협상방식을결정한후 무역원활화에대해논의

를계속하기로합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W T O에 무역원활화를지지함을 천명하였으며우리나라국내총생산의

약 6 5 %를 수출입무역에의존하고있는현실에서통관제도의개선은국내경제에이익이되

는제도라여겨진다. 

본고는향후2년간집중적으로거론될W T O의 무역원활화에대한각국의입장, 국제기구

의논의동향, 주요쟁점사항등을검토하여우리의입장및 대응방안을정리하고자한다.

Ⅱ. 무역 원활화 내용

1. 무역원활화의 개념

무역 및 통관절차 단순화를 위한 논의 및 작업은 WCO, UNCTAD, UN/ECE, APEC,

ASEM, 그리고WTO 등많은국제기구들에의해추진되고있다. 이와같이많은국제기구

에서무역원활화에대해논의가이루어지면서무역원활화에대한개념도다양하게정의되

고있다.

W T O는 수출입 절차, 보험및 대금지불등을포괄하는개념을 사용하고있다. APEC은

통관절차의간소화뿐만아니라무역관련모든절차의간소화라는보다더 넓은의미를사용

하고있다. 한편, UNCTA D는무역 인프라의표준화및조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많은국제기구에서무역원활화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면서W T O에서도무역원활화에대한논

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W T O에 무역 원활화를지지함을 천명하였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약 6 5 %를 수출입무역에의존하고있는현실에서통관제도의개선은국내경제에

이익이되는제도라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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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의무역 원활화 논의상황

1 9 9 6년 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1차WTO 각료회의는상품이사회에서무역원활화에대

한 작업을수행하도록결정하였다
2 )

. 싱가포르각료회의이후WTO 상품이사회는무역원활

화에대해회원국들로부터의의견을 수렴하고, 비정부기관(NGO) 및여타국제기관에서의

논의상황을점검하는등무역원활화를주요의제로서다루어왔다.

지난 2 0 0 1년 11월에 개최된 제4차 WTO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제5차 WTO 각료회의

( 2 0 0 3년 예정)에서무역원활화협상방식을결정한후 무역원활화에대해논의하기로합의

하였다
3 )

. 따라서 제5차 각료회의까지는협정에 포함될 요소에 관한검토작업을 진행하며,

적절한기술적지원과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에합의하였다. 그러나제5차각료회의

에서협상을 개시하기로규정하면서도협상방식에대한명확한(explicit) 사전합의를 전제

로 하고있어추후논란의여지가있다. 참고로제5차각료회의는다른일정등을고려하여

2 0 0 3년 4월 이후에개최될것이며, 현실적으로2 0 0 3년 가을( 2 0 0 3년 11월이전)에개최될

2) 무역원활화분야에서의WTO 규범의범위를평가하기위하여다른관련국제기구의작업에기초하여무역절차의단순화에대
한 분석 작업에 착수할 것(to undertake exploratory and analytical work, drawing on the work of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on the simplification of  trade procedures in order to assess the scope for WTO rules in this area).
WTO(1996), WT/MIN(96)/DEC.

3) 제5차 각료회의는 Trade Facilitation의협상형식에 대해 명확한(explicit) 합의를도출한다. 이렇게 결정된 협상형식에 따라
Trade Facilitation은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하기로 합의한다( .... we agree that negotiations will take place after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basis of a decision to be taken, by explicit consensus, at that
Session on modalities of negotiations.....). WTO(2001), WT/MIN(01)/DEC/1.

<표1> 무역원활화의개념

자료: 손찬현·윤진나(2001), p.22.

W T O 통관절차및상품의국경이동에대한국제무역절차의간소화와조화

A P E C
세관행정, 표준·기술규정, 기업인이동, 전자상거래등무역과관련한모든절차및행정상장
애의간소화

U N C T A D
법령과 규정의 조화, 절차와문서의 단순화, 운송·정보·통신체제등 무역인프라의 표준화를
통한무역효율성증대

종합적개념
무역과 관련하여불필요하거나복잡한절차, 관행및인프라를제거또는간소화, 조화, 자동화
함으로써거래비용의감소와효율성증대를통해교역을확대할수있는모든조치및활동

개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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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이가장크다.

3. 무역 원활화 논의범위

W T O에서는무역원활화논의범위에대한회원국간의합의가아직이루어지지않았다. 그

러나대부분의회원국들은규범, 법규, 행정처분, 관행등에있어투명성을제고하는것이매

2 0 0 1년 1 1월에개최된제4차WTO 도하각료회의에서는제5차WTO 각료회의에서무역원활

화협상방식을결정한후무역원활화에대해논의하기로합의하였다. 한편W T O에서는무역원활

화 논의범위에대한회원국간의합의가아직이뤄지지않았으나대부분의회원국들은규범, 법규,

행정처분, 관행등에있어투명성을제고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라는점에는동의하고있다. 

<표2> 관련국제기구별무역원활화의범위

자료: 손찬현·윤진나(2001), p.23.

- 수출입절차및요건

W T O
- 운송및통과화물
- 대금결제및금융요건
- 자동화및정보기술의사용
- 통관절차

A P E C
- 표준및기술규정
- 기업인이동
- 전자상거래
- 정보의흐름
- 서류요건

U N / E C E
- 전자거래
- 선적및운송요건
- 통관을위한공식요건
- 대금지불절차
- 세관
- 운송

U N C T A D
- 은행및보험
- 무역정보
- 기업관행
- 통신
- 통관절차의조화및간소화

W C O - 세관개혁및근대화
- 세관의부패방지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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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중요한과제라는점에는동의하고있다.

현재까지 주요국들이 W T O에서 기본적으로 거론한 사항들로는 ⅰ) 현행 WTO 협정의

절차규정의본질적 개선, ⅱ) 여타국제기구에서이루어진 작업요소들의W T O의 법적 틀

에의 통합, ⅲ) 통관절차, 운송, 은행과대금지불 분야에서의 부가적 규범의 개발 등이 있

다. 이밖의여타국제기구들에서논의되고있는무역원활화의논의범위는<표2 >에 정리

되어있다.

4. 무역원활화의 효과

무역 원활화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출입비용을 크게 절감시키

고, 무역원활화를위해필요한자동화가많은경제적이익을가져다줄 것으로기대되기때

문이다. 이러한혜택에대해W T O는 다음과같이언급하였다
4 )

.

첫째, 무역절차를단순화하면시간, 경비, 인적자원의불필요한소모를크게줄일수있으며,

이러한잠재적이익은모든관세및 기타부과금을철폐할때예상되는이익을상회할수도있

다. 특히, 개도국의경우관세장벽이WTO 출범과함께대폭완화되면서실제통관되는과정

에서나타나는각종규제와비효율성이더큰부정적인효과를미치고있다는지적이많다.

둘째, 무역원활화에있어서 통관절차및 검사절차 등의자동화에따른이익이 발생된다.

단순화된정보요구및 절차에따라자동화는오류를줄일뿐 아니라정보의이중기입을방

지하고정보흐름을가속화하며, 화물의대기시간을최소화하면서세관통제및 관세징수능

력을제고할수 있다. 예를들어, 일본이W T O에 보고한사례를보면, 자동통관시스템을도

입한이후에해상화물의통관시간이1 9 9 1년 평균2 6 . 1시간에서1 9 9 8년에5 . 6시간으로감

소하였고, 항공화물의통관시간은같은기간에2 . 3시간에서0 . 7시간으로감소하였다. 

셋째, 기술규제와관련된 통상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것이다. 최근들어무역규모가

확대되면서WTO 회원국의상이한표준, 검역절차, 기술장벽등이원활한무역거래에지장

을 초래하고있다. 특히, 개도국들은선진국의기술규제가각국마다상이하게규정되어있으

며, 까다롭게운영되기때문에일종의수입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4) WTO(1999), G/L/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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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무역원활화의경제적 혜택에 관한실증분석

C e c c h i n i ( 1 9 8 8 )

U N C T A D ( 1 9 9 4 )
S c h i a v o - C a m p o ( 1 9 9 9 )

S c h i a v o - C a m p o ( 1 9 9 9 )

O E C D ( 2 0 0 0 )

A P F C ( 2 0 0 0 )

Swann et al.(1996)

M o e n i u s ( 1 9 9 9 )

Thilmany and 
B a r r e t ( 1 9 9 7 )
Calvin and 
K r i s s o f f ( 1 9 9 8 )
Guasch and 
S p i l l e r ( 1 9 9 9 )
S t a p l e s ( 1 9 9 8 )
W T O ( 2 0 0 0 )
Gasiorek et al.(1992)
Harison et al.(1996)

무역원활화항목 실증분석개요

(1) 서베이조사분석방법을통한실증분석사례

유럽연합국간 통관에 따른 제반 규제
및국경통제비용등제반비관세장벽

무역원활화의거래비용
일본의화물적하시간비용

필리핀화물적하시간비용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통신장비업
체, 유기공업체, 자동화부품업체의 경
우기술표준화및승인관련규제
APEC 21개회원국의경우, 통관, 표준
화 및 승인, 기업활동의역동성에관한
정성분석

1 9 8 5∼1 9 9 1년간영국의 표준화에 따
른무역유발효과를회귀분석
1 9 8 0∼1 9 9 5년 기간 중 1 2개 국가의
표준화에따른무역유발효과분석

미국유가공품의NAFTA 역내수출시
기술규제
일본의미국사과수입시위생규제

라틴아메리카의독점적항만운영과이
에따른규제
수입통관과정에요구되는서식업무
중구및동구의국경통과교통규제
E U의경우표준화의통일
Gasiorek et al.(1992)의연구를확장

·무역비용은전체무역액의5 %
·무역원활화로인한이득: 유럽연합총G D P의

4 . 3∼6 . 4 %로추징
·총무역액의7∼1 0 %
·항공화물의경우, 1991년2 . 3시간에서 1 9 9 8

년0 . 7시간으로70% 개선
·선박의 경우 1 9 9 1년 2 6 . 1시간에서 1 9 9 8년

5 . 6시간으로79% 개선
·전산화이전의경우6∼8일에서전산화이후4

∼6시간(그린레인의경우), 48시간(옐로우및
레드레인의경우)으로감소

·총생산비용의증가: 0∼1 0 %

·명시된3개무역원활화요인중복잡한통관절
차및규제가가장큰무역장애요인으로, 관세와
동일한수준으로중요성을갖는것으로평가됨.

·영국 표준화 시도의 수입유발효과는34%, 수
출유발효과는4 8 %로추정

·국가간 공동표준화율이1% 증가하면 무역량
은0.32% 증가하는것으로추정

·관세와동일하게국내소비자의효용감소

·27.2% 상당의관세율부과와동일한효과

·5∼15% 정도의수출관세부과와동일한비용

·전세계무역액의7∼1 0 %에달하는추가비용
·총운송시간의6 %에달하는시간비용
·총무역비용의2.5% 하락
·단기적으로후생증가는G D P의 0 . 5 %
·장기적으로투자수익률의상승을감안할 경우,

후생증가는G D P의 2 . 4 %

무역원활화항목 실증분석개요

무역원활화항목 실증분석개요

(2) 중력모형을이용한계량분석방법

(3) 부분균형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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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역 원활화의 국제적 논의

1. 주요국의입장

대부분의WTO 회원국들은무역원활화가통관절차의간소화및 세계교역의원활한흐름

을 통해자국경제에 긍정적인혜택을준다는 사실에는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 그러나무

역 원활화의 논의범위, WTO 차원의무역원활화 신규협정 제정의 필요성 및 신규협정의

강제성 등에대해서는 회원국 간에다소이견이 있다. 일부에서는W T O가 통일된 무역원

활화규범을제정하거나일반적인가이드라인또는권고안을개발하여야한다는 견해를보

이고있는반면, 일부회원국들은W T O의 기존협정을제대로 이행하고서도무역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한해새로운작업분야를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는견해를보이

고 있다. 

가. EU

E U는 무역원활화 분야를 뉴 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하여WTO 차원의포괄적인무역

원활화 규범을 새롭게 제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EU는 그 동안 W C O ,

UN/ECE 및U N C TAD 등에서사용하고있는표준을바탕으로독자적규범에따라무역절

차 간소화를개별적으로추진하였다. 그결과어느정도성과는거두었지만, 다른지역과의

<표3 >의 계속

자료: 김상겸·박인원(2001), pp. 78~80.

D e e ( 1 9 9 8 )

A P E C ( 1 9 9 9 )

A P E C ( 1 9 9 9 a )

APEC 무역 원활화가 수입액의 5 %에
해당하는실질소득의증대를가져오는
것으로가정
APEC 회원국중공업국의경우 2 %의
수입물가 하락을, 개발도상국의 경우
3 %의수입물가하락을가정
APEC 회원국중공업국의경우 2 %의
수입물가 하락을, 개발도상국의 경우
3 %의수입물가하락을가정

·APEC 전체로 2 , 1 6 0억달러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

·APEC 전체로 4 5 0억달러의 실질소득 증대효
과(총 G D P의 0.26%: 관세 인하의 경우 총
G D P의0 . 1 4 %의실질소득증대효과)

·APEC 전체로 4 6 0억달러의 실질소득 증대효
과(총 G D P의 0.25%: 관세 인하의 경우 총
G D P의0 . 1 6 %의실질소득증대효과

무역원활화항목 실증분석개요

(4) 계산가능한일반균형분석( C G E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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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문제로인해그 효과를상승시키지못했다. 따라서E U는 U N C TAD, WCO 등에서논

의되는여러규범및 표준들을통합하고, 무역원활화에대한보다포괄적이고체계적인접

근을위해W T O에 법적구속력을부여하는무역원활화의규범화를주장하고있다.

E U가 무역원활화와관련하여주장하는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5 )

. 첫째, WTO의기본

원칙인무차별원칙, 내국민원칙, 투명성및 비례성의원칙을무역원활화에적용하여통관절

차가불필요한무역장벽으로작용하지않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둘째, UN Layout Key,

ICC 문서등을국제표준에의거하여무역관련서류와정보의 조화및 단순화를추진한다.

셋째, WCO의교토협약에기초한입항전신고제도, 사후심사제도, 통관시간제한, 인가된무

역업자에대한특혜등 선진통관제도를도입한다. 넷째, 서류없는(paperless) 통관과함께

통관자동화, EDI 도입을 통한 수출입 통관의 순탄한 일관거래(seamless integrated

transactions), 국경통제의일원화등 통관행정의자동화와일원화를추진한다. 마지막으로

U N C TAD, UN/ECE, WCO 등의국제기구를통해개도국기술지원을실시하여개도국들

이 무역원활화를원만히이행할수있도록지원한다.

나. 미국

미국은신규협정제정보다는WTO 기존규정을명확히하는것을우선시하고있다. 즉, 첫

째, 기존의WTO 규정중에서제8조(수출입관련수수료및 절차), 제1 0조(무역규칙의공표

및 시행) 등기존규정에명시된무역절차 관련요건의보완및 확대, 단순화및 현대화를통

해 통관신속화를증대시킬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를위해각국이투명성제고

를 위해실시하고있는제도혹은 신속통관의경험사례등을분석할필요가있다
6 )

. 구체적으

로 무역과투자규제의공표및 관리(publication and administration)가필요하며, 새로운

규범으로수출입관련제출서류양식에대한협정이필요할뿐이라고주장하고있다.

대부분의WTO 회원국들은무역원활화가세계교역의원활한흐름을통해자국경제에긍정적인

혜택을준다는사실에는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 그러나무역원활화의논의범위, WTO 차원의

신규협정제정의필요성및신규협정의강제성등에대해서는이견이있다. 

W TO 무역원활화논의에대비하여▶▶

5) WTO(1999), WT/GC/W/190.
6) WTO(1999), WT/GC/W/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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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른국제기구에서논의되어온기존무역원활화작업에대한종합적인논의를통해

다른국제기구에서논의될수 있는전문적인분야는W T O에서제외한다.

셋째, 특히협정신설보다는협정의이행이더욱중요하므로무역원활화와관련하여개도

국및 중소기업들에대한기술지원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주장한다.

다. 일본

일본은미국과마찬가지로새로운규범의제정보다는기존의WTO 규정을토대로논의의

범위를축소하고자한다. 일본은W T O에 이미무역원활화 관련조항이 있으므로, 이들조

항을발전시켜다자간무역체제를더욱공고히하자고주장한다. 이를위해상품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와관련된쟁점사항들을규명하여이를현재WTO 규정과어떻게연관시킬지를

분석해야한다. 현단계에서쟁점사항들은 W T O와 그 밖의국제기구등에서 논의된사항,

그리고무역의원활한이행을위한기술적지원등 3가지범위를구분할수 있다. 

무역원활화는각국마다의사정으로인해이행하기가어려울수 있으므로이들사정을경

청하여지원할수 있는방안을W T O에서모색할필요가 있다. 이와함께무역원활화이행

을평가할 수 있는척도도함께고려해야한다. 한편, 이미다른국제기구들에서논의된사항

들은중복된논의보다는계속적으로결과를보완하는작업이바람직하다고주장한다
7 )

. 

라. 개도국

개도국들 대부분이무역 원활화의 전반적인이익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신규협

정 제정에는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선진국들은이미신속통관을 위한정보기술이

용, 통관시설의근대화등 세관행정의근대화및 표준화를추진하여기본환경이마련되었지

만, 개도국은재정능력, 정보기술, 무역관련기반시설등이선진국에비해크게뒤떨어진다.

따라서기본인프라구축을위한예산 및 전문인력확보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주장한다.

한편, 현재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이행문제도아직해결이되지않은상황에서추가적인

규범제정은국제무역에서개도국을완전히 소외시키는결과를초래하며, 선진국들이추가

적으로부과하는기준및 규정은또 다른무역장벽으로개도국들의시장접근기회마저박탈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은 추가적인규정의 제정보다는선진국과 같은기반시설을갖출수 있도록

7) WTO(2000), G/C/W/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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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대한기술지원과능력을배양하기위한(capacity building) 노력이선행되어야한

다는입장이다. 다시말해개도국의기존무역규정의투명성과효율성추진을위한예산확

보, 통관절차, 운송, 통신, 보험, 은행등의무역관련기반시설확보를 위한전문인력제공

등이필요하다.

2. 주요국제기구의 논의

가. 국제관세기구( W C O )

W C O는 1 9 5 3년에 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로창설되어,

현재1 5 9개국정부간협력기구로확대되었다. 

W C O의 모든활동은무역원활화와관련되어있다. 국제무역규정과의합치, 관세징수등

의 분야에서관세행정의효율성을제고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특히, 통관절차와관련하여

상품의국경간이동에있어보다간소화되고효율적인통관제도및절차를 적용하기위해국

제적으로조화된규범을제정하는임무를수행하고있다.

W C O는 설립취지에 따라1 9 7 3년 관세절차의단순화및 조화에관한국제협정, 일명교

토협약(Kyoto Convention)을제정하였다. 교토협약은 세관 절차의 간소화·조화를 통해

무역원활화를이루고자하는국제적 노력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결과물이다. 교토협약은

국제무역, 운송및행정기술의다양한변화를세관절차에적용하기위해1 9 9 4년부터협약의

개정작업을착수하여1 9 9 9년 개정(안)(Kyoto Convention 2000)이완성되었다. 그러나교

토협약을비준한회원국수가미미하여금명간발효되기는어려울전망이다.

개정된교토협약2 0 0 0은 일반부속서와1 0개의개별구속서로구성되며, 현대화된무역절

차 및 세관행정개선안을담고있다. 통관, 관세납부, 세관및 무역업체간의협력등 모든세

관절차에공통적으로적용될 상품통관을위한 핵심절차및 관행에 대해규정하고 있으며,

자동화체제의 최대한 활용, 정보기술이용, 선별적기준에 기초한위험평가기법, 사후심사

제도, 입항전정보이용, 전자자금이체, 세관요건의투명성제고등에대해 언급하고있다.

W TO 무역원활화논의에대비하여▶▶

E U는 무역원활화분야를뉴 라운드협상의제로채택하여WTO 차원의포괄적인무역원활화

규범을새롭게제정할것을, 미국과일본은신규협정제정보다는WTO 기존규정을명확히하는

것을우선시하고있다. 개도국은추가적인규정의제정보다는선진국과같은기반시설을갖출수

있도록개도국에대한기술지원과능력을배양하기위한노력이선행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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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또 하나의 W C O가 1 9 8 8년 발효한 H S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은국제무역상품표기법으로

현재 1 7 7개국에서 도입되어 국제무역의 98% 정도가 HS 코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런

HS 코드는 상품분류의 공통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관 및 무역절차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고, 무역자료의전산화를통한각국간정보자료교환및경제적분석등에 기여하고있다. 

나. UN 유럽경제위원회( U N / E C E )

U N / E C E의 무역원활화에대한작업은 1 9 6 0년에시작되었다. UN/ECE가일찍이 무역

원활화의중요성을인식한 계기는 1 9 5 9년에북유럽국가들이수출서류의단순화및 표준화

방법들을연구하기위한전문가그룹의창설을 제안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정보요건과자료

를간소화·표준화함으로써무역절차를단순화하고이를토대로서류없는(paperless) 전산

형태의정보교환에대하여집중적으로연구를하였다. 2000년전자상거래의중요성이부각

되면서 무역 원활화 및 전자상거래 센터( U N / C E FA C T: Center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를신설하였다. 

U N / C E FA C T는 그 동안의작업결과를정리하여2 8개의무역원활화권고안을제정·발

표하였다. 특히, 권고안제1조UN Layout Key는상이한무역관련서류형식(문서크기, 내

역, 표시방법등)을 조화시켜 단일화·표준화된국제적 서식을 채택하기위한기본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로인해종이서류뿐만아니라 전자문서를통한정보교환도용이해졌다. EU

에서사용하는단일행정문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는이미많은국가(캐나다,

중국, 프랑스, 일본,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탄자니아등)에서 부분적으로또는모든행정

문서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권고안 제2 5조 전자자료교환(EDI; Electronic Data

I n t e r c h a n g e )을 위한 국제적 표준인 U N / E D I FACT(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 a n s p o r t )를 제정하여 현재전세계 5 0만개의 기업, 행

정부및 기관에서도입·사용하고있으며, 2003년에는약 3 0 0만개의기관에서사용할것으

로 예측되고있다. UN Layout Key와함께E D I도 국제표준기구( I S O )에 의해국제표준으

로채택되었다.

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 N C T A D )

U N C TA D는 1 9 7 0년 UN 개발프로그램(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 r o g r a m )의 재정지원을바탕으로시작되어무역원활화를전 세계적으로제고시키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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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작업에착수하였다. 1994년무역원활화를위해콜럼버스각료선언문을채택하여,

통관, 운송, 은행및 보험, 무역정보, 기업관행, 통신분야등을무역원활화의성과를가지고

올6대 기본분야로선정하였다.

U N C TA D는 무역원활화 사업의일환으로우리나라를비롯한세계각지에무역사무소를

두고 국제무역 일반정보 등 무역거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GTPNet(Grobal Trade Point Network: 국제무역사무소네트워크)를갖추고 있다. 또한

자동통관시스템구축을위해A S Y C U D A
+ +

(Automated System for Customs Data)라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였으며, 효율적인운송관리를 위해 기술적

지원과추적시스템등을제공하고있다. 

라. APEC

A P E C은 창설 당시부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TIL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를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과함께양대축으로 설정하여무역원활화를주요논의의제

로 다루어왔다. 

최근들어A P E C은 무역원활화와관련하여작업반을구성하여표준및 적합, 통관절차,

기업인이동, 전자상거래등 4가지핵심과제의분야별중점추진사항에대한논의를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무역 원활화분야의 비구속적원칙(non-binding principles)의

제정을 위해 투명성, 상호의사교환및 협의, 단순화, 비차별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표준

화·조화및 인정, 현대화, 신축성등 9개핵심요소에대해작성지침의초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마. ASEM

A S E M은 1 9 9 8년에무역원활화행동계획( T FAP;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을채

택하여 ASEM 참여국들간의 비관세 및 거래비용의 감소, 무역기회의증진을 모색한다는

W C O는 국제무역규정과의합치, 관세징수등의분야에서관세행정의효율성을제고시키고있다.

U N / C E F A C T는 2 8개 무역원활화권고안을제정·발표하였는데특히, 권고안제1조UN Layout

K e y와함께 E D I도 국제표준으로채택되었다. UNCTAD는1 9 7 0년 UN 개발프로그램의재정지원

을바탕으로시작되어무역원활화를전세계적으로제고시키기위한공식적인작업에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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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목표를 천명하였다. 우선대상분야로는 통관절차(표준화및 간소화), 표준·시험·

인증·인정(표준화및 투명성), 공공조달(공공정보교류의 투명성), 위생검역절차, 지적재

산권, 기업인이동, 기타무역관행등이있으며진행과정을점검하고참여국들이균형된방

식으로무역원활화를추진할수있는 시스템을제공하기로하였다.

Ⅳ. 무역 원활화 주요 의제

W T O에서논의되는무역원활화관련주요의제는크게4가지로나눌수 있는데i) 각국의

정부가 요구하는자료ii) 공식통관절차iii) 투명성( Transparency) iv) 그밖의금융관련

문제점등이그것이다
8 )

. 

1. 각국의정부가 요구하는 자료

이 분야에대해W T O에서구분하여논의되는항목은다음의6가지이다. 

① 수출입자료의국제표준채택

② 제출서류의간소화및 조화

③ 제출서류의표준화

④ 서류의상호인정

⑤ 통관관련서류를한곳에제출(단일창구, Single Wi n d o w )

⑥ 수출입통관의순탄한일관거래(seamless integrated transactions)  

W T O는 각국의정부가요구하는수출입자료가행정상필요한최소한도가되도록단순화

및 간소화되어야할 것을강조한다. 또한한번의서류제출로무역거래전단계에서활용될

수 있고, 더나아가 수출입 서류의표준화 및 조화를 통해각국에서상호인정할수 있도록

함으로써수출입통관이서류의재제출( r e - t y p e d )과 같은걸림돌없이순탄하게이루어져야

된다고강조하고있다. 

수출입 자료의 국제표준화 측면에서 U N / E C E의 UN Layout Key와U N / E D I FA C T는

현재많은국가에서사용하고있으며, 국제표준기구( I S O )에 의해국제표준으로채택되어수

출입서류형식및 자료전송의국제적조화에가장유력하게사용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

8) WTO(1999), G/C/W/132/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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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를W T O에서도입하기위해서는i) 논의의대상이되는국제표준및 코드에대한명확

한 규정이필요하고ii) 이러한국제표준및 코드가현재무역거래에필요하며, 향후무역관

행 변화에유연하게조정될수 있으며iii) 제안된규정에대한예외범위의규정및 그 필요성

을 고려해야한다
9 )

.

제출서류의간소화및 조화는이미G7 등에서논의된것과같이다자적차원에서이루어

지고있으며, WCO와UN/ECE 등에서기술적인 협력도 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논의가

WTO 차원의규정이나지침이 될 경우결국은 다자적인차원에서최소한의예외를 두면서

모든교역과 각국의 정부에서요구하는 제출서류에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를위해행정상

최소한의서류만이요구되어야한다. 특히한번제출한서류가모든무역거래단계에서활용

되어다시서류를제출하지않도록해야할 것이며, 자료는전산처리가가능하여야할 것이

다. 최대한국제적으로표준화될수 있는규범과코드를사용하며, 거의모든교역에서사용

될 수있어야할 것이다. 

이와같은서류의표준화및 상호인정을통해수출서류가곧 상대국의수입서류로서인정

되면서원활한무역거래가가능하게될 것이다.

2. 공식 통관절차

공식통관절차와관련하여W T O에서는다음의6가지항목에대해구분하여논의하고있다.

① 불필요한통관절차폐지

② 통관자동화도입

③ 사전수입신고, 사후검사제도

④ 인가된무역업자에대한신속통관등통관상의특혜제공

⑤ 일괄통관제도(One-Stop Service)

W T O에서논의되는무역원활화관련주요의제는크게4가지로나눌수 있는데첫째, 각국의정

부가요구하는자료둘째, 공식통관절차셋째, 투명성넷째, 그밖의금융관련문제점등이그것

이다. 

9) WTO, G/C/W/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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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류의전산화및통관절차단순화

통관등 수출입절차와관련하여제출서류, 공식절차를가능한한 단순화해야한다는논의

가 제기되고있는데 W T O는 G AT T협정문 제8조에의해행정당국이적법성을보장받을수

있는가능한한 최소한의규제만을실시하도록권고하고있다. 협정문제8조는앞서언급한

수출입자료제출의최소화 및 감축도 또한권고하고있다
1 0 )

. 그러나어떠한 경우가 적법성

을 보장하기 위한 통제(legitimate control)인가를 규정하는 문제와 최소한도의 규제

(minimum necessary)가어느정도인지에대한명확한규정이필요한실정이다.

또한전수관리대신에 위험도가높은분야만 선별관리하는 사후적 위험관리방식을채택

하여야한다는일부국가의제안도있다. 아울러, 인가된무역업자에대해신속통관등 통관

상의특혜를제공하며, 이러한일괄통관( O n e - S t o p )제도또는단일창구(Single Wi n d o w )접

근방식의이익은전산화를통해상당히제고될수 있는바, 세관당국은통관자료의자동시스

템에근거해서자동통관, 도착전정보처리, 통관후감시체제등을효율적으로처리하는것이

필요하다. 

3. 투명성( Tr a n s p a r e n c y )

투명성에대해W T O에서구분하여논의되는항목은다음의5가지이다. 

① 수출입정보이용가능

② 통관정보의사전고시

③ 통관과관련된분쟁해소절차 마련

④ 세관및 관련기관과무역업자간의협력관계

⑤ 행정의투명성제고

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해수출입관련통관정보, 규제등을원하는사람이면누

구나쉽게이용할수 있도록하며, 이를통해행정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높일수 있고,

세관및 무역업자간의협력관계가개선될수 있을것이다. 앞서언급한자동시스템의운용

은 통관시간을 단축시킬 뿐만아니라 관련기관간의업무조정과행정의 투명성을높일수

있기때문에자동화및 정보기술의이용도를높여야한다는의견이대두되고있다. 

10) 제8조1항(c): 체약당사자들은또한수입및수출절차의수준과복잡성을최소화할필요성과수입및수출문서작성요건을
감축하고간소화할필요성을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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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논의

그 밖의화물의물리적이동(transport and transit)에있어제출서류및 기술규정, WTO

규정정비, 대금지불및 금융요구와관련하여은행, 보험회사등의상업관행에있어서의문

제점들이거론되고있다. 그러나이런대금지불문제는W T O에 적합하지않다는주장이제

기됨에따라향후논의여부는아직불투명한상태이다.

Ⅴ. 우리의 역할

1. 무역 원활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득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약 6 5 %를 수출입무역에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역 원활화는

국내생산자및 소비자모두에게이익이되는제도라고여겨진다.

우선, 무역원활화는수출에도움을줄 것이다. 외국의복잡한수출입절차, 불투명한규제

장벽, 통관과관련된 정보부족으로우리나라기업들, 특히중소기업
11 )

들이피해를 보고있

음을고려할때, 무역원활화가우리기업들에게교역기회를확대시키는기회로작용할것

이다.

둘째, 무역원활화는물류비절감과국내가격하락요인을제공한다. 일괄통관(One Stop)

제도, 단일창구(Single Wi n d o w )제도등의통관절차간소화는우리기업의물류비를절감시

키고이런혜택은결국국내소비자에게돌아갈것이다.

무역원활화는수출에도움을주고물류비절감과국내가격하락요인을제공하며외국기업의투

자 유인을제공할것이다. 그리고정부차원에서는세관행정의전산화는과중한세관업무를효율

적으로운영할수 있게하며, 불법거래및통관절차상의부정부패행위를방지할수 있다. 또한세

관행정의효율성제고를통하여행정비용도절감할수있다.

11) W T O에서도 무역 원활화 조치가 특히 그 동안 교역상의불이익으로 인해 국내시장에만머물러 있던 중소기업들( S M E’s ;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에게외국과교역을확대할수있는기회를주는등도움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WTO(1999), G/L/333, WTO(2000), G/L/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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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외국기업의투자유인을제공한다. 정보기술발달을통해민간기업은J I T ( J u s t - I n -

Time) 등현대화된생산체제로물류비용을절감하기위해노력중이다. 간소화된거래절차,

신속한통관제도, 세관행정의전산화 등이이루어진다면외국기업에게거래비용절감등으

로강한 투자요인을제공할수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의이득이있다. 우리나라세관공무원1인당무역액이1 9 7 5년 당시

5 7 0만달러에서1 9 9 9년 6 , 7 0 0만달러로약 1 2배 증가하였다. 세관행정의전산화는이런과

중한세관업무를효율적으로운영할수 있게하며, 불법거래및 통관절차상의부정부패행위

를방지할수 있다. 또한세관행정의효율성제고를통하여행정비용도절감할수있다.

2. WTO에서기존의 우리 입장

우리나라는지금까지WTO 상품이사회를통해총 7차례에걸쳐무역원활화관련제안서

를 제출하였다. 우리제안서의주요내용으로는① 무역원활화에대해W T O의 구속력있는

신규협정 제정보다는 우선은 단순 권고형태로 추진한다. 정보제출 단일창구화( S i n g l e

Wi n d o w )에 대해 단순 권고형태, 관세행정의 자동화·현대화와 관련, 교토협약 및

U N / E D I FACT 등의채택을권고한다. ②다른국제기구와W T O의 관계에대해W T O는 정

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G7 등에서의논의는 W C O와 함께기술적인측면을 논의하

며, WTO 논의는기존의국제기구에서논의된 것에바탕을 두고시행한다. ③각국의 규제

및 절차에대한투명성원칙과관련한W T O의 논의를지지한다. ④개도국에대한기술지원

강화를지지한다등이있다
1 2 )

.

3. WTO 협상에대비하여

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로서는무역원활화가W T O협상의공식의제로채택되는것

에 적극적인입장을표명할 필요가있다고여겨진다. 그러나E U의 주장처럼W T O에서규

범화하는 것에대해서는신중하게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WCO의교토협약등이강제

성이없어이를W T O내에서규범화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다른회원국들의동의를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WCO 회원국은 1 5 9개국(WTO 144개국)이지만WCO 교토

12 WTO(1999), G/C/W/150. WTO(1999), WT/GC/W/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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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1 9 7 4 )에 비준을 한 국가는 6 1개국이며, 새로운교토협약 2 0 0 0에 비준을 한 국가는

9개국
1 3 )

( 7개국준비중)에불과하다. 참고로교토협약이효력을 발효하기위해서는4 0개국

( 6 1개국의⅔)의찬성이필요한상태이다.

또한 각종 통관규제를 조화시키고 표준화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WCO, EU 등의

경험에비추어많은시간과비용이예상된다. 따라서상세한규정을제정하기위해무역원

활화의일반원칙마저합의하지못할경우우리에게불리하다. 이와더불어현재의우리나라

관세행정현황을검토하여도입에따른경제적효과와비용을검토하는것도선행되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현 단계에서우리나라는상세한 규정의 제정보다는무역원활화에대한일반

원칙을포괄하는규범의제정을지지할필요가있다. 그동안우리나라가밝혀왔듯이정보제

출 단일창구화및 간소화, EDI 등을이용한 관세행정의자동화 및 정보기술활용, 규제및

절차에대한투명성제고, 그리고개도국에대한기술지원강화등이이에포함될 수있을것

이다. 따라서최대한선진국과개도국들의입장을고려하여이들모두가수용할수 있는협

상안을제시하고, WTO에보고되어있는각국의경험사례들로기초한활용방안을통해회

원국들이자발적으로무역원활화환경을개선하도록하는안을지지할필요가있다. 

4. 우리나라관세행정

무역원활화의필요성에대해서는모든회원국들이인식을같이하고있다. 이에무역원활

화 규범제정을 추진하기위한방법론에 대한논란이 본격적으로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이에대한준비가필요하다.

우리나라는관세행정의개혁을통해이미선진국수준의통관제도를운용하고있다. 예를

들어, 자진수입신고제도, 통관후심사제도, 부두직통관제도, 신속통관제도, 입항전수입신고

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로서는무역원활화가W T O협상의공식의제로채택되는것에적극

적인입장을표명할필요가있다고 여겨진다. 현단계에서우리나라는상세한규정의제정보다는

무역원활화에대한일반원칙을포괄하는규범의제정을지지할필요가있다.

13) 알제리, 모로코, 레소토(Lesotho, 아프리카남부에위치한국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일본, 체코. WCO(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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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직반출제도, EDI, 서류없는(paperless) 수출입통관, 수출자동통관, 전자납부제도등

을이미 실행하고있다.

그러나국내적으로해결해야할 과제가아직남아있다. 예를들면첫째, 아직도과도한서

류제출로 인해간소화및 정보제출의단일창구화(Single Wi n d o w )가 미진하다. 현재물품

을 수출입하기위해서는5 6개 법령에의해약 1 0 0여 개의승인·허가·추천이필요하며
1 4 )

,

이에 따른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서류 없는 수입통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1 9 9 9년 기준수출신고건수의경우9 7 %가 서류가없이통관한반면, 수입의경우11 % (금

액 대비6 % )에 불과하다
1 5 )

. 환급분야도환급신청및 은행계좌로자동지급되는시스템을시

행하고있으나그이용실적은저조하여이에대한원인분석및개선방안이필요하다.

셋째, 무역 원활화의 많은 부분이 관세행정의전산화(EDI 등)를바탕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이로인해그 효과를더욱크게증대시킬수 있다. 그리고우리나라의전산화수준은선

진국수준으로2 0 0 0년 기준약 5 5 0억원을들여세관, 관세사, 운송업체, 장치장의통관업무

의자동화를실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출입관련서류및외환, 물류등의업무에서EDI 이용률이30% 미만

이다. 전체무역업체9만여개 중 E D I망을전담하는한국무역정보통신에가입한업체는9천

여 개로1 0 %에 불과하며, 수출입승인서를발급하는1 0 0여 개 협회및 조합중에서E D I가

연결된곳은9곳에불과하고이용률도낮다. 정부검사검역기관4곳중 식품의약품안전청만

E D I가 연결되어있고,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검사소는연결조차

되어있지않다
1 6 )

.

14) 박상태(2000), p.348.
15) 박상태(2000), p.347.
16) 『중앙일보』2 0 0 1년4월 1 4일

<표4> 우리나라의전산화에 따른효과

수출신고수리 4시간 4분

수입신고수리 8시간 3 . 5시간

통관소요시간

전산화이전 전산화이후

자료: WTO(1998), G/C/W/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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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입항에서수입신고까지의소요시간을단축(통관절차간소화)할 방안 모색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현재의 우리나라관세행정 현황을 검토하여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경제적

효과와비용에대한연구가선행되어야한다. 과도한서류제출의간소화, 자동화및 정보기

술의활용, 단일창구화(Single Window), 일괄통관제도(One Stop Service), WCO에서논

의되는주기적신고제도, 신고세관선택제도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향후몇 년간무역원활화에대한논의가집중될것으로여겨지며, WTO 등의

논의가진행되면서구체적인무역원활화범위등이합의될것으로예상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우리로서는이러한논의에적극참여하여우리의주장을주도적으로피력하는것이바

람직할것이며, WTO의무역원활화논의를우리나라관세행정이다시한번발전하는계기

로삼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여겨진다.

우리나라는 관세행정의 개혁을 통해 이미 선진국 수준의 통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간소화 및 정보 제출의 단일 창구화가 미진하고 서류 없는 수입통관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점

등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남아있다. 

<표5> 우리나라와일본의 단계별 처리소요시간비교

해상 한 국 4 . 3 (일) 8 . 7 (일) 3 . 5 (시간)

일 본 3 5 . 1 (시간) 4 6 . 0 (시간) 5 . 6 (시간)

항공 한 국 1 . 5 (일) 4 . 2 (일) 2 . 2 0 (시간)

일 본 3 . 5 (시간) 2 7 . 3 (시간) 0 . 7 (시간)

구 분 입항→보세구역반입 보세구역반입→수입신고 수입신고→신고수리

자료: 한국관세사회( 2 0 0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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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본은 1 9 9 7년 지주회사제도를시행하면서부터연결납세제도의도입이반드시 필요하다

는 인식을하게되었다. 재무성은2 0 0 1년 말『평성1 4년도세제개정』에서2002 회계연도부

터 도입할연결납세제도의구체적인내용을밝혔다. 일본이연결납세제도를도입하게된 이

유는대체로다음의두가지측면에서파악될수 있다.

첫째, 일본경제가오랫동안침체를겪고있는상황하에서일본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는 측면이다. 정부및 재계는 2 0 0 0년 말에 있었던

기업분할·합병등에 관한세제의 대폭적인 개편에 이어 연결납세제도가시행되면 기업의

조직재편성이나기업의국제경쟁력유지및 강화, 그리고경제구조개혁에크게기여할수

있을것으로기대하였던것이다.

둘째, 일본의경제·사회가급격하게변화하고다양화되는상황에서이에걸맞는제도정

비가필요하였으며, 특히세제를개인이나기업의경제활동에대해중립적인것으로만들필

요가있었다는측면이다. 정부는기업이 경영전략상분사화또는사업부제중 어느하나의

사업형태를선택함에있어서 세제의영향을 받지않도록 함으로써기업이자유스러운활동

을 하게하고이를 통해효율적인자원배분이가능할것으로기대하였던것이다.

일본이연결납세제도를도입한과정을좀더자세히살펴보자. 일본은1 9 9 9년부터연결납

일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내용과 시사점

金 珍 洙 연구위원( j i n s k i m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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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의도입문제와관련하여법인과세체계전반에걸친검토가필요하다는점을인식하고

재무성산하세제조사회내에법인과세소위원회를구성하였다. 법인과세소위원회는연결납

세제도의도입이과연필요한지를검토하였으며, 또한만일도입한다면어떤유형의연결납

세제도를도입해야할것인지를검토하였다.

이러한연구의결과에따라1 9 9 9년 말 세제조사회는『평성1 2년도세제개정에대한답신』

을 통해연결납세제도의도입이타당하다는결론을내렸다. 일본은기업경영측면에서기업

집단의일체적경영의경향이강하다는점, 기업조직의유연한구조조정을가능하도록하기

위해독점금지법이나상법에대한재검토가진행되고있는시점에서기업의환경변화적응,

국제경쟁력의유지·향상, 그리고기업의경영형태에대한세제의중립성유지등의관점에

서연결납세제도의도입이타당하다는결론을내렸다.

그후2 0 0 1년 1 0월 세제조사회는『연결납세제도의기본방향』에서연결납세제도의기본구

조를제시하였다. 이보고서에서세제조사회는기업집단의경제적일체성에초점을두고연

결납세제도를구축하여야한다는논리하에서미국이나프랑스에서도입하고있는것과같은

유형의본격적인연결납세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는점을명확히하였다.

이에따라일본재무성은2 0 0 1년 말『평성 1 4년 세제개정』에서2002 회계연도부터도입

할 연결납세제도의구체적인내용을밝힘으로써일본은우리나라보다먼저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게되었다.

본고에서는최근일본이 도입한 연결납세제도의내용을 살펴보고 가까운 장래에 이 제도

를도입할예정인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을얻고자한다.

Ⅱ. 연결납세제도의의의 및 유형

1. 연결납세제도의의의

연결납세제도는기업그룹의경제적일체성에초점을두고기업그룹을마치하나의법인인

일본은기업경영측면에서기업집단의일체적경영의경향이강하다는점, 기업조직의유연한구

조조정을 가능하도록하기위해독점금지법이나상법에 대한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시점에서

기업의환경변화적응, 국제경쟁력의유지·향상, 그리고기업의경영형태에대한세제의중립성

유지등의관점에서연결납세제도의도입이타당하다는결론을내렸다. 

일본연결납세제도의도입내용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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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간주함으로써기업그룹 내의 개별법인의소득과 결손을 통산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법인세를과세하는제도이다. 즉, 기업의사업부분이100% 자회사로서분사된기업그룹이

나 순수지주회사가소유한기업그룹처럼일체성을가지고경영되어실질적으로하나의법인

으로간주할수 있는기업그룹에대해서는각 법인을납세단위로과세하는것보다도그룹전

체를하나의납세단위로하여과세하는것이다.

연결납세제도가필요한이유는 일반적으로다음과같다. 첫째, 기업그룹을구성하는멤버

법인은법적으로는독립주체이지만경제적으로는사실상동일주체이므로그룹전체를하나

의 과세단위로하여과세하는것이조세의 수평적공평에부합한다는것이다. 둘째, 기업이

경영전략상분사화또는사업부제중 어느하나의사업형태를선택함에있어서조세상의불

이익으로인해그 선택에 영향을받아서는안된다는것이다. 셋째, 연결그룹의투명성 제고

를 위해서는연결재무제표의작성이필수적인데, 특히연결납세제도는연결재무제표의실용

화를촉진하는데 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이다. 넷째, 조세의국제화와세제의선진화를위

해서는모회사와자회사의손익을통산하는연결납세제도의도입이필수적이라는것이다.

그러나연결납세제도의도입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문제가발생할수 있다. 첫째, 연결납

세제도를도입하게되면동일한그룹내의모회사와자회사간에손익통산이가능하기때문

에연결납세제도가도입되기전과비교해서법인세의세수가감소할가능성이있다. 둘째, 연

결납세제도의도입으로인해대기업이부실자회사를지원하는계기가되어기업의구조조정

이 오히려지연될수 있다. 셋째, 연결납세를하기위해서는사업연도일치, 내부거래, 채무

액, 세액배분, 감면액배분등 회계처리상매우복잡한문제가발생할것이다. 또한이에따

라기업의기장작업이복잡할수밖에없을것이며이와관련된비용도많이들게될것이다.

따라서연결납세제도를새로이도입하는국가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은발생가능한부

작용을최소화하면서도소기의목적을 달성할수 있는제도를 마련하려는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결납세제도의유형

연결납세제도는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현재 2 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벨기에, 캐나다, 체코,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터키등이아직연결납세제도를시행하지않고있다.

연결납세제도는미국및 프랑스가시행하고있는「소득통산형」연결납세제도와독일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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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시행하고있는「손익대체형」연결납세제도의두 가지유형으로대별될수 있다( <부표>

참조) .

「소득통산형」연결납세제도는기업그룹의경제적 일체성에주목하여 기업그룹을단일주

체로간주하여과세하는제도이다. 이제도는연결그룹에속하는개별회사의손익을통산하

여 산출한 연결베이스에서의소득에 대하여 납세액을 계산하는구조이다. 반면에「손익대

체형」연결납세제도는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기보다는기업그룹의 과세를 간

편하게하려는데 중점을두고있는제도이다. 이제도는기업그룹에속하는개별회사의손

익을다른개별회사에대체하고, 대체후의각 개별사의소득에대하여납세액을계산하도록

하는구조이다.

미국의연결납세제도는모회사가자회사주식의80% 이상을보유하는경우등 일정한요

건을만족하는기업집단에대하여각 법인의소득을통산하고각 법인간의거래로부터발생

하는내부이익을이월함으로써연결과세소득및 연결세액을계산하는제도이다. 이때 모회

사가납세대리인이되고각 개별회사가배분된연결세액에관한고유의납세의무자가된다.

이와같은미국의연결납세제도는1 9 1 7년에누진세율에의한초과이윤세제도하에서누진

과세를 회피하기위한목적에서빈번히 발생하는기업분할에대처하고, 기업집단을일체로

하여과세하기위해강제적으로도입된제도이다. 그후연결회사의범위를재조정, 세수감

소를고려한2 %의 부가세의도입및 폐지등 많은개정과정을통하여법인과세제도로정착

되었다.

프랑스의연결납세제도는모회사에의해주식의 95% 이상이보유되고있는자회사를연

결납세의대상으로하는각 법인의소득을통산하고각 법인간의거래로부터발생하는내부

이익을이월함으로써연결과세소득및 연결세액을계산하는제도이다. 특히미국과다른점

은 프랑스의경우모회사가납세의무자가되고내부적으로연결세액을개별회사에배분한다

는 점이다. 이와같은프랑스의연결납세제도는1 9 6 6년부터재무부장관의개별승인에의한

엄격한요건과절차를거친그룹에만실시하였다. 따라서당시에는극히소수의연결그룹만

이 연결납세제도를활용하고있었을뿐이었다. 그러나1 9 8 8년에경영활동에대한조세제도

연결제도를도입하는국가는법인세의세수가감소하거나기업의구조조정이오히려지연될가능

성 등의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도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 있는제도를마련하려는노력을기울

여야한다.

일본연결납세제도의도입내용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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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개별승인제도를폐지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의

연결납세제도에이르고있다.

영국의 연결납세제도의핵심이 되는제도는 그룹 릴리프(group relief)제도이다. 그룹릴

리프는 75% 집단
1 )

과 콘소시움
2 )

내의이익회사(claimant company: 청구회사)는그룹 내

다른결손회사(surrendering company: 대체회사)의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액의전부또는

일부를이체받아자사의총이익과상쇄할수 있는제도이다. 이와같은영국의연결납세제도

는 1 9 6 7년 도입되었으며, 그룹릴리프 이체의대상이 되는결손금액은사업소득의결손액,

투자회사관리비, 세법상특별공제액, 특정소득공제경비등으로한정하고있다.

독일에서는 1969년부터 하나의 기업을 다른 기업에서 일체화하여 단일기업체

( O r g a n s c h a f t )로 과세하는제도가법제화되었다. 특정한기업이자본적으로, 조직적으로그

리고경제적으로다른기업을완전히지배하고, 그결과지배되는기업이 결정권을갖지못

하고사실상그 지배하는기업의한 사업부문에불과한경우피지배기업의손익을지배기업

에게귀속되는것으로하는계약을2개의기업간에체결할수 있도록하고있다. 독일의연

결납세제도는자회사의순손익을그대로지배기업에이전하는방법을통해자회사손익을원

칙적으로零( 0 )으로만드는간편한제도이다.

이상에서살펴본「소득통산형」연결납세제도는기업집단의경제적 일체성을중시하는세

제로서 손익상쇄, 결손공제, 내부이익이연등을 포용하고 있어「손익대체형」연결납세제도

보다이론적으로정비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손익대체형」연결납세제도는제도가

단순하고간단·명료하다는점에서「소득통산형」연결납세제도보다우수하다.

Ⅲ. 일본 연결납세제도의도입내용

1. 일본연결납세제도의기본구조

일본은 미국과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는「소득통산형」연결납세제도와독일과 영국이 시

행하고 있는「손익대체형」연결납세제도의두 가지 유형 중에서 전자의 유형을 채택하였

1) 기업집단을모회사의지분비율에따라51% 집단과75% 집단으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 영국의연결납세제도의기본적인
구조는51% 집단의연결납세제도,  75% 집단의연결납세제도, 그룹릴리프제도로나누어지며, 그룹릴리프제도가기업집단
세제의핵심이된다.

2) 5% 이상주식을소유한내국법인들에의해서보통주의75% 이상이소유되고있는회사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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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정부는일체성을가지고경영되어실질적으로하나의법인으로간주할수 있는기

업집단에 대해서 각 법인을 납세단위로 과세하는 것보다 그룹 전체를 하나의 납세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손익대체형」연결납세제도보다

는「소득통산형」연결납세제도가기업집단의경제적 일체성을중시하는세제라고볼 수 있

으며 손익상계, 결손공제, 내부손익이연등을 포괄하여 이론적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

하였던것이다.

일본의 연결납세제도는연결납세의대상이 되는기업그룹을실질적으로단일법인으로간

주할수 있는일체성을가진경우로한정하고있다. 즉, 하나의법인에의해경영됨과동시에

이익이그 하나의법인으로귀속되어완전하게하나로인정되는기업그룹이다. 이에따라모

회사와그 모회사가총발행주식의전부를직접또는간접적으로보유하는자회사( 1 0 0 % )를

모두그 대상범위로하고있다. 또한일단연결납세제도를선택한경우에는계속하여적용하

는 것을기본으로한다. 연결납세제도의취소를 자유롭게할 수 있는구조는자의적인조세

회피와연결될우려가있어적당하지않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세제의간소화가요구되고있으나납세자에게세부담에관한예측가능성과법적안정성을

보증하기위해연결납세에관한명확한규정을둘 필요가있으므로제도가어느정도복잡해

지는것은감수하였다. 또한다른여러국가의경험을토대로기업활동이국제화되고복잡해

지는가운데 조세회피행위를방지함과동시에 적정하고원활한세무집행을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구축하였다.

2. 일본연결납세제도의구체적 내용

가. 기본구조

1) 적용법인

연결납세제도의적용법인은내국법인인모회사와그 모회사가총발행주식의전부를직접

또는간접적으로보유하고있는모든내국법인(100% 자회사)으로한다. 또한모회사는보

「소득통산형」연결납세제도는기업집단의경제적일체성을중시하는세제로서손익상쇄, 결손공

제, 내부이익이연등을포용하고있어「손익대체형」연결납세제도보다이론적으로정비되어있다

는 장점이 있다. 반면「손익대체형」연결납세제도는제도가 단순하고 간단·명료하다는점에서

「소득통산형」연결납세제도보다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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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법인과 협동조합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100% 자회사(이하에서는‘연결자회사’라고

칭함)는보통법인
3 )

으로한정한다.

2) 적용방법

연결납세제도를적용하고자하는때에는적용하고자하는사업연도개시일의前日부터기

산하여6개월전의날까지모회사 및 그 모회사의모든연결자회사의연명으로승인신청서

를 국세청장관에게제출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신청서제출후 연결납세제도를적용

하고자하는사업연도개시일의전일까지승인또는각하의처분이없었을경우에는, 그전

일에승인이있었던것으로간주한다.

모회사의 설립사업연도부터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일부터 기산하

여 1개월을경과하는날과설립사업연도종료일부터기산하여5개월 전의날 중에서 더 빠

른 날까지를승인신청서제출기한으로한다. 이경우승인신청에대해승인또는각하의처

분이없었을 때의 간주 승인일자는그 승인신청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5개월을 경과하는

날로한다.

연결납세제도를적용하는 것은선택제로 하고 있으며, 일단연결납세제도를선택한 경우

에는계속하여적용하도록한다. 연결납세제도의적용중지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

한하여사전에국세청장관의승인을받도록한다.

3) 납세주체

모회사는연결소득에대하여법인세의신고및 납부를행해야한다. 연결납세제도의적용

을 받은연결자회사는연결소득에대한법인세에 대하여연대납부책임을가지고, 자회사는

연결소득의개별귀속액등을기재한서류를세무서에제출해야한다.

4) 연결사업연도

연결사업연도는모회사의사업연도에일치시켜야한다.

5) 연결소득금액및 연결세액계산

3) 보통법인이란공공법인, 공익법인및협동조합을제외한모든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상호회사등)을
지칭하는것으로서인격이없는사단등을포함하지않는다. 일본법인세법제2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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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결소득금액및연결세액계산의기본구조

① 연결소득금액은연결그룹내 각 법인의 소득금액을기초로 하고여기에 필요한 조정

을한 후, 연결그룹을하나의단위(一體)로하여계산한다.

② 연결세액은연결소득금액에세율을곱한금액에서각종세액공제를하여계산한다.

③ 연결소득금액및 연결납세액의계산과정에서필요한 조정을 행한결과산출된 금액

등을연결그룹내의각법인에게합리적인기준에따라배분한다.

④ 연결세액에대해서는연결그룹내 각 법인의개별소득금액또는개별결손금액을기초

로하여계산되는금액을기준으로배분한다.

나) 연결그룹내의법인간 거래

① 연결그룹내의법인간자산등의거래는원칙적으로시가에의해행한다.

②연결그룹 내의법인간에 고정자산, 토지등, 금전채권, 유가증권(매매목적의유가증권

제외), 또는이연자산(이러한자산중에서장부가액이1 , 0 0 0만엔미만인것 제외)의이

전에따라발생한양도손익은그 자산을연결그룹외부로이전할때 이전을행한법인에

서 계상한다.

③ 연결그룹내의법인간기부금에대해서는전액을손금불산입한다.

다) 이익·손실의이중계상 방지

연결납세제도의적용을받고있는연결자회사의주식을 양도하는경우, 연결납세제도의적

용을중지하는경우등에는양도등의시점에서연결자회사주식의장부가액을수정한다.

라) 연결결손금액
4 )

① 연결결손금액은5년간에걸쳐이월공제한다.

4) 현행법인세법상개별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개시일전5년이내에개시한사업연도에발생한결손금액이있는경우에는당
해결손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당해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액에산입하도록하고있다. 법인세법제5 7조제1항. 

일본의연결납세제도는연결납세의대상이되는기업그룹을실질적으로단일법인으로간주할수

있는일체성을가진경우로한정하고있다.  또한일단연결납세제도를선택한경우에는계속하여

적용하는것을기본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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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결납세제도의적용개시이전에발생한결손금액에대해서는다음에한하여이월공

제한다.

㉠모회사의그적용 개시전 5년이내에발생한결손금액

㉡그 적용개시전 5년 이내에행해진주식이전에의해설립된모회사가그 주식이전

과 관련한 완전자회사로존재하였던 연결자회사 주식의 전부를 주식 이전일로부터

계속하여보유하고있는경우, 연결자회사의그 적용개시전 5년이내에발생한결

손금액또는연결결손금액의개별귀속액

③연결납세제도의적용을중지하는경우, 연결자회사가연결그룹에서이탈하는경우등

에는연결결손금액의개별귀속액을그 적용을 중지하는 모회사 또는 연결자회사, 또

는 이탈하는연결자회사에게인계한다.

마) 세율
5 )

연결소득에대한법인세의세율은아래와같다. 다만2년간의조치에대하여, 2002년4월

1일부터2 0 0 4년 3월3 1일까지의기간에개시하는연결사업연도에대해서는다음의세율에

2% 포인트를추가한다.

① 모회사가보통법인인경우의세율: 30%

② 모회사가중소법인인경우의경감세율(연8 0 0만엔이하의부분) : 22%

③ 모회사가협동조합등인경우의경감세율: 23%
6 )

바) 신고납부기한

① 연결세액의신고납부는연결사업연도종료일의익일부터2개월이내에행한다.

② 연결신고에대해서는2개월의신고기한연장의특례를설정한다.

사) 연결납세제도의적용개시

①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받는법인에 대하여 그 적용 개시전후에 간주사업연도를설

정하며, 적용개시전의기간에 대해서는개별납세제도또는다른연결그룹의연결납

세제도하에서신고납부를행한다. 적용개시이후의기간에대해서는연결납세제도하

5) 현행법인세법상의개별법인에대한세율은보통법인30%, 중소기업및협동조합, 공익법인등에대한경감세율은2 2 %이다.
6) 모회사가특정의료법인인 경우의 경감세율은2 3 %로한다. 또한 모회사가특정협동조합등에해당하는경우, 연1 0억엔을

초과하는부분에대한세율은2 6 %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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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신고납부를행한다.

②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자산(고정자산, 토지 등, 금전채권, 유가증권

(매매목적의 유가증권 제외) 또는 이연자산(동 자산 중에서 내포손익이 자본 등의

금액의 2분의 1 또는 1 , 0 0 0만엔 중 더 작은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 제외)으로

함)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있어서 시가평가에 의해 평가손익을 계상한다.

다만 아래의 법인에 대해서는 자산의 시가평가에 의한 평가손익의 계상을 하지 않

는다.

㉠ 모회사

㉡ 주식이전과관련된완전자회사

㉢ 모회사가장기( 5년 초과)로보유하고있는100% 자회사

㉣ 모회사또는100% 자회사에의해설립된100% 자회사

㉤적격합병
7 )

과 관련된 피합병법인이장기보유하고있는100% 자회사로그 적격합병

으로모회사의100% 자회사가된경우

㉥ 법령규정에근거한주식매수등으로모회사의100% 자회사가된 경우

㉦주식교환과관련된완전자회사(완전자회사가장기보유하고있는100% 자회사를포

함)로일정요건을만족하는경우

아) 연결그룹에의가입

①연결그룹에 가입하는법인(이하‘가입법인’이라고칭함)에대하여, 가입전후에간주

사업연도를설정하고가입전의기간에대해서는개별납세제도또는다른연결그룹의

연결납세제도하에서신고납부를하고, 가입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연결납세제도하

에서신고납부를한다.

②가입법인의결산일및당해 가입일이모회사의결산일전후1개월이내가되는경우

에는당해가입법인에대하여간주사업연도의특례를설정한다.

7) 적격합병은다음에열거한것 중한 가지에해당하는 합병으로서피합병법인의주주등에게합병법인의주식이외의자산이
전혀교부되지않는경우를말한다.
①당해합병과관련한피합병법인과합병법인간에있어서어느일방의법인이다른법인의총발행주식또는출자의전부를

직접또는간접적으로보유하게되는합병
②당해합병과관련한피합병법인과합병법인간에있어서어느일방의법인이다른법인의총발행주식등의 1 0 0분의5 0을

초과하지만1 0 0분의100 미만인주식등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보유하게되는합병으로서피합병법인종업원의80% 이
상승계, 합병후이전된사업이계속될것이예상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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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입법인의자산에대해서는직전사업연도에있어서시가평가에의해평가손익을계

상한다. 다만아래의법인에대해서는자산의시가평가에의한평가손익의계상을행

하지않는다.

㉠모회사또는100% 자회사에의해설립된100% 자회사

㉡적격합병과관련된피합병법인이장기보유하고있는100% 자회사로그 적격합병으

로 모회사의100% 자회사가된경우

㉢법령규정에근거한주식매수등으로모회사의100% 자회사가된경우

㉣주식 교환과 관련된 완전자회사(완전자회사가장기보유하고 있는 100% 자회사를

포함)로일정요건을만족하는경우

자) 연결그룹으로부터의이탈

①연결사업연도 도중에 연결그룹으로부터이탈하는 연결자회사에 대해서는 이탈한 날

이 속하는연결사업연도개시일에이탈한것으로간주한다.

② 연결그룹으로부터이탈한법인에대해서는5년간재가입을인정하지않는다.

나. 연결소득금액·연결세액의계산과관련된제반제도의취급

1) 수취배당

연결그룹내의연결자회사로부터의수취배당에대해서는부채이자를공제하지않고전액을

익금불산입한다. 모회사또는연결자회사가보유하는연결그룹외부법인의주식이특정주식

에 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연결그룹전체의보유주식수 등에의해판정한다. 연결그룹

외부법인으로부터의수취배당에관한부채이자의공제액은연결그룹전체로서계산한다.

2)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에대해서는연결그룹내각 법인의개별계산에따른다.

3) 기부금

기부금의손금불산입액은연결그룹을일체로하여계산한다. 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액계

산의기초가되는소득금액및 자본등의금액은연결소득금액및 모회사의자본등의금액

으로한다. 연결그룹내의법인간기부금에대해서는전액을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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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에대해서는연결그룹내 각 법인의개별계산에의한다. 연결그룹내 각 법인간

의 금전채권은대손충당금편입한도액의계산대상이되는금전채권으로부터제외하는것과

더불어일괄평가금전채권에관한대손실적률의계산으로부터도제외한다.

기타의 충당금 및 준비금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는연결그룹내의 각 법인의 개별계산에

의한다.

5) 교제비

교제비의손금불산입액은모회사의자본금액을기초로하여연결그룹을일체로해서계산

한다.

6) 소득금액공제

소득금액공제는연결그룹을일체로하여적용한다.

7) 외국세액공제

외국세액의공제한도액은연결그룹을일체로하여계산하고, 공제액은각 법인등에서공

제한도초과액또는공제여유액조정을한 후 금액의합계액으로한다. 간접외국세액제도의

대상이되는외국자회사또는외국손회사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연결그룹전체의

보유주식수 등에의해판정한다.

8) 특별세액공제

증가시험연구비의세액공제에대해서는연결그룹을일체로하여적용한다. 설비투자에관

한 세액공제에대해서는각 법인등에서계산하는것으로하고, 연결세액의일정액을한도로

한다.

다. 적용관계

연결납세제도는2 0 0 2년(평성1 4년) 4월1일이후에개시하고또한2 0 0 3년 3월3 1일 이

후에종료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한다.

다만연결납세제도의도입에따라다음과같은경과조치를둔다. 승인에관한경과조치를

2 0 0 2년 4월1일부터2 0 0 3년 6월3 0일까지의기간에개시한다.  또한2 0 0 3년 3월3 1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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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종료하는사업연도부터연결납세제도를적용하고자하는경우, 적용하고자하는최초

의 사업연도종료일부터기산하여6개월전의날( 2 0 0 2년 1 2월 3 1일 이후인경우에는동일)

까지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그리고그 사업연도종료일( 2 0 0 3년 6월3 0일 이후인경우에

는동일)까지승인을받은때에는그 사업연도부터연결납세제도를적용할수있다.

라. 연결납세제도의도입에따른세수감소에대한재원조치

1) 연결납세제도구조내에서의조치

가) 연결가산세

2 0 0 2년 4월1일부터2 0 0 4년(평성1 6년) 3월3 1일까지의기간에개시하는연결사업연도

에대하여연결소득에대한법인세의세율에부가적으로2% 포인트를인상한다.

나) 연결자회사의연결전결손금의전입제한

연결납세제도의적용개시전에발생한결손금액및연결그룹가입전에발생한결손금액에

대하여, 모회사등의것을제외하고는연결납세제도하에서의이월공제대상에서제외한다.

다) 도입당초의가입자회사등의적용시기특례(신규자회사등의가입제한)

연결납세제도의승인에 관한경과조치의적용을 받는경우에는, 최초연결사업연도중에

연결그룹에가입하는법인및 연결납세제도의적용개시시의100% 자회사중에서, 그법인

이 갖는자산에 대한시가평가에따른평가손익을계상할필요가있는것에대해서는, 다음

연결사업연도까지연결그룹에가입할수없는것으로한다.

2) 과세베이스의재검토

가) 수취배당의익금불산입제도
8 )

수취배당의익금불산입제도에대하여특정이자에관한조치를폐지하며, 특정주식등
9 )

이

8) 현행법인세법에의하면내국법인이수취한금액중에서특정주식등이외의주식등(주식, 출자또는수익증권을말함)에대
한배당금액의8 0 %에상당하는금액은당해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익금액에산입하지않는것으로하고
있다. 법인세법제2 3조제1항.

9) 특정주식등이란다른내국법인의발행주식등의25% 이상의주식등을내국법인이교부받는배당등의금액지불의무가확
정되는날이전6개월이상계속보유하고있는경우를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2 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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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주식등에관한수취배당의익금불산입비율을8 0 %로부터5 0 %로 인하한다. 중소법인

및협동조합등에대해서2 0 0 2년에는70%, 2003년에는6 0 %로 하는경과조치를시행한다.

나) 퇴직급여충당금제도

퇴직급여충당금제도를폐지하고, 폐지전의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금액에대해서는4년간

( 2 0 0 2년도및 2 0 0 3년도에대해서는각각그 금액의1 0분의3씩, 2004년도및 2 0 0 5년도에

대해서는각각그 금액의1 0분의2씩)에걸쳐소거한다. 중소기업및 협동조합등에있어서

는1 0년간(그금액의1 0분의1씩)에걸쳐소거한다.

다) 특별수선충당금제도

경과조치에의해존치되고있는구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폐지하고, 폐지전의구특별수선

충당금계정의금액에대해서는4년간(그금액의4분의1씩)에걸쳐소거한다.

3) 재원조치의재검토

현재의어려운재정사정을감안한연결부가세는2년간의조치로서도입하는것이므로2년

후에는연결납세제도의실시상황이나재정상황을근거로하여개정된재원조치의재검토를

행할예정이다.

Ⅴ. 시사점

1. 연결납세제도의기본구조

일본은 1 9 9 9년부터 재무성 산하 세제조사회 내에 법인과세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결

납세제도의 도입방향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따라 2 0 0 1년 1 0월

세제조사회는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를 제시하였으며, 재무성은 2 0 0 1년 말 2002 회

계연도부터 도입할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힘으로써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되

게 되었다.

영국형「손익대체형」연결납세제도는 개별회사의 결손금 등을 이익이 발생하는 다른

회사에 임의로 이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형「손익대체형」연결납세제도는

자회사의 손익 전액을 모회사에 이체하여 자회사의 손익을 영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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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영국형이든 독일형이든 제도가 간단하다는 점에서는「소득통산형」연결납세제도

에 비해우수하다.

그러나일본이채택한연결납세제도는미국과같은「소득통산형」연결납세제도이다. 일본

이「손익대체형」대신「소득통산형」을 채택한 이유는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에 초점을

두고연결납세제도를구축하여야한다는논리를따랐기때문이었다. 즉, 기업들이주식소유

를 통해서 지배종속관계를구축하고있는경우이러한기업집단을구성하는기업들은법적

으로독립적인경영형태를취하고있지만경제적으로는하나의동일한경제주체로볼 수 있

다는것이다. 따라서법적으로 독립한 각 회사의 손익을 통산하여단일의 법적주체의손익

으로인식하여 연결그룹으로서의납세부담능력을계산하고 이에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

이다.

「소득통산형」연결납세제도를도입함에있어서세부담에관한예측성과법적안정성을보

증하기 위해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어느정도제도가 복잡해지는문제는 어쩔

수없다는것이 일본세제조사회의의견이었다.

2. 연결납세제도의적용요건

일본의연결납세제도는실질적으로단일법인으로간주할수 있는일체성을가진기업그룹

에 한정하고있다. 모회사와그 모회사가총발행주식의전부를직접또는간접적으로보유하

는 자회사( 1 0 0 % )를 모두그 대상범위로하고있다. 또한일단연결납세제도를선택한경우

에는계속하여적용하는것을기본으로한다.

현재연결납세제도를시행하고있는대부분의국가들은연결납세제도를선택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연결납세제도가1 9 1 7년 최초로 시행되었던미국에서는제1차 세계대전전비조

달을위해만들어진초과이윤세(excess profits tax)에의한누진세율과세를피하려는것을

방지하기위해강제적용규정을두었으나, 1921년이후부터1 9 3 4 ~ 1 9 4 0년 동안연결납세

제도가폐지된기간을제외하고연결납세제도를납세자가선택할수 있도록하였다. 또한일

단 연결납세제도를선택하면모든 해당자회사의가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한번선택한

연결납세신고는계속의무화하고있다.

일본이 미국과 마찬가지로납세자가일단연결납세를선택하면해당자회사 전부를 연결

납세하도록할 뿐 아니라연결납세신고를계속의무화하는가장큰 이유는조세회피를방지

하기위해서다. 즉, 연결납세를할 특정회사를임의로선정할수 있도록하면연결납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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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세회피목적으로사용될수 있다. 또한연결납세를계속의무화하지않는경우기업그

룹은각 계열사의경영실적에따라조세회피를목적으로연결납세를중단했다가필요시다

시 시작할수도있다.

3. 지주비율

일본은 연결납세대상회사의지주비율을1 0 0 %로 하고있다. 이는프랑스의95%, 미국의

80%, 영국의75%, 독일의5 0 %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아주높은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세제조사회는이와같이지주비율을1 0 0 %로 하고있는이유를 자회사의 소수주주

가 자회사 결손금의 이월공제의 혜택( m e r i t )을 받을 수가 없거나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는문제가발생하는것을피하기위해서라고밝히고있다.

연결납세제도는멤버회사의주주의이익분배액까지변동을미치는것이므로경제적일체

성의의미를경영지배력만이아니라법적인지분청구권까지포함하여고려한다면100% 지

주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일본의 100% 지주비율, 프랑스의

95% 지주비율, 오스트리아의100% 지주비율(운용상으로는99%) 및초기미국의95% 지

주비율등 높은지주비율은 그러한사고에기초하고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원리와 같이 경영지배라는관점에서는독일처럼 50% 초과 지배를

기준으로하는국가도 있다. 소수주주는일반적으로경영지배력을가지지 않고지분청구권

자로서만기능하므로연결납세제도에의하여도소수주주의지분청구권에큰 변동을주지않

는다면연결납세제도적용의지주비율을완화할수 있을것이다
1 0 )

.

일본의연결납세제도는실질적으로단일법인으로간주할수있는일체성을가진 기업그룹에한정

하고있다. 모회사와그 모회사가총발행주식의전부를직접또는간접적으로보유하는자회사를

모두그대상범위로하고있다. 또한일단연결납세제도를선택한경우에는계속하여적용하는것

을기본으로한다.

10) 우리나라에연결납세제도를도입한다면최근스톡옵션제도및종업원지주제도가부분적으로 활성화되고있다는 점과주식
회사의 주주요건이3인이라는점을 감안하여연결납세제도의도입초기에는95% 정도를한정하여연결납세그룹을규정할
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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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거래손익의제거

내부거래손익의 제거는 연결납세제도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내부거

래손익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내부거래가격을 매도측의 장부가액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고 매수측이 그 장부가액을 이어받는 방법이다. 그 자산의 외부양도,

감가상각 등에 의한 손익은 별도의 조정이 없는 한 매수자측에 귀속된다. 둘째, 연결구

성법인간 내부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연결그룹 이외의 법인에게 자산이 매각될 때

까지 미실현상태로 매수자측에 이연시키는 방법이다. 이연된 손익은 추후 그 실현에 따

라 상각자산, 할부채권 및 할부판매, 처분자산의 이연된 손익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환

입된다.

일본은미국과마찬가지로두번째방법을채택하고있다. 그이유는내부거래손익이연결

소득계산의단계에서는소거된다고하더라도연결신고세액의부담이최종적으로는그 연결

그룹에속하는 개별법인에배분되기때문에어떤개별법인에귀속되는것인지를명확히 정

해놓기 위해서이다.

5. 모회사의납세의무

일본은 모회사가 연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연결

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은 연결자회사는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

을 가지고, 자회사는 연결소득의 개별 귀속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모회사가대리인으로서의역할을하는미국과차이가있으나, 실무적으로는크게다

를바가 없다. 미국에서연결세액의납부는전부모회사가하게되는데, 이때모회사는자회

사의신고납세에관한대리인( a g e n t )으로서의지위에 선다. 모회사가납부하는연결세액은

연결그룹의각 구성법인에게배분되어부담하게된다.

6.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

연결납세제도는기업그룹각 회사의소득과결손을통산하기때문에연결납세제도의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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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인해서세수감소가발생할수 있다. 일본정부는일본의어려운재정사정을감안하여

연결납세제도의도입으로발생하는세수감소분을보전하기위한다양한세수증대조치를강

구하였다.

첫째, 연결소득에대한법인세의세율에, 2002년4월1일부터2 0 0 4년(평성1 6년) 3월3 1

일까지의기간에개시하는연결사업연도에대하여부가적으로2% 포인트를인상하였다.

둘째, 모회사의것 이외에는연결납세제도의적용개시전에발생한결손금액및 연결그룹

가입전에발생한결손금액에대하여연결납세제도하에서의이월공제대상에서제외하였다.

셋째, 연결납세제도의승인에 관한경과조치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당초 연결사업연도

중에연결그룹으로가입한법인및 연결납세제도를적용할때의100% 자회사중에서일정

경우
11 )

에대해서는다음연결사업연도까지연결그룹에가입할수없도록하였다.

넷째, 수취배당의익금불산입제도에대하여 특정이자에 관한조치를 폐지하였으며, 특정

주식등이외의주식 등에관한수취배당의익금불산입비율을8 0 %에서5 0 %로인하하였다. 

다섯째, 퇴직급여충당금제도와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폐지하였다.

여섯째, 연결부가세는2년간의조치로서도입하는것이지만2년후 연결납세제도의실시상

황이나재정상황을근거로하여재검토하도록하였다.

11) 그법인이갖는자산에대한시가평가에따른평가손익의계상을행할필요가있는경우를말한다.

일본은연결구성법인간내부거래로부터발생하는손익은연결그룹이외의법인에게자산이매각

될 때까지미실현상태로매수자측에이연시키는방법을채택하고있는데내부거래손익이연결소

득계산의단계에서는소거된다고하더라도 연결신고세액의부담이 최종적으로는연결그룹에속

하는개별법인에배분되기때문에어떤개별법인에귀속되는것인지를명확히하기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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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외환위기이후외국인직접투자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면서, 정부는외국인직접

투자유치를위해다각적인노력을경주하여왔다. 특히최근에는‘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

가 발전기획단’이 구성되어우리나라를동북아의물류및 비즈니스중심지로발전시키는방

안들이 검토되었으며, 지난4월 4일에는동 기획단에서마련한‘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기본청사진)’이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에보고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의올해연두업무계획에서도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유치계획이포함된

바 있으며, 주한미상공회의소도3월에기업환경조사(Business Environment Survey) 특별

보고서를통해다국적기업의아시아지역본부를국내로유치하기위한방안을정부에권고

한바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유치관련정책논의중 중요한부분으로거론되는것 중 하나가조세제

도이다. 산업자원부의연두업무계획에서도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유치를 위해세제측면

의 특혜를주는방안이언급된바 있으며, 주한미상공회의소가작성한특별보고서에서는우

리나라 근로소득세의대폭적인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

안’에도조세와관련된사항들이일부포함되어있다.

본고에서는외국인직접투자, 특히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유치등과관련하여최근에제기

된 조세정책현안에대해검토한다. 본고의제Ⅱ절에서는조세지원을통해다국적기업의지역

본부를유치할수있는가를검토하고제Ⅲ절에서는최근의주한미상공회의소에서주장한근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와
조세정책

崔 濬 旭 연구위원( j c h o i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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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인하를비롯하여, 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유치를위한 국내 세제의전면적개편의

타당성을검토한다. 제Ⅳ절에서는전체논의내용을종합적시각에서요약하여정리한다.

Ⅱ. 조세지원을통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가? 

1. 조세제도가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

조세는외국인투자에영향을미칠수 있는중요한요인중 하나로거론된다. 그러나실제

로 조세제도가외국인투자결정에있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는지에대해서는상반된견

해가있다. 아일랜드의외국인투자유치성공사례에서는조세가중요한요인으로지적되고

있다. 반면기존의연구중 다수는외국인투자에 대한투자유치국에서의세부담경감은실

질적으로투자유치효과를 거두지못하면서세수결손만을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어떠한 경우에 조세가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하는가를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세 요인이 다른요인들에의해 압도되는경우를 생각할

수있다. 예를들어, 기본적인사업환경이형성되지못해이익을창출할수 없다면, 외국인은

조세특혜에도불구하고투자를하지않을것이다. 따라서조세감면등은아무런의미가없으

며, 단지국내조세제도의왜곡을초래할뿐이다.

투자유치국에서의세부담 경감이 투자자의세부담 경감으로 연결되지않는 경우도 있다.

투자자의거주지국에서거주지국과세원칙(residence principle)에따라과세하되해외납부

세액공제를허용하고, 거주지국의세율이 투자국에서의원천세율보다높은경우가 이에해

당된다. 이경우에는투자유치국에서의세부담 인하가 투자자에게실질적인세부담 경감효

과를주지못하기때문에, 외국인투자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단지세수만을투자자의거

주지국으로이전시키는결과를초래할뿐이다.

이러한상황이매우예외적이지만은않다. 많은국가들이자국법인의소득에대해서거주

지국과세원칙을유지하되
1 )

해외납부세액공제를허용하고있다. 또한선진국의세율이일반

적으로개도국보다높은경향이있다는점을감안할때, 선진국에서개도국에투자하는경우

에는이러한상황이발생할가능성이크다. 

1) 대부분국가들이자국내의외국기업에대해서도과세한다는측면에서, 완전한거주지국과세원칙을따르는것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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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제도는중요하지 않은가?

그렇다면조세가외국인투자에영향을미칠수 있는경우는없는가? 위에서논의한내용

은 주로선진국에서개도국에투자하는가장단순한외국인 투자모형을암묵적으로가정하

고 있다. 그러나현실에서외국인투자의더 많은부분은선진국간의투자이며, 또한다국적

기업의투자형태가매우복잡하기때문에위에서제시한단순화된틀이반영하지못하는부

분들이많다.

투자소득이투자자의거주지국으로과실송금되지않고현지에서계속적으로투자되는경

우에는거주지국과세원칙이제대로적용되기어렵다. 뿐만아니라, 다국적기업은투자자금

중 상당부분을현지에서조달하며, 일부는해외시장에서자본형태로조달하기도한다. 따라

서현실적으로세부담이중요한요인이될 수있는 경우들이발생한다.

조세가외국인투자에미치는영향은관련국가들의조세제도는물론이고, 어떤형태의투

자인가에따라서도달라질것이다. 예를들어, 조세가외국인투자총량에 미치는영향이미

미함에도불구하고, 어떤특정형태의외국인투자를유치함에있어서는매우효과적일수도

있다. 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결정은위에서언급한단순한분석틀이반영하지못하는복잡

한경영활동을포함한다.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두는 기업은 모든 자회사의세후소득의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을선택하게된다. 물론이 경우에도경영환경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들이투

자결정에영향을미친다. 그러나다국적기업이지역본부의위치를선정함에있어서는일반

적인투자결정에비해조세가더 중요한요인이될 수 있다. 국가별로조세제도에있어상당

한 차이가있으므로, 지역거점의선택을통해조세부담을줄일수 있는방법이더욱복잡하

고 중요해진다. 전반적으로볼 때, 조세부담이낮은국가에지역본부를둘 동기가강해진다.

심지어는, 다른조건이다소불리하다하더라도, 조세측면에서의이득을통해이를보상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국가에기업의지역본부를둘 것이다. 때로국제화가상당히진전되어기

업의국적개념이약화된경우에는, 조세제도가본사의위치를결정함에있어서도중요한요

다국적기업이지역본부의위치를선정함에있어서는일반적인투자결정에비해조세가더 중요

한 요인이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볼 때, 조세부담이낮은국가에지역본부를둘 동기가 강해진

다. 심지어는, 다른조건이다소불리하다하더라도, 조세측면에서의이득을통해이를보상받을

수있다면, 그러한국가에기업의지역본부를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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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될 수 있다. 

3. 유해조세경쟁 논의와 조세지원의 한계

그렇다면조세특혜를통해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를유치할수 있는가? 원칙적으로과세

권은각 국가의고유권한에속하지만, 글로벌화된경제에서는각국의조세정책도글로벌스

탠다드에의해제약을받게된다. OECD의조세관련논의, 특히유해한조세경쟁및 조세피

난처관련논의는 이러한 전형적인경우에 속한다. 따라서실제로 외국인 투자유치를위한

조세감면을검토함에있어서는O E C D에서의논의를신중하게고려해야한다.

다국적기업의투자위치결정에있어조세가중요하다면, 각국은조세부담을경감하여다

국적기업의투자또는지역본부를유치하고자할 것이다. 이는다른나라에서투자될수 있

는 자본을흡수할뿐만아니라, 지역본부가속하는국가의세부담이낮은경우, 이를이용하

여 합법적또는불법적으로조세부담을낮추고이로인해다른국가들에서의세수입이감소

할 수 있다. 각국이외국인투자를유치하고세수손실을방지하기위해경쟁적으로세부담

을낮추는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발생하는것이다.

세부담 경감을 통한외국인 투자유치는당사국의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지만, 전세계적으

로는바람직하지 못할수 있다. 특히각 기업이 정상적 영업환경보다는조세감면의이점을

활용할수 있는국가에지역본부또는본사를두는경우에는다른국가들에게미치는부정적

인 영향은더욱커질수 있다. 이에O E C D에서도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유치를위해조세

감면을제공하는것을유해한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으로분류하여금지하고

있다. OECD에서는1 9 9 8년 4월에회원국내에존재하는지역본부에대한조세지원을유해

한 조세감면제도로분류하고
2 )

, 이를 2 0 0 3년 4월까지 폐지하도록권고한 바 있다
3 )

. 규제의

대상이되는유해한조세경쟁또는조세감면의범위는향후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하여 왔는데,

이것이E U에 의해지적되어현재외국기업과내국기업의세율차별을단계적으로폐지하고

있다. 최근에는개도국들및 체제전환국들도외국기업에대한조세감면을폐지했거나, 폐지

하는추세다. 중국에서도현재경제특구에주어지고있는조세감면을폐지또는축소하는방

2)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의8개회원국이이에해당된다.
3) Harmful Tax Competition : An Emerging Global Issues, OECD(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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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본격적으로논의되고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OECD에서의유해 조세경쟁 논의와 세계적인 정책동향을감안할 때,

우리나라가조세지원을통해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를유치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의확대에대해서도다소조심스럽게접근할

필요가있다. 아직까지는O E C D에서의논의에서도, 우리나라의외국인투자와관련된조세

감면을 유해한 조세경쟁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에는 유해조세감면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조세감면이선별적으로활용되고국내 정책과의괴리가 큰

경우에는유해한조세감면으로분류될수 있다. 이처럼조세를통한외국인투자및 다국적

기업의지역본부유치경쟁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 이와관련하여서는조세정책보다는다

른 측면에서의지원및 제도개선에중점을두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Ⅲ. 조세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가능한가?

1. 논의의배경

위에서우리는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조세감면은실질적인효과가없거나, 또는O E C D

유해조세경쟁관련규범에의해제한됨을살펴본바 있다. 그렇다면그러한한계를피하기

위해국내세제를전면적으로개편하는방안에대해서생각해볼 수 있을것이다. 즉법인세

또는근로소득세부담을전면적으로경감하는방안등도생각할수있을 것이다.

최근발표되어언론의주목을받은주한미상공회의소의기업환경특별보고서는이러한맥

락에서문제를제기하고있다. 2002년3월에완료된동 보고서에서는
4 )

다국적기업의지역

본부를한국으로유치하기위한정책제안도출을위해, 한국(서울)을홍콩, 싱가포르, 도쿄,

O E C D에서는1 9 9 8년 4월에회원국내에존재하는지역본부에대한조세지원을유해한조세감

면제도로분류하고, 이를2 0 0 3년 4월까지폐지하도록권고한바 있다. 우리나라의경우조세를

통한외국인투자및 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유치경쟁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 이와관련하여

서는조세정책보다는다른측면에서의지원및제도개선에중점을두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4) 근로소득세인하주장등일부는이미2월에언론에보도되면서, 관심을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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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등과비교하여검토하였다. 근로소득세의인하, 정리해고제를통한노동시장의유연

성 제고, 외환관리법개정의필요성등을정책제안으로제시하고있다. 조세부문에서는우리

나라는5개비교대상중 홍콩, 싱가포르에이어3위인것으로 나타나고있지만, 홍콩및 싱

가포르와의비교를통해근로소득세의전면적인인하가필요하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지고

있다. 동보고서는외국인투자관련인센티브문제가아니라근로소득세율의인하를주장하

였다는점에서, 기존의외국인투자관련조세정책논의에서한 차원더 확대된파격적인주

장이라할수 있을것이다.

또한지난 3월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주최한‘IMF 위기이후한국의경제자유화정책에

대한평가와향후과제’국제세미나에서도, 한토론자는외국인투자에대한과도한인센티브

를제공하는것의대안으로현행국내 법인세및 소득세세율을인하하는방안에대해검토할

필요가있다고지적한바 있다
5 )

. 그리고외국회사임직원의 해외로의세금도피를다룬언론

보도에서도우리나라의소득세인하가필요하다는몇사람의주장이인용된바있다. 

2. 다국적기업 직원 급여과세 문제

근로소득세가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유치에미치는영향에대한논의에앞서, 우선현재

국내의다국적기업임직원의근로소득과세와관련하여제기된문제에대해간략히살펴보

기로한다. 최근에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는임직원들이급여지를 홍콩등 해외로 변경하여

국내의조세부담을피하고있다는사실이언론에보도되어관심을끈 바있다
6 )

.

이 문제에대한판단을위해서는관련조세제도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자국민의해외소

득 또는국내에서발생한 외국인 소득에 대한과세제도는국가별로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 과세는 국적보다는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개념을 적용하여 과세된

다. 즉일반적으로국내에주소를두거나일정기간이상을국내에근무하는경우는거주자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의경우에는‘국내에주소를두거나, 1년이상거소를둔 개인’을 거주자

로정의하고있다(소득세법시행령§2 ②) .

따라서어떤근로자가급여지급장소의변경을통해합법적으로절세할수 있는여지는제

한적이다. 일반적으로는실제로근무하고거주하는국가의거주자로인정되어, 해당국가에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보도자료, 「IMF 위기이후의경제자유화정책에대한평가와향후과제」국제세미나개최, 2002. 3. 8.
6) 「외국회사직원, 홍콩-싱가포르로세금피난」, 『조선일보』, 200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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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금을납부하는것이원칙이다. 실질적으로국내에서근무하는외국기업종사자들은국

적여부에상관없이국내에서거주자의과세의무에해당되는포괄적인납세의무가있다
7 )

. 따

라서국내에서전부또는대부분을거주함에도불구하고해외에서급여를받고국내에서는

소득세를납부하지않는것은일반적으로합법적인절세가아닌탈세행위에해당된다는점

을 이해할필요가있다.

또한국가별로조세제도에차이가있기때문에, 이러한문제가발생할수 있는여지는제한

적이다. 미국, 일본, 유럽에기반을두고있는회사에근무하는사람들의경우, 탈세또는절

세 목적으로본사에서급여를지급받을동기는없거나미약할것이다. 이들국가들에서의세

부담은우리나라보다높기때문이다. 문제가되는경우는홍콩, 또는싱가포르등소득세율이

낮은국가에본사또는지역본부를운영하는기업에서근무하는경우다.

이러한행위가어느정도광범위한지에대한정확한현황은아직까지알려지지않고있다
8 )

.

그러나중요한점은이러한행위가불법적이라는것이다. 해외본사를통한급여지급등의행

위는우리나라의세율이높아서발생하는문제라기보다는탈세의한 형태이다. 이러한문제

는 외국인만이아니라외국기업에종사하는내국인에게도적용된다. 그리고심지어는국내기

업도해외자회사등을통해유사한방법으로조세를회피할수 있다. 더극단적으로는조세

피난처에회사를설립하고급여를지급하여, 조세를피할수도있다.

따라서이러한행위는우선적으로정상적인과세행정노력을통해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이것이국내의조세제도를개편해야할 필요성을의미하지는않는다. 물론장기적으로는조

세제도도조세행정의실현가능성을감안하여고안되어야할 것이다. 만약이러한문제가매

우 보편적이고과세행정을통해 정상화시킬수 없는경우라면, 결국경제의 개방화에따라

기업환경특별보고서는우리나라와홍콩및싱가포르의비교를통해근로소득세의전면적인인하

가 필요하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동보고서는외국인투자관련인센티브문제가아

니라근로소득세율의인하를주장하였다는점에서, 기존의외국인투자관련조세정책논의에서

한차원더확대된파격적인주장이라할수있을것이다.

7) 뿐만아니라, 비거주자인경우에도국내에서발생하는소득에 대해서는제한적이지만, 납세의무가있다. 비거주자라할지라
도, 국내에서제공하는근로의대가로서받은급여는근로소득에해당되며(소득세법1 1 9조7호), 이에대해서는국내에서세
금을납부하여야한다.

8) 이러한현상이매우광범위하다는지적도있지만, 국내의외국기업들도이러한탈세로인한부작용을우려하기때문에, 이러
한경우는매우제한적일것이라는다른의견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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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인하의필요성이대두된것으로볼 수 있다. 그러나현 단계에서는국내에서활

동하는 외국기업에대한조사, 국내 관련부처 및 외국세정당국과의과세정보교환을 통해

과세행위를근절하려는노력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결론적으로볼 때, 급여지변경을통한탈세문제는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근로소득세를

인하하자는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탈세가이처럼 만연한다는것은, 국내의근로소득세

와 무관하게외국기업들이근로소득세의부담을줄일수 있기때문에, 다국적기업의유치를

위해서근로소득세는중요하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3. 근로소득세가다국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투자유치와관련하여실제로중요한문제는근로소득세가인력의국가간이동및

기업에실질적으로미치는영향이다. 즉, 높은근로소득세때문에외국인이한국에서근무하

기를꺼리는가, 또는이를보상받기위해추가적인임금을요구하는가하는점이다. 만약, 외

국인들이한국에서근무하기를꺼리거나추가적인임금을 요구한다면, 이는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는부담이되기때문이다.

소득세가노동의국가간이동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기존의연구가별로없는편이다.

그러나일반적으로조세가인력의국가간이동에있어결정요인이되는것은매우예외적인

경우라할 수 있다. 물론1 9 8 0년대일부유럽국가에서는고소득자들이높은세금을피해아

예이민을가는 경우등이있었지만, 이는세율이매우높은예외적인상황일뿐이다. 

노동의국가간이동에는문화, 언어등 다양한요인으로인한장애요인이있기때문에, 소

득이인력의국가간이동에영향을미치는경우는소득차이가매우현저한경우에국한된다

는 것이일반적인견해다. 타국에서근무하는직원의경우에는급여의절대수준과현지생활

비용을감안한상대수준이모두중요성을갖는다. 따라서실제로조세가인력의국가간이동

에미치는영향은작아진다.

물론조세를제외한제반요건이모두동일하다고가정한다면, 다국적기업은근로소득에

대한세부담이낮은국가에서영업을하는것이유리할것이다. 근로자들에게일정한세후소

득을지급하기위해서는, 세금이높은나라에서는세전임금을더 높게지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현실에서조세를제외한제반요건이모두동일한 경우는매우드물다. 현

재까지의경험을통해볼 때, 근로소득세가기업의위치결정에서중요한요인이라고판단할

수있는 실증적인근거는발견하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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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소득세가다국적기업의본사를유치하는데 결정적인요인이라면, 국가간동질

성이큰 유럽에서그러한가능성이더욱클 것이다. 그러나유럽에서도다국적기업의유치

를 위한근로소득세인하경쟁이벌어진적은없다. 국가간이질성이더욱큰 동아시아의경

우, 근로소득세가기업의 위치결정에서결정적인요인이될 가능성은더욱낮다. 특히외국

인투자자입장에서우리나라와홍콩, 싱가포르를완전대체적관계로보기어렵다.

또한현재우리나라에서근무하고있는외국인 인력은 대부분 근로소득세에크게민감하

지 않은집단인것으로판단된다. 현재국내에서근로하는외국인은주로 두 개의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그중 한 집단인 산업연수생등 단순직 근로자에게는소득세는의미가 없다.

또 다른집단은한국지사관리를위해필요한경영층, 한국시장에서활동할필요가있는금

융 및 컨설팅 전문가등의다국적기업근무자이다. 이들은주로업무상한국에서근무해야

할 필요성이높아서근무지선택에있어서세금에비탄력적으로반응하는집단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근로소득세가외국인의한국내 근무를꺼리게하거나, 또는추가적인급여를요

구하게함으로써기업에부담을주는요인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 

4. 근로소득세국제비교에서대상설정의 문제

주한미상공회의소의근로소득세율인하주장에대해서평가하기위해서는그 주장의근거

를 이해할필요가있다. 우선동 보고서는국제비교를하고있지만, 우리나라외에홍콩, 싱

가포르, 일본, 중국의5개국을대상으로하고있어비교대상이매우제한적이라는점에유의

할필요가있다.

일단 해당국가들의 조세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기로 하자. 일본의 근로소득세는 1 0∼

5 0 %의 5단계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소득세는 12, 16, 20, 22, 23, 26,

2 8 %의 7단계 누진세율로 구조로 되어 있다. 중국의 소득세는 5∼4 5 %의 9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홍콩의경우는2∼1 7 %의 4단계누진세율구조로되어있다. 가장단순하게최고한

계세율로만 비교하더라도, 최고한계세율이3 6 % (지방세 포함3 9 . 6 % )인 우리나라가중간

급여지변경을통한탈세문제는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근로소득세를인하하자는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탈세가이처럼만연한다는것은, 국내의근로소득세와무관하게외국기업들이근로

소득세의부담을줄일수 있기때문에, 다국적기업의유치를위해서근로소득세는중요하지않다

는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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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해당되는것은비교적쉽게알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이들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상대적 여건은 크게 다르지 않

다. 외국기업에대해실질적으로과세를하지않는싱가포르(원래기본세율은26%), 세율이

1 6 %인 홍콩의경우와비교할때는우리나라의세율이높다. 그러나세율이3 7 . 5 % (소득8

백만엔이상)인일본, 또는특구에포함되지않은일반적인기업에대한법인세율인3 3 %인

중국보다는낮다.

마찬가지로주한미상공회의소에서서베이를통해조사한결과도우리나라가5개국중세번

째에해당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우리나라의조세여건이매우열악해서가아니라, 5

개국중 최상이아니라는점에서주한미상공회의소가근로소득세인하를주장하고있다는점

에유의할 필요가있다. 그러나국제비즈니스중심국가가되기위해, 이들5국가들이경쟁한

다고 할 때, 종합적인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면되는것이지, 모든요인에서최상의조건

이 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오히려, 다른측면에서우리나라가중간이하의평가를받고있

다는점을감안할때, 조세측면의문제는덜하다는해석도가능하다.

우리나라가조세측면에서이들국가들중 최상의조건을제공하려하는것은큰 무리가따

를 것이다. 우리나라보다조세측면에서유리하다고평가된 홍콩과 싱가포르는모두도시국

가로서, 이들국가는외국인투자가국민경제의대부분을결정하는예외적인국가들이다. 이

러한이유로두 나라는조세측면에서국제적으로매우유리한조건을제시해왔으며, 조세피

난처적인성격을다분히가지고있다.

우리나라의근로소득세를이러한 특수한 국가들과 비교하지 말고, 좀더 중립적 시각에서

비교한다면결코높은편은아니다. 전영준( 2 0 0 2 )
9 )

에서는 우리나라와다른OECD 국가들

의 근로소득세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을보여주고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동북아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홍콩·싱가포르와경쟁해야 한다는

현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흔히 우리나라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호두( n u t

c r a c k e r )로 비교한 부즈알랜의 보고서가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홍콩과

싱가포르에사이에낀것으로 비유된적은없다. 따라서비록우리나라가세제측면에서도해

외기업유치를위해경쟁력있는조세제도를가져야한다는당위성에대해서는동의할수 있

다하더라도, 홍콩이나싱가포르를조세측면에서경쟁상대로벤치마킹( b e n c h m a r k i n g )한다

9) 「근로소득세제국제비교」, 『재정포럼』, 2002년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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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은부적절하다. 

5. 전면적세제개편의 타당성

유해한조세경쟁에해당되지않으면서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에대한세부담을경감하기

위해서는, 국내조세제도의전반적인개편이필요하다. 즉이들기업만을대상으로조세감면

을 제공하는대신에국내외기업모두에게법인세부담을낮추거나, 또는근로소득세부담을

낮추는방법이있을수 있다. 우리나라의제반여건을볼 때, 이러한방법이현실적으로타당

한지에대해서도검토해보기로한다.

우선법인세를대폭적으로인하하는방안의 이점에 대해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법

인세의대폭적인하가외국인투자유치에효과가있을가능성을부정하기는어렵지만, 그것

이 반드시외국인 직접투자에효과적일것이라고단정하기도어렵다. 제I I절에서예시한경

우에서와같이, 투자국에서의세부담경감이투자자의실질적인세부담경감및 외국인투자

유치로연결되지않으면서, 세수입만을상실하고국내조세제도를왜곡할수있다.

법인세의대폭적인인하는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유치에는도움이될 가능성이있다. 그

러나이 경우에도 단지조세측면의이점을 활용하는 것이지역본부를두는주 요인이라면,

그것이반드시국내경제에충분한긍정적파급효과를주리라고기대하기어렵다. 즉실질적

생산및 연구활동등이다른지역에서이루어지면서명목상의지역본부만국내에 위치하는

경우라면, 국내경제에미치는효과는매우작을것이다. 극단적으로는우리나라가법인세측

면에서일종의조세피난처(tax heaven) 성격을가지게되는것에불과할수도있다.

반면, 법인세를대폭적으로인하하면단기적으로는재정운영에큰 어려움을초래할수 있

다. 물론학계에서는법인세의폐지또는법인세와개인소득세의통합등이오래전부터논

의되어온 바 있다. 최근에는국내에서도법인세폐지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고법인세율이

일부인하된 바 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 대체세원의마련 또는재정지출삭감이 전제되지

않는법인세인하가초래하는가장명확한결과는세수감소및 이로인한재정적자의확대

우리나라가세제측면에서도해외기업유치를위해경쟁력있는조세제도를가져야한다는당위성

에 대해서는동의할 수 있다하더라도, 홍콩이나싱가포르를조세측면에서경쟁상대로벤치마킹

한다는것은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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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수는 2 0 0 0년에 1 7조 8 , 7 8 4억원, 2001년에는1 6조 9 , 6 7 9억원으로

각각국세수입의1 7 . 7 %와 1 9 . 2 %를 차지하고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법인세 폐지에 대한논의가 오랫동안 있었음에도불구하고, 법인세

폐지를적극적으로추진하지못하고있는가장큰 이유는세수감소때문이라할 수 있다. 법

인세폐지를강력히주장하는쪽에서도아직까지세수결손문제를해결할수 있는정책대안

을 명확히제시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현실을감안할때, 법인세의전면적인하

는비록 장기적으로검토할방향이라할지라도단기적으로추진하기에는무리가따른다.

근로소득세의전면적인인하역시심각한재정수입감소를초래한다. 소득세수입은2 0 0 0

년에1 7조 5 , 0 8 9억원, 2001년에는1 8조 6 , 6 0 4억원으로각각국세수입의1 8 . 8 %와 1 9 . 5 %

를 차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이미근로소득세최고세율을4 0 %에서3 6 %로 인하

하는등 전반적으로10%P 인하한바 있다. 또한법인세의경우에도2 0 0 2년부터는최고세

율이2 7 %로전년 대비1%P 인하한바있다.

따라서, 재정지출삭감이 전제되지않은상태에서근로소득세나법인세 부담을 추가로경

감하는것은재정수입에문제를초래할수 있다. 물론근로소득세나법인세를경감하는대신

다른조세를확대할수 있지만, 이러한대규모세수입을확보하는방법은현실적으로부가가

치세율인상이외에는없다. 물론학계에서는소득세를소비세로전환하는것이경제의효율

성을제고할수 있다는주장을오래전부터펴왔다. 그러나학계에서주장하는소비세로의전

환이반드시부가가치세의인상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1 0 )

.

학계의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더라도, 근로소득세의대폭적인 인하는 법인세의대폭적 인

하보다도더욱지지를받기어렵다는것을알 수 있다. 비록유럽에서는높은근로소득세율

이 실업의원인이 된다는 인식하에고용확대를 목적으로근로소득세율의인하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환경세 등 간접세의 확대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도대부분 OECD 국가들의

근로소득세가우리나라보다높은편이다.

외국인투자결정에있어서 해당국가의조세제도못지않게중요한것이그 나라의 거시

경제적안정이며, 재정적자는거시경제안정도의주요항목이다. 따라서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하여국내조세제도를대폭적으로개편하고, 이로인해재정적자가확대된다면, 역

설적으로외국인투자는감소할수있다.

10) 일반적인소득세를징수하되이중저축에해당되는부분을과세하지않는다면, 이것도경제학적의미에서는소비세에해당
된다.



재정포럼 7 9

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유치와조세정책▶▶

세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에도법인세, 그리고장기적으로는 근로소득세

까지도인하하도록하는시장의압력은지속적으로확대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 문제에

대해서는향후에지속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그러나외국인 투자및 다국적기업의지

역본부유치를위해단기적으로법인세나근로소득세를대폭적으로인하한다는것은실현가

능하지않거나, 바람직하지않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세를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세

수에미치는 영향은 작되실질적이고원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는부분에한해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국내의외국인 학교학비가 외국에 비해상대적으로 비싸

다는 점을감안하여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자녀학비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일부 확대

하는 것
11 )

, 특정 연구인력 등 외국인 전문가 그룹을 유치하기 위한 소득공제 또는 부분적

비과세소득의도입등이상대적으로수용가능한방안일것이다.

Ⅳ. 요약 및 결론

조세제도가외국인투자결정에있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는지에대해서는상반된견해

가 있다.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은투자유치효과없이, 세수감소만을초래할수도있

다는가능성도있다. 그러나어떤형태의외국인투자와관련하여서는일반적인경우에비해

조세제도가더 큰 중요성을가질수 있다. 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결정에있어서는조세가

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조세지원을통한지역본부유치는 O E C D에서이미유해한 조세경쟁

으로판단한바 있어, 우리로서는이를추진할수 없다. 전반적인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

원의확대에 대해서도, OECD 회원국인우리나라로서는O E C D의 유해조세지원에해당되

법인세를대폭적으로인하하면단기적으로는재정운영에큰 어려움을초래할수 있다. 그리고근

로소득세의대폭적인인하는법인세의대폭적인하보다도더욱지지를받기어렵다. 외국인투자

및 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유치를위해단기적으로법인세나근로소득세를대폭적으로인하한다

는것은실현가능하지않거나, 바람직하지않다.

11) 자녀교육비 공제는 2 0 0 1년에 주한미상공회의소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다. 원문이 주한미상공회의소
h o m e p a g e에공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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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는 범위내에서조심스럽게추진해야할것이다.

유해한조세경쟁에해당되지않으면서외국인투자의세부담을경감하는방법으로는국내

의 조세제도를전면적으로개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대체재원의마련또는

재정지출의삭감이동반되지않는법인세 또는근로소득세의전면적인하는 재정적자를확

대시키고, 이로인한거시경제의불안정이외국인투자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조세를통한

유인효과보다더 클 수 있다. 뿐만아니라, 근로소득세의급격한 인하는조세의소득재분배

기능등을약화시키는문제가있다는한계를인식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조세제도를홍콩, 싱가포르등과비교하여결론을도출하는것은그 출발점부

터 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소규모도시국가가아닌, 그리고OECD 국가인우리나라가조

세제도측면에서싱가포르및 홍콩과경쟁하려한다는것은무리라는점을인정해야할 것이

다. 뿐만아니라, 이들국가들이외국기업들에게적어도조세측면에서더 유리한 제도를제

공할수 있는여건은향후에도당분간지속될수 있다.

물론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가홍콩, 싱가포르와어느정도는경쟁적인위치에있음

을완전히 부정할수는없다. 따라서어쩔수 없이우리나라가불리할수밖에없는조건을개

선하려하기보다는, 우리가가지는장점을더욱강화시키고무리없이할 수 있는부분들을

개선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비록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유치가우리경제에바람직한측면을제공할수는있다하더

라도, 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만이중요한것은아니다. 국내경제파급효과측면등을고려할

때, 다국적기업의법률적본사보다더 중요한것은 실질적생산및 부가가치창출을담당하

는 곳, 그리고R&D 센터등 국내경제에긍정적파급효과가큰 부분이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부담을완화하고자하는경우에도이러한전략과연계하여검토하되, 대규

모의세수결손없이실질적효과가나타날수있는부분에제한적으로시행해야할것이다.

외국인들이직접투자 결정에서조세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일반적인 사업환경,

사회적제도및 인프라, 각종규제및 노동시장의문제등이다.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건

설을위한외국인 투자유치에있어서 조세지원또는조세제도의이점보다는외국인의기업

활동을용이하게하기위한각종인프라, 특히무형의사회적인프라의형성, 제도개선및 일

선행정의변화, 의식의변화등에더욱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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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언 산 책

파레토 개선

“...... 일반적인 사회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정

치적 게임의 현존 규칙들을 비최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비강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주장한다면, 우리

는 효율적 혹은 최적이란 말을 파레토 최적이란 의미로 한정한다. 이것은

순서에 따라,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우리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가능한 파

레토 개선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해준다. 규칙들이 비최적이라면,

모두에게 유리한 개혁이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다.”

제임스뷰캐넌(James M. Buchanan, 1919~  )

미국의경제학자·교육가

경제적·정치적의사결정을분석하는독특한방법인‘공공부문의선택이론’을발전시켜1 9 8 6년노벨경제학상을받았다.

명언산책  02.4.16 00:5 PM  페이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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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 법인소득에부과하는유일한조세

○ 1 9 9 9년 1월1일현재3 3 . 3 3 %

○ 원천징수

·거주법인 및 개인에 대한 지급금의 경우 원천

징수하지아니함.

·비거주법인및 개인에대해서만원천징수함.

2. 소득세

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이자지불 및 보험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

○표준세율: 18.6%

○식품, 농산물, 서적등에대해서는5 . 5 %

○약품에대해서는2 . 1 %의 최저세율적용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Ⅲ)

본 원고는「Pricewaterhouse Coopers의법인세/소득세( 1 9 9 9 ~ 2 0 0 0 )편」을 참고하여 재경부 국제조세과에서

2 0 0 2년 1월에 발간한「주요 국가의 조세제도」의 내용이다.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서 최근 동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재정포럼』에서는 아시아권에 이어 북미·중남미·중동·오세아니

아, 유럽각국의 조세제도를 3회에걸쳐 연재하고있다.

0 ~ 22,610 0
22,611 ~ 49,440 1 2
49,441 ~ 87,020 2 5
87,021 ~ 140,900 3 5

140,901 ~ 229,260 4 5
229,261 ~ 282,730 50 

282,731 이상 5 6 . 8

(단위:프랑, %)

과세소득 세율

조세조약이체결되지아니한경우
2 5 % ( 1 5 ~ 3 5 ) 2 5 % ( 3 3 . 3 3 )

조세조약이체결된경우
한국 1 5 % ( 1 0 ) 1 0 % ( 1 0 ) 1 0 %

개인및모기업이 모기업 모기업이되기위한
아닌법인(이자) (사용료) 필수보유지분

프랑스

배
당

해외동향4월  02.4.16 00:6 PM  페이지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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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정부는E C의 간접세율조화, 통일방침

에따라 부가가치세인하추세.

4 . 부동산세 : 최초 구입의 경우 및 부동산 구입

후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동산 관련 세

금이있음.

○ 부동산 매입의 경우 : 등기세(부동산가액의

15.40%), 공동시설세(1.20%), 지방세

( 1 . 6 0 % )

○ 부동산매입후 : 임대소득세(임대인에한함) ,

토지세, 주민세, 기타

1. 법인세

○ 스위스연방은세후이윤에대하여8 . 5 %의 직

접연방 소득세를일괄적으로부과

○ 원천징수

법정원천징수세율3 5 %

2. 소득세

○ 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세는 소득세와 재산

세로대별되며소득세는연방, 칸톤, 시등 자

치지역에의해부과됨. 재산세는칸톤또는시

등 자치지역에 의해서만 부과되며 칸톤 또는

자치지역별로 부동산세 등의 다소 상이한 조

세가부과되고있음.

○ 다만해외부동산소유및 투자, 해외영구자산

및 소득은과세대상에서제외됨.

○ 세율은 칸톤별, 지역별, 소득액수별로상이하

며 기본적으로누진세형태를띰.

3.  연방세

가. 직접연방세

○ 직접연방세는 소득세와 자본세로 구분되는바

소득세는 기업의 순수익에 대해 부과되며 자

본세는자본및 유보금에대해부과됨.

○ 소득세

·세율: 3.63%-->9.80%

·적용방법

1단계: 기본세율3 . 6 3 %

2단계: 순수익 대 자본금 비율이 4 %를 초과

할 경우초과분에대해3 . 6 3 %의 부가

세 적용 또는 자본금 5만프랑 이하일

경우순수익2천프랑을초과하는부분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Ⅲ)

스위스

거주법인
0 0 0 0

및개인
비거주법인및개인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3 5 3 5 3 5 0

아니한경우
조세조약을체결한경우

당해 조약에서규정하는세율을준용함
한 국 1 5 1 0 1 0 -

배당
수취자 포트폴리오 실질지분 이자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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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해동 부가세적용

3단계: 순수익 대 자본금 비율이 8 %를 초과

하는 경우 또는 자본금이 5만프랑 이

하일경우순수익이4천프랑을초과하

는 경우4 . 8 4 %의 부가세적용

○ 자본세: 자본및 사내유보금에대해0 . 8 2 5 %

부과

나. 원천과세

○ 배당금, 무상주식공여등 주주들에 배분되는

이익금의 3 5 %를 기업이 원천징수하여 세무

당국에납부

○ 단. 국내거주주주는제반소득세중 조세신고

후 환급요구가능.

국내비거주자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일

경우환급요구가능

4. 칸톤세

○ 소득세

칸톤세의세율은각각상이하나대표적으로취리

히의 경우 순수입 대 자본금 비율(순수입/자본

금)의 1 / 2세율이며최저 3.45 %, 최고10% 수

준임.

○ 자본세

기본세율1 . 5 %

○승수율

상기소득세및 자본세는단순세율로서취리히칸

톤은매3년단위로단순세율의승수율을결정함.

○시 또는자치지역세

일반적으로 시 또는 자치지역세는 소속 칸톤 단

순세율의승수율로서나타남.

5. 부가가치세

○연방정부 부과세금의일종으로서종전에 시행

되던6 . 2 %의매상세가대체된것임. 그동안제

조업체에만부과되었던것이 서비스업을비롯

한모든국내생산및유통활동에대해부과됨.

○서비스 및 수입상품의경우SFR 1만초과시,

상공업의경우SFR 7만5천초과시징수함.

1. 법인세

○법인세( I R P E G )의 세율37%. 국내소득세

( I L O R )는 1 6 . 2 %

따라서전체적인조세부담률은5 3 . 2 %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Ⅲ)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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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2. 개인 소득세

3.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 x )

○ 표준요율: 19%

○ 기타요율: 4, 10, 16%

1. 법인세

○ 기업이윤은 1 )법인세, 2)시(市) 정부의 거래

세의형태로과세됨.

가. 법인세의세율

나. 시정부의거래세

실효세율은지역별편차있음( 1 2 ~ 2 0 . 5 % ) .

법인세의비용으로써공제가능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Ⅲ)

독일

거주법인 0 1 2 . 5 / 2 7 0
거주개인 1 2 . 5 12.5/27 2 0

비거주법인및개인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27 1 2 . 5 / 2 7 3 0

아니한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된경우

당해조약이규정하는세율을준용함
한 국 1 0 / 1 5

1 )

10 1 0

(단위: %)

수취자 배당 이자 사용료

거주 법인
25   - -

및개인
비거주법인및개인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2 5 2 5 2 5

아니한경우
조세조약을체결한 경우

당해조약이규정하는세율을준용함
한 국 10(15)   10(15)      15 

독일원천
배 당 사용료 동산임대료

소득의수취자

0 15,000,000 -        1 9
1 5 , 0 0 0 , 0 0 0 3 0 , 0 0 0 , 0 0 0 2 , 8 5 0 , 0 0 0 2 7
3 0 , 0 0 0 , 0 0 0 6 0 , 0 0 0 , 0 0 0 6 , 9 0 0 , 0 0 0 3 4
6 0 , 0 0 0 , 0 0 0 1 3 5 , 0 0 0 , 0 0 0 17,100,000 4 0

1 3 5 , 0 0 0 , 0 0 0 - 4 7 , 1 0 0 , 0 0 0 4 6

(단위:리라,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주주에게배분한이윤 3 0 %
유보이윤 4 0 %

외국법인의지점인경우
전체이윤 4 0 %

독일법에 따라설립된법인의경우

주: 1)당해외국법인이이탈리아 법인의 전체의결권주식 중25% 이
상을소유하고있는경우10%, 그렇지않은경우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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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소득세

1. 법인세

○ 법인세율: 30%(2000년), 31%(1999년)

○ 법인세는선납법인세(Advance Corporation

Tax : ACT) 및석유류소득세등

○ A C T는 법인이배당금을 분배할때 납부해야

하는세금. 선납된A C T는 사업연도의법인소

득에대한법인세액에서차감되어 최종법인

세 납부. 차감후의잔여A C T는 전기6년까지

소급차감, 차기이후연수와관계없이무제한

이월, 또는 그룹내의 다른 자회사로 이전 가

능. 영국거주주주들은 배당소득에대한 세액

납부시 법인이 지불한 ACT 액수만큼세액공

제수혜가능.

○자본세, 특별이익세, 최저세액제, 산업별세율

차등은없음.

○원천징수

2. 소득세

3. 배당소득

○영국거주법인이 영국거주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배당소득은법인세가부과되지않음.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Ⅲ)

영국

0 1 4 , 0 9 3 0
1 4 , 0 9 4 1 8 , 0 8 9 1 9 . 9 6 ~ 2 3 . 0 2
1 8 , 0 9 0 107,567 23.02~48.50     
초 과 107,567   4 8 . 5 0

<독신자>

(단위:마르크화, %)

과세소득
세율

초과 이하

0 2 8 , 1 8 7 0
2 8 , 1 8 8 3 6 , 1 7 9 1 9 . 9 6 ~ 2 3 . 0 2
3 6 , 1 8 0 2 1 5 , 1 3 5 23.02~48.50 
초 과 215,135 4 8 . 5 0

<부부합산>

과세소득
세율

초과 이하 거주법인 0 2 0 2 3
거주개인 0 2 0 23  

비거주법인및개인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0 2 0 2 3

아니한경우
조세조약이체결된경우

당해조약이규정하는 세율을준용함
한 국 - 1 0 1 0

(단위: %)

수취자 배당 이자 사용료

0 1 , 5 0 0 1 0 1 0
1 , 5 0 0 2 8 , 0 0 0 2 3 1 0

2 8 , 0 0 0 - 4 0 32.5 

(단위:파운드)

과세소득
기타소득 배당

초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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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거주법인이영국비거주법인으로부터받

은배당소득에대해서는법인세부과

○ 관계회사내의배당

- 지분율 51% 그룹 내의 관계회사들이 배당을

거래한경우동 배당의 지불법인과수취법인의

동시선택시에한하여ACT 면제가능

○ 주식배당금: 주주가배당금을현금으로받을

것인지 주식으로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있는 옵션이있는경우에만과세

○ 로열티 : 일반적으로발생주의에의거하여수

입으로 계상된 과세사업연도에 영업이익으로

과세

1. 법인세

○ 세율: 1999년1월1일부터3 4 %에서3 2 %로

세율인하

○ 원천징수

2. 소득세

○ 개인소득세는한계세율최고 5 9 %까지적용

○ 순자본 소득의과세율은최고5 9 %

-최저세금: 7.5%

-중간세금:개인소득및 순 자본소득을합산한

금액이D K K 1 5 1 , 0 0 0 (독신자) / D K K 3 0 2 , 0 0 0

(부부)을초과하는경우: 6%

-최고 세율:자본 소득을 포함한 개인의총 소득

이 D K K 2 3 , 2 0 0 (독신자) / D K K 4 6 , 4 0 0 (부부)을

초과하는경우: 15%

○ 제한 납세의무를 가지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

율은 거주 개인이 부담하는 주정부의 세율과

동일(지방세: 31%)

- DKK151,000 미만인경우: 38.5%

- DKK151,000~DKK258,400인 경우 :

4 4 . 5 %

- DKK258,400 이상인경우: 59%

1. 법인세

○ 1 9 9 7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 0만길드까지

3 6 % ( 1 9 9 6년의 3 7 %에서 인하), 10만길드

이상은 3 5 %였으나, 1998년부터 단일세율

3 5 %를 적용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Ⅲ)

덴마크

네덜란드

거주법인 0 2 5
거주개인 2 5 2 5

조세조약이체결되지아니한경우
비거주법인 0 2 5
비거주개인 2 5 2 5

조세 조약이체결된경우
당해조약이규정하는세율을준용함

수취자
배당에부과되는조세

적격기업 기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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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법인(네덜란드에 소득원이 있는 외

국법인)은과세대상소득을상세히설명한법

인세신고서를매년제출해야함.

○ 통상고지서 발급후 1개월내에세금을납부

해야 함. 법인은 통상 당해 연도 잠정세액을

분할납부( 5 ~ 11회)할수 있음.

○ 기업주식의5% 이상소유주주의배당금수익:

2 5 %

○ 원천징수

2. 소득세

3. 배당소득

○1 99 7년 1월부터 기업주식의5% 이상을 소유

한주주에대한배당소득은2 5 %가원천과세됨.

과거에는이러한배당소득이단순한개인 소득

으로취급되어고율의소득세가부과되었음.

○5% 이하를 소유한 소액 주주에 대한 배당소

득은 여타 개인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최

대6 0 %가과세됨.

4. 사업소득

○과세대상 사업소득은 세무 목적상 조정이 필

요한 상업손익 계정에서 발생. 상업 및 세무

회계의차이는납세신고서에명시되어야함.

○사업소득은 네덜란드 길더화로 표기. 연간소

득은회계연도종료시사업자본의순자산가치

에서회계연도시작시사업자본의순자산가치

를 차감함으로써계산되기때문에환차손익도

과세소득의일부가됨. - 감가상각

5. 부가가치세

○기준세율은 1 7 . 5 %이나의식주관련제품, 의

약품, 교통수단과 같은 생활필수품은 6 %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면제: 부동산의양도및 임대, 의

료서비스, 교육·문화서비스, 우편·통신서비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Ⅲ)

거주법인 0 또는 2 5 0 0 0
거주개인 2 5 0 0 0 

비거주법인및개인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2 5 0 0 0

아니한경우
조세조약이체결된경우

당해조약이규정하는세율을준용함

(단위: %)

수취자
배당

이자
사용료및

인적용역
(주식/현금) 특정 임대료

0  15,000 - 6 . 2
1 5 , 0 0 0 48,175 9 3 0 7.5 
4 8 , 1 7 5 1 0 5 , 9 5 4 3 , 4 1 8 5 0 . 0

1 0 5 , 9 5 4 - 3 2 , 3 0 7 6 0 . 0

(단위:길더화)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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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비상업방송서비스, 금융서비스등

○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되며 동 제

품의 제조에투입된원부자재에기 부과된부

가세는수출후 환급받을수있음.

○ 수입품에 대한부가세는 국내제품과동일하

게 적용되며, CIF Va l u e +관세+특별소비세

+통관시 부과되는 기타수수료를 적용기준액

으로함.

○ 주류, 담배, 유류에는 물품세가 부가되며 동

물품세는전체과세수입의약 8 %를 차지하고

있음. 

1. 법인세

○ 법인세의기본세율은39% 

○ 법인거주지의결정은 주된사업장 또는관리

중심지가소재한 위치를 근거로 이루어짐. 외

국인기업의경우주된사업장또는관리장소

가 벨기에에 소재한다면 조세 목적상 벨기에

거주자로간주함. 

2. 소득세

○ 과세수입에따른현재 개인연방세율

3. 지점소득

○ 지점이윤에 대한기본세율은 벨기에 법인인

경우3 9 %를 적용함. 

○ 지점이윤을 해외본점으로송금하는경우추

가로조세를납부하지아니함. 

4. 해외소득

○ 원칙적으로 거주 법인인 경우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과세됨. 하지만, 국내법인이해외로부

터 수취한 순 배당의 9 5 %는 배당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소득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이러한 규정은 주식의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하지만 배당소득공제( 9 5 % )는 그러한

배당소득의수취자가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5% 이상의참여지분또는5천만벨기에프랑

( B E F )에 해당하는취득가치를보유한경우에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Ⅲ)

벨기에

0 2 5 3 , 0 0 0 - 2 5 . 0
2 5 3 , 0 0 0 335,000 63,250 3 0 . 0
3 3 5 , 0 0 0 478,000 8 7 , 8 5 0 4 0 . 0
4 7 8 , 0 0 0 1 , 1 0 0 , 0 0 0 1 4 5 , 0 5 0 4 5 . 0

1 , 1 0 0 , 0 0 0 1 , 6 5 0 , 0 0 0 4 2 4 , 9 5 0 5 0 . 0
1 , 6 5 0 , 0 0 0 2 , 4 2 0 , 0 0 0 699.950 5 2 . 5
2 , 4 2 0 , 0 0 0 - 1,104,200 5 5 . 0

(단위:벨기에프랑)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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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적용하기로함.

○ 하지만, 다음과같은경우에 지급되는배당에

는 배당소득공제가적용되지아니함. 

- 벨기에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 조세에

적용을받지아니하는기업이거나, 또는벨기에

보다 더 유리한 조세 체계가 있는 국가에 설립

된 기업인경우

- 금융또는투자회사가조세상거주지국에서벨

기에의 조세와 유사한 조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하더라도 공통적으로적용되는 조세체계

와는 다른 조세 체계로부터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 배당이아닌소득을수취한기업이당해소득이

일반적인조세체계와는상당히다른분리된조

세 체계의 적용을 받게되는조세 목적상 거주

지국이 아닌곳의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해

외의‘역외’활동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배당) 

- 배당배분이 지급법인의해외사업장에서실현

한 소득과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사업장이 벨

기에의비거주법인에대한조세체계보다상당

히 유리한 조세체계의 적용을 받는 경우(소유

금융계 지점이 주요목표물로서조세피난처국

가에소재하지아니한경우)

- 최소배당소득공제( 9 0 % )의 적용을 받을 수 없

는 배당을배분하는기업인경우. 직·간접적인

배당소득도포함. (경우에따라예외있음.) 

○해외 지점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경우 일반

적인과세액의1/4 수준까지경감된세율을적

용함. 조세조약을체결한국가의경우, 내국법

인의해외지점소득은법인세를면제받음.

○해외사용료의경우과세대상이됨. 해외에서

사용료에대한세금을납부하였을경우이중과

세 회피는 징수한 순 사용료액의 15/85 만큼

간주외국세액 공제를 통해 이루어짐. 대부분

조세조약은 사용권 허여자(許與者)의 국가에

서 사용료에대한원천징수의면제를규정하고

있음. 원천징수면제의경우에는외국세액공제

가 반드시적용되는것은아님.

○외국 이자는 국내에서과세대상이됨. 해외에

서실제로지급한조세는세액공제됨. 

○벨기에가 체결한 조세조약 가운데 현행 내국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더욱 유리한 세액공

제에대한규정을담고있는 경우가있음.

○외국세액공제는항목별또는국가별로차이를

두지않고전체법인세에대하여상계될수 있

음. 외국세액공제액은환급이 불가함. 외국세

액공제의 초과분의 경우 다른 연도로 이월할

수 없음. 또한 외국세액공제는수익자의 보유

기간에비례하여서만상계할수있음. 

○지사의 유보소득은소재지국에상관없이벨기

에의소득세적용안됨.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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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 배당

○기존의 준비금을 설립함으로써 주식자금

(share capital)의증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주

주들에게주식을분배할경우세금면제를받음.

○외국계열사에대한지급

내국 법인은 해외계열사에 지급하는 사용료,

관리용역수수료및 이자수수료에대하여 비

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단, 그러한 금액이

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실체에지급되는금액

과 동일한 수준이어야 함. 조세피난처에 있는

인 또는 실체에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금액은

당해 내국 법인이 동 금액이 실재(實在)하고

합당하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때에만 허

용됨.

이점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사전 판결을 획득

하는것이가능.

○ 원천징수세율

1. 법인세

○ 과세 소득에 대하여 28%의 세율 적용.

산업 분야나 기업이 위치한 지역과는 무관하

게 일괄적용

○ 스웨덴 기업은 이중과세 원칙에 따라 국외수

입에대해서도과세

○ 자산매각 소득은 법인소득으로 과세, 자산손

실은법인소득에서제외되며무기한이월가능

○ 외국주주에게 지불되는 배당에는 3 0 %의 원

천징수세부과

○ 고용주의 종업원급여의 3 3 %에 달하는 사회

보험분담금은법인과세소득에서공제

○ 원천징수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Ⅲ)

(단위: %)
법인거주자 2 5 0, 15 (4) 15 (3, 4)
개인거주자 2 5 1 5 1 5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지아니한경우
법인/개인 2 5 1 5 1 5 ( 4 )

조세조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당해조약에서규정하고있는세
율을준용한다.
조약체결국: 호주,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캐나다, 중국, 체코, 덴
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
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몰타

(단위: %)

수취자 배당 이자 사용료

거주법인 0 0
거주개인 3 0 0  

비거주법인및개인
조세조약이체결되지 3 0 0
아니한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된경우
당해조약이규정하는세율을준용함

한국 1 5 / 1 0 1 5 / 1 0

수취자 배당(현금) 사용료/특정임대료

스웨덴

주: 문학, 예술또는과학분야와관련한사용료는15%, 기타사용료의
경우는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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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소득세 : 국가와 지방정부에 모두 소득세

납부

3. 부가가치세 : 1969년 시행 이후 모든 상품과

사업에 적용

○ 세율은 세금 납부 이전 제품가격의 25%. 그

러나식당등에서의서비스를위해쓰이는 음

식의 재료는 1 2 % ( 1 9 9 6년 1월 1일 이전에는

18%), 숙박시설이 여행객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도1 2 %

○ 부가가치세는매달2 6일에납부

○ 사업규모가SEK 20만이하인기업에 대해서

는 부가가치세가1년에한번과세

○ EU 역내국가에서수입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에 대해부가세면제

4. 부동산세: 개인세의범주에 포함

○ 재산규모가SEK 80만이상인사람에게적용

되며세율은1 . 5 %

○ 배우자와 1 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그들재산의총합에근거하여세금부과

1. 법인세

○법인세율은2 8 %로, OECD국가중 가장낮은

수준

○원천징수

2. 개인소득세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Ⅲ)

FIM 47,000 6 3 , 0 0 0 5 0 5 . 5
6 3 , 0 0 0 8 0 , 0 0 0 9 3 0 15.5 
8 0 , 0 0 0 1 1 2 , 0 0 0 3 , 5 6 5 1 9 . 5

1 1 2 , 0 0 0 1 7 6 , 0 0 0 9,805 25.5 
1 7 6 , 0 0 0 3 1 2 , 0 0 0 2 6 , 1 2 5 3 1 . 5
3 1 2 , 0 0 0 - 6 8 , 9 6 5 3 8 . 0

(단위:마르카화)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핀란드

거주법인 0 0 0 0
거주개인 0 0 0 / 2 8 0~60 

비거주법인및개인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2 8 2 8 0 / 2 8 2 8

아니한경우
조세조약이체결된경우

당해조약이규정하는세율을준용함

한국 1 5 1 0 1 0 1 0

(단위: %)

수취자
배당

포트폴리오 실질지분 이자 사용료

0~ SEK219,300 2 0 0 3 1 %
2 1 9 , 4 0 0 ~ 3 6 0 , 0 0 0 2 0 0 + 2 0 % 3 1 %

360,100 이상 2 0 0 + 2 5 % 3 1 %

과세소득 중앙정부소득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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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3 4 %의세율을일괄적용

○ 법인거주지

조세 목적상 법인이 오스트리아에 등록되어

있거나 동 법인의 실질적인 관리 중심지가 오

스트리아에 있는 경우 오스트리아의 거주자

가 됨.

○ 기타조세

·VAT

VAT는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의 판매에 부과되

는 조세임(수출품제외). 표준세율은20%. 일부

특정재화및 용역의 경우1 0 %의 세율적용. 일

반적으로VAT는은행, 보험업및 지주회사를포

함하는특수한사업활동에종사하는경우를제외

하고는법인을위해완전히회복가능.

·자본 이전세

자본이전세는초기자본출자, 기타계약상또는

자발적인출자(현금또는현물및 특정증서의형

태)에대하여1 %의 세율을적용. 

·지점 소득

해외법인의지점은호주내국법인과동일한방식

으로 과세. 단, 유럽연합( E U )국가 외의 국가 법

인의지점이수취한기업간배당의경우에는세금

면제가되지아니함. 또한, 조세상실(tax losses)

은특수한경우에한해서만이월될수있음. 

·해외 소득

거주법인은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과세. 이중과

세 방지조약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이중과세로

인한 피해는 세금면제 또는 외국 원천징수세와

동일한 세액공제를 최대한 허여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음. 하지만, 당해소득의원천지국이조세체

결국이아닌경우, 당해과세당국의재량으로세

액공제가능. 해외지사로부터발생한 배당소득

은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의거하여 세금면제가

되지아니하는경우정상세율을적용함. 

배당원천이 이전의 주주가 출자한자금인 경우,

당해 배당액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원천징수하지아니함. 외국계열사의유보소득을

과세하기 위한 특별 조항은 외국인 투자 펀드의

경우에한해서만적용하기로함. 

·주식 배당

기업이이익잉여금을자본으로전환할때 주주들

에게과세대상소득을 발생시키지 않음. 하지만,

감자를하기전 1 0년 내에자본에있어서상기에

언급한 증가분이 당해 주주들에게 재지급되었다

면 그러한 감자는 과세대상소득으로간주하기로

함.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감자는 세금이 면

제됨.

·해외 계열사에 대한지급액

기본적으로 해외 계열사에 지급하는 사용료, 이

자 및 용역 수수료에 대한 비용공제에는 제한이

전혀없음. 단, 그러한가격이독립기업가격의원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Ⅲ)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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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준하는 것이어야 함. 과소자본에 대한 법

규정은없음. 독립기업관계에있지아니한계열

사에 대해지급하는 경우실질적으로배당으로

간주. 이때,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비용공제

가 되지않으며원천징수세율은최대3 3 . 3 %까

지 부과됨. 

○ 원천징수세율

2. 소득세

1. 법인세

○아테네 증권거래소(ASE; Athens Stock

E x c h a n g e )에 등록한 법인 및 등록된 주식을

소유한거주기업(Resident Companies)에대

한법인세율은35% 

○외국기업의지점및 회계연도말에A S E에 상

장되지않은무기명채권(Bearer Share)을보

유한거주기업에대한법인세율은4 0 %임.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채권을 50% 이상 보유

한 기업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에 대하여

도4 0 %를과세.

○법 2 3 6 7 / 9 5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캐피털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1 5 %로 인하했으며, 배당되지

않은소득에대한직접및 간접적인모든세금

을면제

○원천징수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Ⅲ)

0 5 0 , 0 0 0 - 1 0
AS 50,000 1 5 0 , 0 0 0 5 , 0 0 0 22 

1 5 0 , 0 0 0 3 0 0 , 0 0 0 2 7 , 0 0 0 3 2
3 0 0 , 0 0 0 7 0 0 , 0 0 0 7 5 , 0 0 0 42 
7 0 0 , 0 0 0 243,000 50 

(단위:실링화)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법인 거주자 0 / 2 5 ( 5 ) 0 / 2 5 0
개인 거주자 2 5 ( 6 ) 0 / 2 5 0

조약체결이안된 경우
법인비거주자 2 5 0 2 0

개인비거주자 2 5 0 2 0
조약체결이되어있는경우당해체약국과의조약에서규정하는바
를준용함. <체결국: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
다, 중국, 체코, 이집트,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인도, 인도
네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몰타, 노르
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단위: %)

수취자 배당 이자 사용료

거주개인및법인 - 2 0 / 1 5 0
비거주개인및법인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 4 0 / 1 5 -

아니한경우
조세조약이체결된경우

당해조약이규정하는세율을준용함

한국 1 5 8 1 0

(단위: %)

수취자 배당 이자 사용료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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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소득세

1. 법인세

○ 납세의무자는스페인 거주자(체류기간이1 8 3

일 이상인 자), 비거주자(스페인영내에 주사

무소를 갖지 않은 자로 영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자)로분류

○ 기업이해외에자본이득세를지불하였을경우

동액만큼 세액공제 혜택 제공. 과세표준액에

토지임대, 대출, 보험으로인한비거주자의이

익포함

○ 법인세는 3 5 %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법인세

제의주요원칙은 E U국가들과동일

○ 거주법인의 총이익에 대한 법인세율은 3 5 %

이나지방은행, 일반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

상호보험기금에 대해서는 26%, 협동조합의

경우는20%, 비영리법인의경우1 0 %의 특별

세율적용

○ 비거주법인은직접구매등 일반지급에대해서

25%, 비거주기업의거주기업에대한서비스,

기술적원조로인한이윤에대해2 5 %

○ 과세대상은배당, 이자, 로열티, 수수료, 보조

금, 자본자산가치증가액등을모두포함한총

이익

○ R & D 투자, 신규고정자산 투자, 수출촉진

및 고용창출을위한투자에대해서는15% 공

제. 영업손실은향후5년까지 이월될 수 있으

나 불소급원칙

○ 소득신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에 개

최되는 주주총회 이후 2 5일 내에 해야 하나

최종 조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5년의 유효

기한이주어짐.

○ 주식자본에 대해서는 매년 과세되지 않으나

신규주식 발행, 자본액의 감소 및 증가, 주식

분할의경우1 %의양도세부과

○ 거주자및 비거주자기업이획득한자본이익은

통상이익으로과세되나고정자산의판매로창

출된이익이2년안에동종장비에재투자되면

과세대상서제외. 또한기업이 1년 안에재투

자계획을발표하고2년안에자본이득의최소

2 5 %를 재투자하는경우재투자기간은4년으

로 확대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Ⅲ)

스페인

0 1,055,000 - 0
1 , 0 5 5 , 0 0 0 2 , 6 3 7 , 5 0 0 - 5 
2 , 6 3 7 , 5 0 0 4 , 2 2 0 , 0 0 0 79,125 1 5
4 , 2 2 0 , 0 0 0 7,385,000 3 1 6 , 5 0 0 3 0
7 , 3 8 5 , 0 0 0 15,825,000 1,266,000 4 0

15,825,000 4 , 6 4 2 , 0 0 0 4 5

(단위:드라크마)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해외동향4월  02.4.16 00:6 PM  페이지95



9 6 2 0 0 2년4월호

○ 합병과 인수로초래된 자본이득및 손실은과

세표준에서 제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본

이득과 손실이 동일 회계연도에 일어난 경우

서로상계가능

○ 스페인은행의대출이자를제외한이자지급및

로열티, 수수료등은보통25% 원천과세대상

이나조세협약에따라납부세액이감소되거나

면제되고있음.

○E U지역거주자들은원천과세대상에서제외됨

○ 법인세면제

· 무형R&D 자산투자: 15~30%

· 유형R&D 자산투자: 30~40%

· 유형고정자산투자: 5%

· 문화자산투자: 10%

· 상품서비스수출과관련된 해외지사 설립, 해

외 자회사지분(25% 이상) 인수, 해외시장개

척목적의 해외광고투자, 국제전시박람회(국

내개최포함) 참가: 25%

· 근로자직업훈련투자: 5%

· 산업생산촉진과관련되는영화제작: 10%

○ 원천징수

2. 개인소득세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Ⅲ)

거주법인및개인 2 5 2 5 2 5
비거주법인및개인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2 5 2 5 2 5

아니한경우
조세조약이체결된경우

당해조약이규정하는세율을준용함

한국 1 0 1 0 1 0

(단위: %)

수취자 배당 이자 사용료

0 6 0 0 , 0 0 0 - 1 5 . 0 0
6 0 0 , 0 0 0 2 , 1 0 0 , 0 0 0 9 0 , 0 0 0 2 0 . 1 7

2 , 1 0 0 , 0 0 0 4 , 1 0 0 , 0 0 0 3 9 2 , 5 5 0 23.57 
4 , 1 0 0 , 0 0 0 6 , 6 0 0 , 0 0 0 8 6 3 , 9 5 0 3 1 . 4 8
6 , 6 0 0 , 0 0 0 1 1 , 0 0 0 , 0 0 0 1 , 6 5 0 , 9 5 0 3 8 . 0 7

1 1 , 0 0 0 , 0 0 0 3 , 3 2 6 , 0 3 0 3 9 . 6 0

<국세>

(화폐단위:페세타)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0 6 0 0 , 0 0 0 0 3 . 0 0
6 0 0 , 0 0 0 2 , 1 0 0 , 0 0 0 1 8 , 0 0 0 3 . 8 3

2 , 1 0 0 , 0 0 0 4 , 1 0 0 , 0 0 0 7 5 , 4 5 0 4.73 
4 , 1 0 0 , 0 0 0 6 , 6 0 0 , 0 0 0 170,050 5 . 7 2
6 , 6 0 0 , 0 0 0 1 1 , 0 0 0 , 0 0 0 3 1 3 , 0 5 0 6 . 9 3

1 1 , 0 0 0 , 0 0 0 6 1 7 , 9 7 0 8 . 4 0

<지방세>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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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 수입업자, 제조업자, 도·소매

업자의 상품판매에부과

○ 기본세율 16%, 할인세율7% (교통, 요식업,

문화활동 등), 경감세율 4 % (생필품, 의약품,

서적)로구분

○ 수출상품의제조를위한원자재수입시면제

1. 법인세

○ 법인세의세율은3 7 . 4 % (지방세포함)

○ 과세가능수익의결정

- 지적소유권및 공업소유권, 공업, 상업, 과학분

야의정보에서창출되는소득의1 5 %

- 농업, 공업, 상업, 과학분야의장비제공으로부

터창출되는소득의1 5 %

- 국공채로부터창출되는소득의2 0 %

- 부동산으로부터의소득의1 5 %

- 법인및 영리단체등 법정기관의일원으로서받

는급여의 2 5 %

- 투기, 복권등으로부터의이익의2 5 %

○ 원천징수

※ 한국과의조세조약에따른원천징수세율

2. 소득세

○ 개인소득세세율

○ 자본수익: 다음의경우는자본수익에서제외됨.

- 기업자금이나채권

- 12개월이상소유한주식

- 주택부금과주택건설에이용된저축수익

- 자본손실은자본수익으로상쇄

주요국가의조세제도(Ⅲ)

배당 3 0 3 0
이 자

사채 2 0 2 0
은행예금 2 0 2 0

기타 1 5 2 0
사용료 1 5 15 

부동산소득
(적정한회계장부기록의의무가있는 1 5 1 5
사업실체에의하여지급된경우)

(단위: %)

지급형태 거주자 비거주자

포르투갈

1 5 1 5 1 0

배당 이자 사용료

0 Esc 1,080,000 1 5 . 0
1 , 0 8 0 , 0 0 0 2 , 5 0 0 , 0 0 0 2 5 . 0
2 , 5 0 0 , 0 0 0 6 , 2 8 0 , 0 0 0 3 5 . 0
6 , 2 8 0 , 0 0 0 4 0 . 0

(단위:에스쿠도(Escudo), %)

과세소득
세율

초과 이하

해외
동향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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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지적 혹은 산업재산권, 비즈니스리스

등의처분으로얻은소득에대해50% 공제

○ 연금 : Esc 1,272,000까지는세제 부과에서

제외, 종신연금의경우제외함.

○ 기타소득: 세제혜택없음

3. 부가가치세( I VA, Imposto Sobre o Va l o r

Acrescentado) 

○ 기본적으로 E U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따름.

가장 낮은 세율은 5 %이나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에는17% 부과

○ 하지만, 마데이라는 4%, 아소레스는 1 3 %의

특별세율적용

1. 법인세

※화폐단위-크로네

○ 세율: 28%

·외국인주주에대한배당세: 25%

·기타이자또는로열티에대한세금은없음.

·2 1 %의국세와 7 %의 지방세로구성

○부과대상

- 자국기업: 외국에 있는 실물또는산업자산으

로부터획득한순소득을제외한모든소득

- 외국기업 : 노르웨이에서의 영업활동을 통해

얻게된모든 소득

○원천징수

- 사용료와이자에대해서는원천징수하지않음.

- 배당지급시에만다음과같은세율로원천징수함.

2. 소득세

○지방세: 시 단위의 과세당국이각각지방세를

과세함. NKr 52,600을 초과하는 과세 소득

(외벌이가정)에대하여2 8 %의세율 적용

○종합세 : 임금 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주정부

차원에서세금부과. 2급납세자의 경우최고

세율은 NKr 318,6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

하여13.5% 부과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Ⅲ)

노르웨이

조세조약을체결하지 2 5 2 5
아니한경우
조세조약을체결한경우당해조약이규정하는세율을준용함

한 국 1 5 1 5

(단위: %)

수취자
배 당

정상세율 모기업/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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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 상품 부가가치의 증대, 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서비스및 수입품에부과

○ 과거1 2개월동안판매액을기준으로하며, 

본-지점간물품이동에는부과하지않음.

○ 상품을판매하거나상업활동을목적으로하는

서비스를제공하는외국기업도부가가치세신

고를위한등록 필요

○ 현재세율은2 3 %

4. 투자세

○ 내구재산업장비및반제품매입시1회에한하

여부과되며, 많은특별법들이이세율을적용

○ 세율은7% 수준

5. 인지세

○부동산의소유권이전을위한서류등록시부과

○ 세율은2 . 5 %

주요국가의조세제도(Ⅲ)해외
동향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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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0 2 0 0 2년4월호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체제: B5변형/ 1 0 3페이지/값4 , 0 0 0원
저자: 최명근경희대교수
발행: 한국조세연구원

상속과세제도는 본래 재정재원 조달의 목적뿐만 아니

라 富의 특정계층 집중을 억제하여 사람들 삶의 출발점

을 가급적 평등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통

설이었다.

1 9 9 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주요국가들은 그동안 강

화정책으로 기울어졌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를 완

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서 더 나아가 일부 국가는 상

속과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2 0 0 1년에는 미국도 유산세(estate tax)와세대

생략이전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를폐

지,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면서 증여세만 존치하는 입법

을 단행하였다.

미국이 2 0 0 0년에 상속과세를 폐지하는 입법을 시도

할 때 학계·조세이론가·조세실무자·언론등에서 그

찬반이 논란되었다. 상속과세의폐지 주장이나 그에 대

한 반론은 상속과세의 목적, 기능, 경제적효과 등에 대

한 다각적인 시각차의 표출이라고 할 것이다. 폐지론자

들은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고,

존속론자들은 부의 집중 억제와 기회균등(인생 출발점

의 불평등 제거)의 제고라는 시각에서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다. 그런데미국의 의회는 폐지론자들의 손을 들

어주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에서의 상속과세에 대

한 존폐 논쟁을 정리하여 양측의 주장을 자세하게 소개

하고있다.

유산세폐지입법이미국에서어떻게정착될것인지, 그

리고이러한 입법례가다른나라의 상속과세제도에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그러나 미국이

1 9 8 6년에 시행한 세제대개혁에서 명목세율의 파격적인

인하가 많은 나라의 세제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것처럼

미국의 유산세 폐지도 다른 나라의 상속과세제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지금은 국가간의 자

본이동이원활하고경제적국경이낮아지면서세제도 국

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

이다.

미국이 유산세를 폐지하면서 증여세를 존속시킨 입법

의 경위와 그 배경 및 이론을 이해해 두는 것은 앞으로

우리 세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바, 상속과세

를 惡稅로 보면서 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는 우리에

게 아직 낯설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론에 담긴 주장도

경청할가치가충분히 있다는것이필자의견해이다.

신 · 간 · 안 ·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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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흐름
1. 2001귀속표준소득률조정내용

2. 2001년통합재정수지(잠정)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



○소비감소 및 서민생활과밀접하게관련된 곡물소매 등

영세소매업종과 어업관련 업종, 경기침체로 생산·이

익이감소한 철강, 종이, 화학제품, 전기, 가구, 기계장

비, 섬유제조업등5 6개업종( 2 4만명)의율수준인하

○소비가 증가한소비성서비스업, 교육및미용에대한관

심 증가로 수요가 증가한 학원·미용업·비보험병과

의원등 3 1개업종( 1 4만명)의율수준인상

Ⅰ. 현행표준소득률의개요

1. 표준소득률이란?

○모든사업자는 스스로작성한장부를 근거로자신의 소

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무기장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확인할수없음.

- 표준소득률은이러한무기장사업자의소득금액을추

계하기 위한기준으로서국세청은 매년업종별로경

기변동요인등을파악하여율수준을조정하고있음.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곱해서계산함.

○국세청은 매년표준소득률을조정하기위해각종경기

지표 및 소득세신고자료, 표본조사에의한 소득률, 유

관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검토하여 조정안을 마련

하고, 

- 학계, 경제계 등의 전문가 1 6인으로 구성된 소득표

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국세청장이결정함.

2. 표준소득률폐지와 기준경비율제도의도입

□기준경비율제도도입배경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제도확립과 거래의 투명성을확

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학계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표준소득률을폐지하고, 2002년1월 1일 이후발생하

는소득분부터기준경비율제도를도입

- 표준소득률은이번제정으로끝나며, 2003년3월에

는기준경비율과단순경비율을제정하게됨.

1 0 2 2 0 0 2년4월호

정 책 흐 름

2 0 0 1귀속 표준소득률조정내용

※이자료는국세청소득세과에서2 0 0 2년4월2일에발표한「2 0 0 1귀속표준소득률조정내용」의주요내용입니다.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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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제도의주요내용

○기준경비율제도란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

으로소득금액을계산하는제도로서

- 사업자라면당연히 증빙서류를받아야 할 사업에 기

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는증빙서류에의해인정하고, 나머지비용은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

금액을계산하는제도임.

[기준경비율에의한소득금액계산방법]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는소득세 신고

의 불편이 없도록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소득금액을계산

□기준경비율제도시행을위한추진현황

○기준경비율제도 도입방안에 대해공청회 등을거쳐 시

민단체와 조세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득세법시

행령을 개정( 2 0 0 0년 1 2월)한 후 1년간 사전준비기간

을거쳐 2 0 0 2년부터시행하기로함.

○2 0 0 1년 1 2월‘주요경비의 범위와 필요경비를 인정하

는 증빙서류의 종류’를 고시하고, 2002년기준경비율

적용예정자( 1 4만명)에게기준경비율제도안내책자, 리

플렛을개별발송하였음.

○금년 상반기 중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확정·사례

중심의 안내를 추가 실시함과 아울러 적용대상자의대

비상황 등을 파악하여 기준경비율제도가 원만하게 정

착될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하고있음.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장부를 기장하

지않은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과세기간의 신규

사업자로서장부를기장하지않는사업자

재정포럼 1 0 3

1억5 , 0 0 0 9 , 0 0 0 7 , 2 0 0

9 , 0 0 0 6 , 0 0 0 4 , 8 0 0

6 , 0 0 0 4 , 8 0 0 3 , 6 0 0

연도별 2 0 0 2년∼ 2 0 0 4년∼ 2 0 0 6년귀속
업종구분 2 0 0 3년귀속 2 0 0 5년귀속

(단위: 만원)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단순경비율)

가. 농업, 수렵업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

업, 부동산매매업, 기타나목및다

목에해당되지아니하는업

나.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

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

업, 금융및보험업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

육서비스업, 보건및 사회복지사

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가사서

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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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1귀속표준소득률의조정내용

1. 금년도표준소득률조정방안

□올해부터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뀜에 따라 2 0 0 1귀속에

대한마지막 표준소득률조정이므로율수준 변동을 최

소화하였음.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적용됨

에 따라 2 0 0 1귀속분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마지막 표

준소득률인점을 감안하여급격한변동으로인한혼란

과비능률을방지하기위해

- 율수준 변동을 최소화하였으며, 시험분석한 기준경

비율을 표준소득률의 조정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로의순조로운이행을도모하였음.

□판매가 감소한소매업종, 어업관련업종, 전반적인경기

침체로 경영수지가악화된 제조업종등에대한 표준소

득률을인하조정하였음.

○대형매장의 등장과 소비패턴변화로 인하여 소비가 급

감한일용잡화, 곡물소매등 영세소매업종, 어업협상·

어장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경상이익률이 하락하거나

중국산활어의수입으로상대적 어려움을겪고있는어

업관련업종

○세계철강수요 감축과 공급과잉으로 수출에서 큰 타격

을받아생산지수 또는경상이익률등이현저히하락한

합금철강제강등철강관련업종및종이제품제조업

○전반적인경기침체로판매가부진하거나경상이익률이

하락한 아세틸렌등 화학제품, 타이어및 튜브, 절연선

및 케이블, 가구제조업, 기타조립금속제품등 기계 및

장비제조업

○섬유경기침체, 중국·동남아국가들과의경쟁심화에따

른 수요감소로경상이익률 또는생산지수가하락한섬

유제조업등

○미국의 9 . 1 1테러사건등 기타경기여건변화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경상이익률 등이 하락한 여행사, 기록매체

출판업, 윤활유등제조업, 건설기계도급및대여업등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가 증가한 소비성서

비스업, 교육·미용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인

한호황업종등에대한표준소득률을인상조정하였음.

○경기침체로 제조업 생산은 위축되고 있는반면 소비수

준의 고급화, 신세대관련업종의 지속적 성장 등에 힘

입어수입이증가한프랜차이즈음식점, 여관업, 골프연

습장등소비성서비스업

○자녀교육 및 과외교육으로인해수요가 증가하고있는

예·체능계열및 입시·외국어학원등과 미용및 건강

에 대한관심 증가로수요가계속적으로증가함에도수

입금액 현실화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피부비만관리업

및비보험병과중심의일부의료업

○기타 정보기술발전, 주택경기과열등 경기여건 변화로

수요가 증가한 자료처리업, 부동산중개업, 소규모점포

1 0 4 2 0 0 2년4월호

정 책 흐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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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대형할인매장, 이상고온으로매출이급증한탄

산음료제조업등

□업종분류체계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체계를 유지하되,

불합리한업종체계는부분적으로보완하였음.

○사업실상에 맞도록 일부 업종의 분류체계를 재조정하

고, 물가 상승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고급음식

점, 고급신발, 고급사우나등 일부 고급기준을 조정하

는등부분적으로보완하였음.

2. 표준소득률조정원칙

가. 율수준조정기준

○업종별 소득세 신고상황, 실물경기지표(생산·재고·

출하지수, 경상이익률자료, BSI지수등)를종합적으로

감안하여종목별인하, 인상요인을서면분석하고관련

종목에대한표본조사실시

○서면분석, 지방청실태파악및 표본조사결과를율수준

조정에적극반영하고, 기타유관기관의건의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나. 율수준조정폭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각종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실상에맞도록조정하되, 

- 표준소득률운용의 안정성 유지등을감안하여원칙

적으로 상하5∼10% 범위내에서조정

다. 조정안총괄

3. 업종별율수준 조정내용

가. 율수준인하종목

□가계소비패턴 변화로 인하여 소비가 감소하였거나 서

민생활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소매업종등

□어업협상·어장여건변화등으로상대적어려움을겪고

있는어업관련업종

재정포럼 1 0 5

9 0 6 9 0 6 8 7 5 6 3 1

현행 조정안
율수준조정종목수

계 인하 인상

·과실도매 5 1 2 2 1 1 4 . 6 4 . 3 △5

·슈퍼마켓, 연쇄점 5 2 1 1 0 0 5 . 1 4 . 8 △5

·곡물소매 5 2 2 0 1 1 3 . 3 3 . 0 △7

·기타음식료품및일용잡화소매 5 2 2 0 7 9 6 . 6 6 . 2 △5

·서점 5 2 3 5 1 1 7 . 6 7 . 2 △5

·서적,기타기록물등임대서비스 7 1 3 0 0 1 3 1 . 5 2 8 . 3 △1 0

·일반이용업 9 3 0 2 0 1 1 1 . 4 1 0 . 8 △5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

(단위: %)

·저인망 0 5 1 1 0 1 3 . 9 3 . 7 △5

·트롤 0 5 1 1 0 3 4 . 6 4 . 3 △5

·안강망, 선망, 선인망외어업 0 5 1 1 0 4 4 . 5 4 . 2 △5

·해면어류양식 0 5 2 1 0 2 5 . 8 5 . 5 △5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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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침체로인한 수출부진및공급과잉등으로 불

황인철강관련업종및종이제품제조업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생산지수 또는 이익률이 하락한

화학제품, 타이어튜브, 절연선및케이블, 가구제조업

□기업의설비투자감소의영향으로수요및 생산이감소

한기계및장비제조업

□섬유경기침체로 생산지수가 하락한 섬유제조업 및 유

행변화등으로인해수요가감소한모피제품제조업등

□기타 경기변화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소득률이 하락한

업종

나. 율수준인상종목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가 증가한 소비성서

비스업

1 0 6 2 0 0 2년4월호

정 책 흐 름

·합금철강, 제강등제조 2 7 1 1 0 2 1 1 . 8 1 1 . 2 △5
·철강선, 주철강관등제조 2 7 1 2 0 1 8 . 9 8 . 4 △5
·함석제조 2 7 1 9 0 1 1 4 . 4 1 3 . 6 △5
·비철금속1차제련및정련 2 7 2 1 0 0 1 4 . 2 1 3 . 4 △5
·비철금속2차제련및정련 2 7 2 2 0 0 1 3 . 4 1 2 . 7 △5
·비철금속압연및압출 2 7 2 3 0 0 1 1 . 2 1 0 . 6 △5
·철근도매 5 1 4 2 1 0 9 . 8 9 . 3 △5
·펄프,인쇄및필기용지제조 2 1 0 1 0 1 1 1 . 0 1 0 . 4 △5
·골판지및종이용기등제조 2 1 0 2 0 0 6 . 8 6 . 4 △5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

(단위: %)

·면및마방적 1 7 1 1 0 2 9 . 4 8 . 9 △5

·아크릴사, 기타방적 1 7 1 1 0 8 9 . 0 8 . 5 △5

·견직물, 화섬직물등제조 1 7 1 1 0 9 4 . 8 4 . 5 △5

·기타마직물, 모직물등제조 1 7 1 1 1 2 6 . 0 5 . 7 △5

·섬유표백, 염색및가공업 1 7 1 2 0 0 6 . 4 6 . 0 △5

·양말, 내의, 외의편조 1 7 3 0 0 1 5 . 7 5 . 4 △5

·원단편조,장갑편조,레이스제품 1 7 3 0 0 2 6 . 0 5 . 7 △5

·개인마춤양복, 양장제조 1 8 1 1 0 1 1 1 . 3 1 0 . 7 △5

·모피가공및모피제품제조 1 8 2 0 0 1 1 1 . 4 1 0 . 8 △5

·원피가공,재생및특수가죽가공 1 9 1 1 0 0 8 . 3 7 . 8 △5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

(단위: %)

·여행사, 기타여행알선서비스 6 3 0 6 0 0 3 3 . 7 3 1 . 3 △7

·기록매체출판업 2 2 1 3 0 0 9 . 7 9 . 2 △5

·윤활유및그리스등제조 2 3 2 2 0 0 4 . 5 4 . 2 △5

·건설기계도급및대여 4 5 3 0 0 0 1 4 . 8 1 4 . 0 △5

·자동차판매대리 5 0 1 3 0 2 2 9 . 5 2 8 . 0 △5

·기타무역업 5 1 9 1 1 3 1 9 . 2 1 8 . 2 △5

·전화기소매 5 2 3 3 2 3 1 9 . 5 1 8 . 5 △5

·전자상거래업 5 2 5 1 0 1 1 3 . 4 1 2 . 7 △5

·종합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 8 5 1 1 0 1 2 2 . 9 2 1 . 7 △5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

(단위: %)

·기타조립금속제품제조 2 8 9 9 0 1 8 . 1 7 . 6 △5
·펌프,압축기,탭및밸브제조 2 9 1 2 0 0 9 . 0 8 . 5 △5
·기타일반목적용기계제조 2 9 1 9 0 2 1 0 . 2 9 . 6 △5
·금속절삭가공기계등제조 2 9 2 2 0 2 9 . 3 8 . 8 △5
·기타가정용기구제조 2 9 3 0 0 9 1 1 . 4 1 0 . 8 △5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

(단위: %)

·아세틸렌, 무기산등제조 2 4 1 1 0 2 9 . 8 9 . 3 △5
·천연착색제및유연제등제조 2 4 1 1 0 6 9 . 1 8 . 6 △5
·질소및복합비료등제조 2 4 1 2 0 0 1 0 . 0 9 . 5 △5
·타이어및튜브제조 2 5 1 1 0 1 1 0 . 4 9 . 8 △5
·타이어재생업 2 5 1 1 0 2 7 . 2 6 . 8 △5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 2 5 2 2 0 0 7 . 1 6 . 7 △5
·석회제조 2 6 9 4 0 2 8 . 0 7 . 6 △5
·피복절연선및케이블제조 3 1 3 0 0 1 1 1 . 3 1 0 . 7 △5
·가공절연코드등제조 3 1 3 0 0 2 1 0 . 5 9 . 9 △5
·축전지및일차전지제조 3 1 4 0 0 0 9 . 8 9 . 3 △5
·금속가구, 금속장치물제조 3 6 1 0 0 1 9 . 0 8 . 5 △5
·일반목재,나전칠기가구등제조 3 6 1 0 0 2 1 0 . 8 1 0 . 2 △5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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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 등에대한 관심으로수요가 증가한 학원관련

업종

□미용및건강에대한사회적관심증가로호황임에도수

입금액현실화가미흡한미용관련업종및일부의료업종

□기타 정보기술발전, 주택경기과열등 경기여건 변화로

수요가증가한호황업종

4. 업종분류체계의부분적 보완

○전년도 업종분류체계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업종체계

는부분적으로보완하였음(전체종목수는9 0 6개로변동

없음) .

○사업실상에맞도록일부업종의분류체계재정비

- 새로운레져문화의등장과 소비자기호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당구장과 볼링장

을 기존의 분류체계에서분리하여율수준이낮은기

타운동설비운영업(일반율 2 9 . 7 % )과 수영장(일반율

3 1 . 1 % )의분류체계로 통합하였음.

○물가 상승과국민생활수준향상에따라고급신발, 고급

음식점, 고급사우나등의고급기준을재조정하였음.

- 고급신발의경우, 제조원가및판매가상승으로가격

기준을1 5 , 0 0 0∼2 0 , 0 0 0원 상향조정하였음.

·제조4만원, 도매5만원, 소매6만원, 고급양화제조

1 0만원, 고급기성화소매1 2만원(공급대가기준)

재정포럼 1 0 7

·여관업 5 5 1 0 0 2 2 9 . 4 3 0 . 8 5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5 5 2 1 0 7 2 4 . 5 2 5 . 7 5

·수의업 8 5 2 0 0 0 3 0 . 2 3 3 . 2 1 0

·골프연습장, 스키장 9 2 4 3 0 4 4 8 . 5 5 0 . 9 5

·예식장, 신부드레스대여점등 9 3 0 9 0 1 4 3 . 5 4 7 . 8 1 0

·배우, 탈렌트등 9 4 0 3 0 2 3 5 . 5 3 7 . 2 5

·가수 9 4 0 3 0 4 3 5 . 5 3 7 . 2 5

·직업운동가 9 4 0 9 0 4 3 3 . 0 3 4 . 6 5

·유흥접객원및댄서 9 4 0 9 0 5 3 7 . 0 3 8 . 8 5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

(단위: %)

·대형할인점 5 2 1 9 1 1 8 . 3 8 . 7 5

·생화(꽃배달) 5 2 3 9 8 8 1 2 . 7 1 3 . 3 5

·자료처리업 7 2 3 0 0 0 3 9 . 6 4 2 . 3 7

·탄산음료제조 1 5 5 4 0 1 1 6 . 0 1 7 . 6 1 0

·소규모점포임대 7 0 1 2 0 2 5 6 . 0 5 8 . 8 5

·부동산중개업 7 0 2 0 0 1 5 2 . 8 5 5 . 4 5

·집행관 7 4 1 1 0 8 4 6 . 2 4 8 . 5 5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

(단위: %)

·치과병원 8 5 1 1 0 2 3 3 . 1 3 4 . 7 5

·피부과, 비뇨기과 8 5 1 2 0 4 2 8 . 8 3 0 . 2 5

·안과 8 5 1 2 0 5 2 9 . 1 3 0 . 5 5

·방사선과 8 5 1 2 0 8 2 7 . 6 2 8 . 9 5

·성형외과 8 5 1 2 0 9 5 4 . 6 5 7 . 3 5

·치과의원 8 5 1 2 1 1 3 4 . 8 3 6 . 5 5

·한의원 8 5 1 2 1 2 3 7 . 5 3 9 . 3 5

·고급이용업 9 3 0 2 0 2 2 9 . 7 3 1 . 1 5

·일반미용업 9 3 0 2 0 3 1 8 . 9 1 9 . 8 5

·고급미용업 9 3 0 2 0 4 3 1 . 9 3 3 . 4 5

·피부비만관리, 발관리서비스 9 3 0 2 0 5 3 8 . 9 4 0 . 8 5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

(단위: %)

·예능계열, 가정계열학원 8 0 9 0 0 3 2 0 . 8 2 1 . 8 5

·입시,외국어,문리계,보습학원 8 0 9 0 0 5 2 2 . 8 2 3 . 9 5

·자동차운전전문학원 8 0 9 0 1 1 2 5 . 4 2 7 . 9 1 0

·학원강사 9 4 0 9 0 3 5 2 . 0 5 5 . 6 7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안 조정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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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음식점의경우, 신용카드사용활성화로인한신

고수입금액증가및 물가상승등을감안하여연간수

입금액기준을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뷔

페식당 1인당 식대기준을 15,000원 이상에서

2 0 , 0 0 0원 이상으로상향조정하는등 합리적으로정

비하였음.

- 현행대중탕의입욕료현황을 반영하여대중탕의가

격기준을3 , 0 0 0원 미만에서4 , 0 0 0원 이하로상향조

정하고, 고급사우나탕의가격 기준은 5 , 0 0 0원 이상

에서8 , 0 0 0원이상으로상향조정하였음.

1 0 8 2 0 0 2년4월호

정 책 흐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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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세입세출(일반·특별회계)부문은경기 진작을 위한 재

정자금집행노력및 2차례추경집행등에 따라전년도

흑자에서적자로전환되었음.

○전년( 3 . 4조원흑자) 대비4 . 7조원이축소된1 . 3조원적

자를시현함.

□공공기금부문은

○사회보장성기금 제외시 2 . 5조원 증가한 6 . 9조원 적자

를보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을포함할경우전년대비5 . 5조원증가

된 8 . 6조원흑자를나타냄.

<주요 기금의 수지변화>

- 국민연금기금흑자1 3 . 4조원(전년대비2 . 2조원증가)

- 기타사회보장성기금흑자2 . 1조원( 0 . 8조원증가) 

- 공무원연금기금적자축소(△1 . 0→0.0, 1.0조원증가)

※미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대

부분의 선진국도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와 포

함한수지로나누어서작성·공표

□평가 : 2001통합재정수지는재정이 경기 진작에 노력

한모습을나타내고있음.

○사회보장성기금제외시전년대비적자폭이2 . 2조원늘

어난8 . 2조원적자를시현함.

○특히, 세입세출부문은경기 진작을 위하여 2차례 추경

집행, 재정집행점검·독려시행결과전년대비4 . 7조원

축소된1 . 3조원적자를시현함.

재정포럼 1 0 9

2 0 0 1년 통합재정수지(잠정)

※이자료는재정경제부국고국재정정보과에서2 0 0 2년3월 2 1일에발표한「2 0 0 1년통합재정수지(잠정)」의주요내용입니다.

통합재정수지 △6.0 △8 . 2 △2 . 2 6 . 5 7 . 3 0 . 8

( G D P대비, %) (△1 . 2 ) (△1 . 5 ) ( 1 . 3 ) ( 1 . 3 )

- 세입세출 3 . 4 △1 . 3 △4 . 7 3 . 4 △1 . 3 △4 . 7

- 공공기금 △9 . 4 △6 . 9 2 . 5 3 . 1 8 . 6 5 . 5

사회보장성기금제외시 사회보장성기금포함시
2 0 0 0 2 0 0 1 증감 2 0 0 0 2 0 0 1 증감
( A ) ( B ) ( B - A ) ( C ) ( D ) ( D - C )

(단위: 조원)

*사회보장성기금( 5개)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기금, 보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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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수입이3 . 3조원증가( 1 0 6 . 2조원→ 1 0 9 . 5

조원)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8 . 0조원 증가

( 1 0 2 . 8조원→1 1 0 . 8조원)하였으며

- 전년 대비 불용규모가 2 . 1조원 감소( 4 . 8조원→2 . 7

조원)

※재정부문의 경제성장에대한기여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

1 1 0 2 0 0 2년4월호

정 책 흐 름

·GDP 성장률( % ) < A > 1 2 . 6 9 . 7 9 . 2 8 . 8 3 . 7 2 . 7 1 . 8

·재정기여도( % p ) < B > 0 . 5 0 . 2 0 . 2 0 . 3 0 . 4 0 . 5 0 . 9

(재정기여율, % ) < B / A > ( 4 . 2 ) ( 1 . 7 ) ( 2 . 3 ) ( 3 . 6 ) ( 1 0 . 3 ) ( 1 6 . 7 )( 5 1 . 3 )

2 0 0 0 2 0 0 1
1 / 4 2 / 4 3 / 4 연간 1 / 4 2 / 4 3 / 4

자료: 한국은행

<별첨> 통합재정수이추이

※ 사회보장성기금의재정수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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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에 따른후속조치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하고, 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개정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3월

3 0일부터시행함.

Ⅰ. 주요개정내용 요약

□중소기업이 자기가 개발한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인증

받기 위해 신뢰성 인증기관이나신뢰성 평가기관에지

급하는 비용 또는 수수료를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

제적용대상으로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

에게 무료로 공급하기위해 구매하는 T V자막수신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

위에추가함.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한도 등이 규제되는

소비성서비스업 중 경기장 운영업, 운동설비 운영업,

경기및오락용품임대업등을규제대상에서제외함.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배출을억제또는방지하는시

설’을공해방지시설의범위에추가하여동시설에대한

투자금액의3 %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받을수

있도록함.

□다음 단체를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하여 그 목적사

업에대하여부가가치세가면제되도록함.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및 부산아·태

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동위원회의목적달성을

위한사업

○한국수자원공사: 공유수면매립사업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관의위탁을받아시행하는워

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등검정업무

재정포럼 1 1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조세지출예산과에서2 0 0 2년3월 3 0일에발표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의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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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주요내용

1. 부품·소재신뢰성인증 획득비용의범위규정(§6⑬)

<개정이유>

○신뢰성인증 획득에 직접관련된 비용을 지원대상 비용

으로규정

<참고1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

일정한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하여는 기업이 다음

방법중 선택하여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받을수

있도록하고있음.

- 당해연도연구·인력개발비중 직전4년간 평균발생

액을초과하는금액의5 0 %를공제

-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1 5 %를 공제(중소기업

만적용가능)

<참고2 >

○신뢰성인증제도

- 국내에서개발된부품·소재의신뢰성부족문제를해

소하기위해추진하는정책사업

- 신뢰성인증기관(기술표준원)이부품·소재에 대한 신

뢰성을 직접 평가하거나 지정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신뢰성인증을부여

2. 청각장애인용T V자막수신기에대한영세율적용(§4 7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향상도모

- 다만, TV자막수신기를일반인들의교육용으로전용이

가능하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아인협회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제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아인협회 등은 1 9 9 9년부터

생활보호대상 청각·언어장애인에게 T V자막수신기 무료

보급사업수행

*1 9 9 9년2월부터지상파T V방송사에서자막방송실시

3. 소비성서비스업의범위축소(§5 7②)

<시행령개정내용(§1 3 0 ) >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한도 규제대상이 되

는소비성서비스업의범위축소

1 1 2 2 0 0 2년4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음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세

액공제적용대상에추가

○신뢰성 인증을 얻기 위해 신뢰성

인증기관이나 평가기관에 지급하

는비용또는수수료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발생하는분부터적용

현 행 개 정 안

□장애인용 보장구에대하여는부가

가치세영세율적용

○의수족,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

팡이등1 2개품목

□국가, 지방자치단체및한국농아인

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무료로 공

급하기위해구매하는「TV 자막수

신기」를추가

※개정시행규칙시행일(3.30) 이후

공급하거나공급받는분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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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의범위

- 호텔업·여관업(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숙박업제외)

- 일반유흥주점업및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상단

란주점업(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유흥음식점및 외국

인전용유흥음식점제외)

- 오락·유흥등을목적으로하는 사업으로서재정경제

부령이정하는사업

<개정이유> 

○세제상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한 체육·오락등 여가문

화육성지원

<참고> 소비성서비스업에대한세제상주요규제내용

○손금 산입 가능한 접대비한도액(수입금액기준)을 일

반기업의2 0 %로제한

○광고선전비중매출액의2% 초과분은손금불산입

4 .공해방지시설의적용범위확대(별표4 )

<개정이유>

○스모그의주요원인인휘발성유기화합물질( V O C )의배

출 억제 및 방지시설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3 % )가

적용되는 공해방지시설에 추가하여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지원을강화

<참고1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 공해방지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등 특정한 시설 투자

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3 %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

세에서공제

<참고2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Volatile Organic

C o m p o u n d s )

- 벤젠, 포름알데히드, 에틸렌등 석유화학제품관련 산

업공정이나주유소, 정비소, 인쇄소, 세탁소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물질로서 증기압

이높아대기중으로쉽게증발되며암을유발하고악취

재정포럼 1 1 3

현 행 개 정 안

□오락·유흥등을목적으로하는사

업의범위

○운동·경기기타오락관련산업

○영화·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중

달리분류되지아니한공연관련산업

○경기및오락용품임대업등

□ 범위축소

○ 도박장운영업

- 관광진흥법에의한 외국인전용카

지노와폐광지역카지노제외

○ 무도장운영업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않는무

도장, 댄스홀, 댄스교습소등

※개정시행규칙시행일( 3 . 3 0 )이속

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현 행 개 정 안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3%) 적용

대상공해방지시설의범위

○가스등오염물질및비산먼지로인

한대기오염을방지하기위한시설

○폐수처리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배출을 억

제또는방지하는시설을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에추가

※개정시행규칙 시행일(3.30) 이후

최초로투자하는분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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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존, 스모그의발생원인으로작용(대기환경보전법에의

해주요대기오염물질로규제하고있음)

5.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정부업무대행단체추가(별표1 0 )

<개정이유>

○ 국제경기대회의원활한개최등공공사업지원

1 1 4 2 0 0 2년4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 안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별정우체국, 월드컵조직위, 한국도

로공사등2 8개단체

□다음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면세

대상에추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

원회의목적달성을위한사업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

원회의목적달성을위한사업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공유

수면매립공사

○상공회의소의 사업 중국가기술자

격법에 의하여 위탁·시행중인워

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등의

검정업무

※개정시행규칙 시행일(3.30) 이후

공급하거나공급받는분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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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내용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지원을위한조세특례제

한법 개정( 2 0 0 2년 4월 1일 시행 예정)의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하여 관계부처 협

의등을거쳐오는4월초부터시행할예정임.

□주요개정내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년간(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50%) 감면되는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의 감면대상사업을 제조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업,

수산물부화업등6개업종으로정함.

○소득세또는법인세가5년간(최초3년간100%, 다음2

년간50%) 감면되는제주투자진흥지구및 제주자유무

역지역입주기업의감면대상사업을다음과같이정함.

-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의감면대상사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

설업: 총사업비2천만달러이상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골프장제외), 관광유람선

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총사업비1천만달

러이상

-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의감면대상사업

•제조업: 총사업비1천만달러이상, 상시고용1 0 0명이상

•물류업: 총사업비1천만달러이상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 취소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의

폐업시감면받은세액을3년간소급하여추징토록함.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지방

교육세 등이 면제되는 외국선박의 범위에 해외선박금

융(금융리스방식)을 이용한 국적취득조건부임차선박

을포함하여국제선박의국내등록을유도함.

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주요개정내용

1.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1 1 6의

14 신설)

<법개정내용(§1 2 1의8 신설) >

재정포럼 1 1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조세지출예산과에서2 0 0 2년3월 1 1일에발표한「조세특례제한시행령개정」의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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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

세를3년간100%, 2년간50% 감면

→감면대상사업의범위를시행령에위임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개정이유> 

○제주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과 첨단 I T산업을

육성하기위해관련업종을감면대상업종으로지원

<적용예>

개정령시행일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2.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1 1 6의15 신설)

<법개정내용(§1 2 1의9 신설) >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또는법인세를3년간100%, 2년간50% 감면

○사업용 재산의취득·보유에대해취득세·등록세·재

산세및종합토지세를3년간100%, 2년간50% 감면

→감면대상사업의범위를시행령에위임

<개정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의관광사업투자유치및 제조·물류

기반확충을위하여 현행외국인투자( 2천∼3천만달러)

에대한조세감면에비해감면대상사업을확대

<적용예>

개정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만, 지

방세면제는개정령시행일이후취득분부터적용

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에 대한관세면제대상물품(§1 1 6의16 신설)

<법개정내용(§1 2 1의1 0·11 신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의연구개발용물품및

1 1 6 2 0 0 2년4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제조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관련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및종묘생산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

면대상사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

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총사업

비2천만달러이상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골프

장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

장업, 종합유원시설업: 총사업비

1천만달러이상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

면대상사업

○제조업 : 총사업비 1천만달러 이

상, 상시고용1 0 0명이상

○물류업: 총사업비1천만달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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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의자본재에대해서는수입

관세를면제

*자본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자본재

○수입후3년내용도외사용또는처분시감면세액추징

→면제대상수입물품의범위를시행령에위임

<개정이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경우 현재관세법상일반업체

에 관세감면(80%) 혜택을 부여하는 산업기술 연구개

발용품과동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경우현행외국인투자촉진법상외

국인투자기업수준으로면세혜택부여

<적용예> 개정령시행후수입하는분부터적용

4.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감면세액추징의 범위(§1 1 6의17 신설)

<법개정내용(§1 2 1의12 신설) >

□제주투자진흥지구의지정해제, 제주자유무역지역의입주

허가취소또는제주투자진흥지구등입주기업의폐업시

○감면된 세액(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재산

세·종합토지세및관세)을추징

→추징할세액의범위를시행령에위임

<개정이유>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관세는 3년간) 소

급추징하는것과의형평을고려하여3년간소급추징

*외국인투자기업 : 10년간( 7년간 100%, 3년간 50%) 감

면(관세는3년간면제)

*제주도투자기업:  5년간( 3년간100%, 2년간50%) 감면

(관세는3년간면제)

<적용예> 개정령시행일이후추징하는분부터적용

5. 제주선박등록특구 관련 감면대상 외국선박의 범위

(§1 1 6의20 신설)

<법개정내용(§1 2 1의15 신설) >

재정포럼 1 1 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의

관세면제대상 연구개발용 물품의

범위

○관세법 제9 0조 제1항 제5호(연구

개발용물품의관세감면)의규정에

의한감면대상물품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관

세면제대상자본재의범위

○지구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수입

신고하는물품중 제주국제자유도

시개발센타가입주기업이직접사

용하기위한것으로확인한물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

역지역 입주기업에대한감면세액

추징의범위

○지정해제일, 입주취소일또는폐업

일부터소급하여3년이내에감면

된세액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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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에의하여등록하는국제선박으로서제

주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및 대통령령

이정하는외국선박에대해서는

○취득세(2%), 재산세(0.3%), 공동시설세( 0 . 0 6 %∼

0.16%) 및 지방교육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2 0 % )를

면제

→감면대상외국선박의범위를시행령에위임

<개정이유>

○해외에 편의치적하고있는 국제선박의국내등록을 유

도하기 위해 해외 선박금융(금융리스방식)을 이용한

국적취득조건부임차선박을감면대상에포함.

<적용예>개정령시행후등록하는분부터적용

6. 제주도 내 골프장 세제지원 관련 사후관리(§1 1 6의1 9

신설)

<법개정내용(§1 2 1의14 신설) >

□제주도내회원제골프장에대해서는

○회원제골프장의입장료에부과되는조세(특소세, 교육

세, 농특세)를면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종합토

지세) 중과를일반과세로전환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내 골프장에 대한과세특례가제

주국제자유도시의관광진흥에기여하도록필요한조치

를하여야함.

→구체적인조치방법을시행령에위임

<개정이유>

○특소세 면제등 과세특례로인한 이용요금 인하효과가

유통과정에서골프장운영사업자에게흡수되지아니하

고 최종소비자의이용요금인하로반영될 수있도록제

도화

<적용예>

개정령시행일부터적용

1 1 8 2 0 0 2년4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주선박등록특구 관련 감면대상

외국선박의범위

○국제선박등록법제3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주도내골프장의적정요금수준

을심의하기위하여제주도지사산

하에‘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제주도내 골프장 사업자는 이용요

금변경시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에

신고

○제주도지사는골프장신고요금이적

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프

장요금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요

금인하등시정을권고

□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업

무 등 필요한 사항은 제주도조례로

정하여운영

○심의위원회구성: 시민대표, 사업자

대표, 관련공무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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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8 2 0 0 2년4월호

이 런 의 견
저 런 생 각

한국경제, 봄은왔나

“봄이 오면 난방을 꺼야 한다”

지난 3월 2 9일 열린 금융발전심의

회의에서 한국은행의 어떤 간부가

한 말이다.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 1으로 유례없이 두 단계 상향시

킨 직후 열린 회의여서 분위기가

고무돼 있는 상태였다. 작년 말까

지만하더라도 국제경제여건은 계

속 악화되고 있었고, 국내 투자는

증가되지않았기 때문에 우리경제

를 어떻게해야할지걱정했었다. 

한국은 대만이나 싱가포르와 달

리 GDP 규모 세계 1 3위라는 국내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진작에서 경제의 활력소를

찾았다. 

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경

제의 다양성을 장점으로 들고, 국

내 소비확장을 통한경제성장정책

을 평가했다. 건설경기가활성화하

고,주가는급등하고, 기업의경기전

망도 낙관적으로 변했다. 진념 부

총리겸 재경부 장관도 경제를 제

궤도에 올려놓을때까지 책임지고

정책수행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경제활성

화를 갈구해 왔던 우리 국민들은

이 같은갑작스러운변화에 도리어

두려움을느낀다. 

한국 경제의 성장은 투자와 수출

에 의해서 주도됐는데, 소비 증가

에 의한 성장이 바람직한 것인지

자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주가

오름세는‘자기자본이익률( R O E )이

채권수익률보다 높아질 정도의 기

업 이익 증대에서 기인했다’는 주

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또

소비가 늘었다는것에대해서도경

상수지가흑자이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것 같기도하다. 

그러나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격

상승은 지난 2년불경기로 인한공

급부족이 있긴 했으나‘투기’외엔

상승요인을 찾을 수 없다. 뿐만 아

니라은행의 수익창출을위한소비

자금융의 폭발적인 공급은 가계를

빚더미에올려놓고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폭발적으로,

미국이 1 0년 걸린 속도를 한국은 2

년 밖에 걸리지 않는 속도로 달리

고 있다. 이 가계부채는 부유층보

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계에서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 일부에선‘가

계대출의 1 0 %만이 순수소비로 이

용됐기 때문에 소비증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2 0 %

는 주식투자에 이용됐다는 분석도

있다. 주가지수가 1,000 이상 계속

상승하면 다행이나, 연말에 하락장

세로반전하면원리금 상환이 어려

울 수도있다. 

구조조정으로 금융회사의 이익규

모가 늘어났지만, 공적자금 투입

없이는 불가능했다. 조달비용이들

지 않는 자금이 금융회사에 1백조

원 이상들어갔으니 7조∼8조원이

익이발생하는것은당연하다. 

이 공적자금의 대부분은 국민들

의 세금이니 결국 국가 부채로 남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대한여론을파악하고정책제언을수렴하기위하여주요일간지의사설및칼럼 등에실린조세·

재정관련내용을발췌, 소개하고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의견도게재하고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한국

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게 될 수밖에없다. 

불과 2년이란 짧은 기간 국가신

용등급을 B B에서 A로 끌어 올렸

다. 효과적인거시경제정책, 구조조

정 노력, 외화보유고의 증가가 큰

몫을 한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얘

기하면 현재 A1 수준에서 외환위

기 이전 수준인 A3 수준으로 가기

까지엔 아직 두 단계나 남았다. 앞

으로도 구조조정, 노동시장의유연

성, 규제완화정책을 계속해야 국가

신용등급이 선진국수준으로 오를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일 수 있는 주가

상승, 부동산경기 활성화, 소비 증

가로인한경제성장에도취해선 안

된다. 자만에 빠지기에는 형편이

아직도 어렵다.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고,

미국경제는 기지개를펴고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어수출

증가는기대하기힘들다. 

여기에 정부정책의 딜레마가 있

다. 부동산투기와 소비지출 증가

등 일부 분야의 과열징후에 제때

대응하기 위해선 통화정책을 안정

으로 끌어가야 한다. 하지만 과도

한 안정화정책은 자칫 기업투자가

늘어나기도전에경기를 죽이는 우

를 범할 수 있다. ‘3∼4개월 밖에

되지않은경기활성화’가 구조적으

로 정착됐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둔이 시점에서는더욱그렇다. 

봄이 왔으니 난방을 꺼야 하겠지

만, 과연 우리 경제의 봄이 왔는지

확실하지않다. 

다만‘대통령 선거 다음에는 반

드시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새로 부임한 박승 한국

은행총재는 취임사에서“성장·물

가·국제수지등 세 가지목표간의

균형을 위해안정쪽에더 많은노

력을경주해야할 때”라고밝혔다. 

고무되는발언이다.

魚允大 <고려대경영학교수>

<『한국경제신문』2 0 0 2년4월4일자다산칼럼>

재정건전화에눈돌릴때됐다

정부가 지난 2 6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내용은없는것 같다.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나 인건

비 및 사업비 증액을 한자릿수 이

내로 억제하겠다는 것 등 매년 되

풀이되는 예산당국의 요구가 변함

없이담겨져있다.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내년부

터 재정균형달성노력을 강화하겠

다는대목이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

입에 따른 재원 확보와 극도의 경

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막대한 적

자재정을 편성해 왔고, 결과적으로

재정이 위기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했음은분명하다.

우리 역시 그동안 적자재정을 편

성해서라도 경기를 되살려야 한다

고 주문해 왔었다. 그러나이젠 달

라져야한다고 본다.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경기호전이이뤄진 만큼내

년부터는 재정운용 기조도 건전화

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003

년 균형재정으로 복귀하겠다는 것

이 정부의 중기재정계획목표가 아

닌가.

그러나 실제 균형 또는 흑자 재

정을 편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다.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당장

시정하기 힘든경직적 재정지출 수

요가여전하기때문이다.

우리가 재정건전화 노력을 특별

히 강조하려는 것도 그같은 적자

확대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우려

에서비롯된것이다.

다만 재정건전화를 빌미로 성장

잠재력 확충 등 미래에 대비하는

투자를게을리해선안될것이다.

이는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엄

격히 선별한다면 긴축기조를 유지

하면서도달성가능한목표다.

이달말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

면 각 부처는 오는 5월말까지내년

재정포럼 1 2 9



1 3 0 2 0 0 2년4월호

에 필요한예산을요구하게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

우가허다하다는점이다.

재정건전화의 실현은 예산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각 부처

들도 그같은 점을 충분히 감안해

일단신청하고보자는 식의무책임

한 요구는없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2 0 0 2년3월 2 8일자사설>

다국적기업몰려오는데…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역사의 연구’서두에서“인

류사회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계속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며, 그 직면하는 문제 하나하나

가 바로그 사회가 견뎌내야 할 시

련”이라고지적했다. 

2 0세기를 지나 2 1세기를 사는 우

리는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도전

에 대한시대를앞서가는응전이야

말로역사발전의 제일전략이라는

진리를재인식하게된다. 

토종기업잇따라외국인 손에

우리는 지난날 국내외의 시련을

용케도 잘 극복했다. 이에 대해 세

계적인 경영철학자 피터 드러커는

저서‘새로운현실’에서 한국은 2 0

세기 초 나라를 잃은 최빈국에서

2 0세기 후반기에 와서는 세계에서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한 유일

한 나라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

다. 최근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장인 제프리 존스가 한국은 더 이

상 개발도상국가가아닌선진산업

국가라고 단언했다. 선진 산업국가

의 지표로 철강·자동차·반도

체·조선·항공산업의 발전을 드

는데, 한국은 항공산업을 제외한 4

개 지표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누리고있다고지적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60, 70년대

의 오로지‘하면 된다’는 불굴의

국민적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 그

리고 근로자의 힘이 결집해 그 기

초를이루어낸것이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우

리의 정치·경제적 행태는 어떠한

가. 동서고금의 역사를 조명해 보

면 국가 간에는 영원한 승자도 패

자도 없었다. 어제의 영광이 내일

의 승리를 보장하는 법은 없다. 오

로지현재의 국민의 올바른 행보만

이 어제의 영광을 계승해 미래로

전할수 있을뿐이다. 

우리는 8 8올림픽경기대회 이후

아시아 경제성장 주역의 하나로서

크게자만한 나머지 경제성장의샴

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려 1 0년 가

까이 적게 일하고 너무 많이 즐겼

다. 그에 대한 값비싼 대가는 현실

로 드러나 9 8년 외환위기의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하기도 했다. 우리

민족은 원래 외세 침략 등의 민족

적 시련에는 똘똘 뭉쳐 고난을 잘

극복하지만 일단 국난을 극복하고

태평성대의좋은시절이 오면과거

는 금방잊어버리는습성이있다. 

2 1세기에 우리는 2 0세기와는 전

혀 판이한 세계 경제적 난관에 직

면하고 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 간의 무한 경제전쟁을

예고하는세계화의도전이다. 

독일의 저명한 사회철학자인 울

리히베크는 저서‘세계화의길’에

서“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작동하

는 다국적기업은 국민경제와 국민

국가의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바로 개별 주권

국가의 물질적·금융적 동맥을 장

악하는 것은 물론 개별 기업의 지

배주주가 되어 경영을 좌지우지한

다. 더욱이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은 개별국가의 법에구애됨이

없이 일상적인 시장경제의 비즈니

스 속에서 당연하게이루어지고있

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지극히 어지

럽다. 정치가 무기력해지고, 각 분

야에서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건전한 노사문화의 정착이

늦어지고, 되는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관료주의의 깊은 늪에

이 런 의 견
저 런 생 각



빠져들고 있다. 경제력 있는 중산

층은‘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외면

한 채 점점 건전한 경제생활에서

이탈하고있다. 

경쟁력 있고 쓸만한 토종 대기업

들은 속속 그 주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주주의 손에 넘어가고 있

다. 포항제철·삼성전자·국민은행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특히 국민

은행은 주식의 7 1 %가 외국인의 손

에 넘어갔다. 

경제전쟁이길환경조성을

그렇다면 이들 다국적 기업이나

주식의 절반이상을 외국인이소유

한 대기업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강도높은 세무조사, 정치

적 규제, 또는 노동조합의 저항을

통해 견제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다국적

기업들은노조의 저항이 적고노동

력 투입에 대한 비용과 세금 부담

이 적은 다른 나라로 옮아갈 것이

다. 미국의 맥도널드사는 인건비가

싸고세금이 적은인도로 사업본부

를 이전했다. 독일의 B M W사의 회

계본부도 세금이 없는 룩셈부르크

로 옮아갔다. 

이미 다국적 기업의 지배시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강도높게

진행중에 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2 1세기의 새로운 도전에 현명하게

응전하기위한정부·기업·노동계

의 국민적 결집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이 있

는 기업환경의조성과 사회적 안정

을 이뤄나갈수 있다. 

박응격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장·행정학

<『동아일보』2 0 0 2년3월 1 5일자(독자) 칼럼.논단>

N G O들“납세자는봉이아니다”

최근 경실련, 참여연대, ‘예산감

시 시민행동’같은 시민운동 단체

들이 추진하고 있는‘납세자 권리

법제화 캠페인’은 납세자들의누적

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참여민주주의의장(場)을조성한다

는 점에서주목할만한시도다.

납세자의‘의무’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있을 뿐‘권리’는 무시되

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이들

시민단체의 납세자‘자구활동’은

신선한자극이아닐수 없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납

세자 소송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의 최종부담자인 납세자에게

법률로 소송제기권을 부여하는 것

이다.

흔히‘눈먼 돈’취급을 받고 있

는 예산의 낭비적 요소에 대해 국

민들이 직접제동을 걸 수 있는장

치를 마련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높일수 있는제도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사제도가

도입돼 있어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만큼정부와 정치권도적극적

인 자세를보여야할 것이다.

국내 납세자 운동은 일천(日淺)

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적지않았다.

지난해 정부가‘천년의 문’건립

과 경기도 하남시 국제환경박람회

사업을 백지화한 것은납세자 단체

들이매달예산낭비사례를 선정해

‘밑빠진 독 상’을 수여하면서 여론

을 환기시킨덕분이다.

또 6개월에 2만원씩 부과되던 자

동차 면허세 폐지에 일조하고, 자

동차세 납부불복운동을통해행정

법원으로부터‘위헌가능성이크다’

는 판결을 받아낸 것도 평가할 만

하다.

이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

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세제상 모

순과불편을 고발하고 개선하는 것

은 거시경제차원의 역할못지않게

중요한 지향점이 돼야 할 것이다.

납세자 자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

면서시민참여의새로운 지평이 열

리기를기대한다.

<『조선일보』2 0 0 2년3월 1 2일자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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